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의 통합방안

1998. 12

kevinlee@kipf.re.kr

- 본 자료는 재입력하여 만든
  자료이므로 원본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Mail: kevinlee@kipf.re.kr
   Tel: 02-2186-2130



2000년대를 목전에 두고 우리 나라는 IMF의 금융지원과 함께 경제위기를 경험하면

서 그 어느 때보다도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입장에 있다. 그 노력의 한

가운데에는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잡고 있으며, 구조조정의 내용은 바로 비

효율성의 제거, 달리 말해 효율성의 제고가 핵심이 되고 있다.

효율성 제고의 관점에서 교육재정과 지방재정의 통합방안이라는 정책대안을 제시하

고 있는 것이 본 보고서이다. 현재 우리 나라의 교육재정은 지방재정이 교육재정과

거의 연관성을 갖지 않으면서 상호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분리

운영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지방재정과 교육재

정의 통합방안을 제시하고 통합이 있게 되면 효율성제고측면에서 바람직한 효과를 가

져오게 된다고 하는 것이 본 보고서의 주제가 된다. 이러한 과제의 수행은 에 언

급한 효율성제고를 가져오는 구조조정의 일환과 직결되는 것으로서 매우 시의 적절한

작업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 동안 우리나라의 교육재정에 관한 논의 중 대부분의 연

구가 교육재정의 확충방안이 그 주요과제였다고 할 것이다. 이에 비해 교육재정과 지

방재정의 일원화 또는 통합방안에 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다룬 본 연구는 그 의의가

크다고 할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양재정의 통합에 따라 효율성제고가 가능하다는 것을 주민의 후생

증대, 도덕적 해이의 완화, 그리고 주민의 부담감소라는 관점에서 논의하고 있다. 양

재정의 통합에 관한 이러한 이론적인 근거의 제시와 함께 본 보고서에서는 지방재정

과 교육재정의 다음과 같은 통합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것은 지방교부금에 지방교

육재정교부금과 교육세 국세분을 통합하고, 지방교육양여금(교육세)을 폐지하고, 교육

세 지방세분을 지방세본세로 통합하는 방안이다. 나아가 지방교육비부담의 지방재정

세입에 첨가, 그리고 교육보조금의 지방보조금으로의 통합 등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통합방안은 지방세입에 있어 일반재원의 증가가 두드러지는 통합방안이

된다. 그 장점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교육서비스를 포함한 지방공공서비스

를 공급할 수 있는 재량권이 많아지고 그 결과 다른 서비스의 공급과 연계하여 교육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로 인해 주민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이 넓어지고 교육서비스를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것에 비하여 주민의 후생

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 통합방안에 기초하여 지방

자치단체별로 통합 전후의 세입 및 세출구성을 계산하여 통합에 따른 특징을 보이고

있다. 교육세 지방세분의 지방세본세에의 통합, 교육세 국세분의 국세본세에의 통합에

따른 지방교부세율의 인상 등으로 모든 자치단체에서 일반재원(지방교부세 및 지방세

수입)의 증가를 가져오게 된다. 통합후의 지방교부세의 교부율은 내국세수입의

29.08%로 증가하고, 지방세수입은 평균적으로 15.8% 증가(1997년)를 가져오는 효과가

있다.

원래 지방재정과 교육재정과 관한 연구는 본원 이외에도 다른 연구원에서도 주요

연구과제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교육재정은 내국세의 11.8%로 구성되는 지방

교육재정교부금, 교육세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교육양여금 등 중앙정부의 세제 및 재

정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지방교육재정을 이루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육양

여금 등은 각각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등 지방재정조정제도와 유사한 형태로 이루

어지고 있다. 이처럼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은 중앙정부의 세제 및 재정과 깊은 관련이

있다. 중앙정부의 세제 및 재정을 주요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본원의 주된 연

구영역이라는 것을 의식하여 본 보고서에서는 주로 양 재정 의 통합문제에 주목하고

있다. 필자도 보고서의 말미에 언급하고 있지만 교육행정과 지방행정과의 조정, 부처

간의 이견조정 문제 및 관계법령의 개정 등의 과제도 중요한 연구과제가 될 것이다.

이러한 연구과제는 관련 연구기관이나 부처 등과 조정을 하면서 보완적으로 이루어져

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보고서의 필자는 양재정의 통합에 따라 사회후생증대를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기득권이 있던 개인 또는 해당 부처의 입장에서 소득 감소로 인

해 통합의 어려움이 있을 것임도 언급하면서, 그러나 이를 극복하지 않고는 통합은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본원의 박사의 집필로 이루어졌다. 필자는 자료제공을 포함하

여 많은 도움을 준 행정자치부의 국장, 한국교육개발원의 공은배 박사, 유익한

논평을 해준 익명의 심사위원 들께 감사를 드리고 있다. 더불어 자료정리와 계산을

해 준 연구원, 궂은 일에도 원고를 잘 정리해 준 연구조원, 직



원들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있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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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절 문제제기 및 연구의 목표

교육재정은 중앙 및 지방재정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특징적이

라 할 수 있는 것은 지방재정이 교육재정과 거의 연관성을 갖지 않으면서 상호 독립

적으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방교육재정은 교육비특별회계로 운용되

고 있으며 이것이 지방재정과는 독립적으로 편성되어 이루어지고 이면에는 교육의 전

문성이나 자율성의 확보 등을 그 근거로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와 같은 양재정의 독립적인 운영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하

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교육재정과 지방재정이

이원화되어 있는 구조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고

일원화(통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의 이원화

체계보다 일원화체계가 더 바람직하다든가 또는 이원화체계가 일원화보다 문제점이

많다는 근거를 보여야 보다 설득력 있는 논의가 될 것이다.

그 동안 우리나라의 교육재정에 관한 논의중 많은 연구는 교육재정의 확충방안이

그 주요과제였다고 할 것이다1). 이에 비해 교육재정과 지방재정의 일원화 또는 통합

방안에 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현실이다. 다만 유경문(1996)의 발

표논문에서 ‘특히 재정운영의 효율화를 고려할 때 교육행정의 자율권은 최대한 교육

기관에 주되 재정운영의 면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일원화를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문제제기가 나타나고 있다. 또는 공은배 외(1992)의 연

구에서 미국과 일본의 지방교육재정제도에 대해 살펴보면서 ‘(미국과 일본에서) 교육

재정이 일반재정으로 운영된다고 하더라도 국가전체의 교육이 커다란 영향을 받지 않

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분리형을 실시하고 있다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더 사고의

범위를 확산시켜 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언급하는데 그치고 있다2). 본 연

1) 예컨대 정원식 외(1985), 홍생표(1994), 나병현(1995), 박정수 안종석(1996) 및 임성일(1997)
등을 들 수 있다.

2) 또한 박정수 안종석(1996)의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교육재정구조와 재원확충방안을 논의
하면서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의 통합에 관해서 본 연구와 유사한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그



구에서는 문제제기 또는 사고범위의 확산필요성 차원을 넘어 본격적인 통합의 필요성

과 그 통합방안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지방교육재정은 중앙정부로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육양여금 및 교육국고

보조금의 형태로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3). 지방교육재정에 있어 중앙으로부터 재정지

원을 받는 형태는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로의 지방교부금, 지방양여금 및 국고

보조금 등의 지방재정조정제도와 유사한 형태이다. 이 때 지방교육재정을 이루고 있

는 것은 일반회계가 아닌 교육비특별회계로서 운영되고 있다. 1997년도 교육비특별회

계의 세입합계 18조9천억원 가운데 중앙정부로부터의 의존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

금, 지방교육양여금 및 교육국고보조금 등의 국고부담수입은 78.5%나 되고 있는 실정

이다4). 한편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법정 비법정전입금이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차지하

는 비율은 6.1%에 불과하다. 이와 같이 지방교육재정의 재원이 주로 국가부담수입으

로 이루어지고 지방부담이 적은 것이 현재의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재정과 지방재정을 통합하는 경우에 우려하는 문제로는 지방

재정상황의 열악함에 따른 교육재정의 열악화에 대한 우려일 것이다. 그러나 교육재

정이 지방재정과 통합이 된다고 해서 반드시 교육재정의 상황이 열악해 진다고는 할

수 없다. 또 설사 열악해 진다고 하더라도 교육서비스와 다른 지방공공서비스와의 연

계하에 다른 지방공공서비스가 교육서비스보다 더 많은 편익을 주는 서비스라고 한다

면 이는 오히려 자원배분에 있어서의 효율성제고에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

다5).

러나 이 연구에서는 본 연구와 같이 실제로 통합한다고 하였을 때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구조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이 연구는 본 연구와
같이 통합을 논의함에 있어 그 자원배분의 효율성이나 소득분포의 평등성문제 등 재정이론

의 원칙론에 입각한 논의와는 달리 교육재정의 확충방안의 차원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

다.
3) 여기서 교육국고보조금이라는 용어는 정착된 용어가 아니지만 지방재정에서 등장하는 국고
보조금과 구분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다. 즉 제4장 이하의 통합방안에서 제시하고 있듯이
교육비특별회계의 교육관련 국고보조금 과 지방재정의 국고보조금 을 통합하여 국고보조

금 으로 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교육국고보조금 과 지방국고보조금 이라는 용어가 등장
하고 있음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4) 교육부(1998) 교육통계연보 에서 계산한 것이며, 여기에는 교육환경개선교부금도 포함하고
있다. 본문의 수치는 1997년 결산으로 본 것인데 1998년도 예산으로 계산하여 보면 이 비율
은 85%에 이르고 있다.

5) 또한 통합에 따라 교육비용의 감소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면 모든 소득계층에게 교육비용의
감소에 따른 소득증가의 효과와 아울러 저소득층에게는 교육비용의 제약을 해소시켜줌에 따

른 소득증가효과라는 2중의 효과를 가져와 소득분포의 평등화에도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부록>의 논의를 참조바람.



교육재정을 지방재정과 통합하는 경우에 주요과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 것은 각 공

공지출서비스간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문제일 것이다. 공공지출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경우에 각 지출에 따른 효과를 측정하여야 하는 데, 이러한 효과측정에 있어서는 통

일적인 단위를 제공하는 화폐단위로서 측정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또 여러 가지 요

인을 고려하여 각각의 지출에 따른 화폐가치를 측정한다고 하여도 그것이 다분히 자

의적일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 점이다. 이러한 지출의 자의성에 대한 우려, 여기에 교

육에 대한 강한 열의와 함께 인적자원의 중요성이 가일층 부각되면서, 현재와 같은

교육서비스와 다른 지방공공서비스가 분리되어 공급되는 이원화 구조가 지금까지 지

속되어 왔다고 생각된다6).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교육재정의 확보가 중요한 것은

당연하다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재정과 지방재정을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주장이 교육재정의 확보를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님은 분명히 해두

고자 한다. 왜냐하면 양재정이 통합되었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공서비

스의 우선 순위에 따라 지출순위를 정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때 지방자치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면 그 순위를 정함에 있어 지역주민의 선호가 반영되어 나타날 것

이다. 만약 지역주민의 선호가 다른 지방공공서비스에 비해 교육서비스에 대한 선호

가 더 강하다고 하면 현행과 같이 분리된 경우보다 더 많은 교육서비스가 공급될 수

도 있는 것이다. 양질의 교육확보를 위한 교육재원의 확충을 도모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나, 경제학적인 이론적근거 특히 자원배분의 효율성이라는 규범차

원에 비추어보면 현재의 분리된 교육재정보다 교육재정과 지방재정을 통합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7).

제2절 통합근거 및 통합방안

6) 또한 역사적으로도 사농공상의 전통이 뿌리깊던 우리나라에서는 자녀에 대한 사적인 교육열
이 강하게 남아 있다. 우리나라는 다른 주요선진국에 비하여 총교육비지출 가운데 사교육비
지출이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증시의 전통으로 인해 현행과 같은 교
육재정과 지방재정의 분리에 따른 문제점이나 그 통합에 대한 본격적인 문제제기가 나오기

어려웠던 점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7) 이론적 근거로서 주로 자원배분의 효율성 관점에서 이을 살펴보고 있으나 부록에서는 소득

분포의 평등성 또는 형평성이라는 이론적 근거에서 통합에 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1. 통합근거

이론적 근거로서 들고 있는 자원배분의 효율성면에서는 세 가지 차원에서 그 통합

근거를 들고 있다. 첫째는 교육서비스가 다른 지방공공서비스와는 분리되어 독립적으

로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자원배분의 선택에 왜곡을 가져온다고 하는 점이다. 요컨대

교육서비스와 다른 지방공공서비스가 연계되어 공급되었을 때가 지역주민의 차원에서

보면 보다 높은 후생증가를 가져온다.

둘째는 교육서비스의 독립적 공급에 따른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의 발생문제이

다. 교육서비스는 외부효과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달성

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재화(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교

육서비스와 다른 지방공공서비스를 분리하여 공급하는 데 따른 교육재원부담의 구조,

달리 말하여 교육서비스의 공급자나 수요자의 입장에서 편익과 부담의 불일치 및 그

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인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점이다. 이

러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경우, 교육재정과 지방재정을 통합하여 교육서비스에

대한 편익과 그 부담과의 대응관계를 제고함으로써 도덕적 해이로 인해 발생하는 후

생손실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로 양재정의 별도 운영에 따른 행정비용의 중복이나 책임소재의 불분명화로 인

해 교육비용의 증대가 있음을 지적하고 통합이 있게 되면 이들 비용의 감소를 가져올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공공서비스의 공급비용이 낮게 될 수 있다는 것은 주민의 입

장에서 보면 세금부담의 감소를 의미하므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양재정의

분리운영에 따른 중복지출을 들 수 있다. 예컨대, 일반지방재정에서 사회개발비내의

교육 및 문화지출, 도서관운영비 등의 지출과 교육재정의 조정을 지적할 수 있을 것

이다. 다음으로 현행의 교육재정과 지방재정의 분리에 따라 비용증가의 원인으로 지

적할 수 있는 것이 책임소재의 불분명화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학교용지의 확

보문제를 들 수 있다. 어떤 지역의 구획정리를 하면서 아파트 등의 건설이 5,000세대

가 한꺼번에 들어설 때는 학교용지 등을 확보하고 주택건설을 하게 되지만 500세대씩

10번에 걸쳐 주택이 들어서는 경우는 이러한 고려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 현재의 실

정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은 교육서비스의 공급 등에 대한 권한이 없으므로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이지 않고 교육위원회나 교육감은 일반주택의 건설 등과 관련된

권한이 없으므로 개발이 이루어진 다음에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함은 물론 학교용지



자체의 확보조차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8). 그 결과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쾌적

한 교육환경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많은 교육비용을 지불해

야 하는 문제도 발생한다. 양재정의 통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구획정리 등에 따라

일반주택의 건설시 학교용지의 확보 등에 관해서도 함께 고려할 수 있게 된다면 보다

쾌적한 교육환경의 확보와 함께 교육비용의 감소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

다9). 본 연구에서는 주로 이상과 같은 자원배분의 효율성면에서 양재정의 통합필요성

을 논의하고 그 다음으로 통합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2. 통합방안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통합방안은 지방교육양여금(교육세)의 폐지, 교육세 국

세분의 국세본세로의 통합을 통한 교육교부금(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의 조정,

교육세 지방세분의 지방세본세로의 통합을 통한 지방의 자주재원의 확충, 교육재정

중의 지방부담을 지방교육비부담으로 하여 지방세입에 첨가, 그리고 교육보조금의 (지

방)국고보조금으로의 통합 등이다. 또한 통합에 수반되는 당연사항으로서 지방재정으

로부터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입되던 법정 비법정 전입금항목은 폐지된다. 한편 세출에

서는 그 동안의 교육관련세출을 지방세출항목에서 교육관련비 세출항목으로 내재화시

키는 방안이다.

지방교육양여금의 폐지는 이 양여금이 목적세인 교육세전액을 그 재원으로 하고 있

으므로 이는 곧 교육세의 폐지를 의미한다. 교육세(결국, 지방교육양여금)의 폐지이유

로서는, 1) 교육세의 존치는 한시적으로 도입하려 했던 원래의 도입목적에 위배된다고

하는 점, 2) 교육세의 부담자와 수혜자가 불일치로 인한 교육세 부담근거의 미약 및

목적구속에 따른 재정의 경직성, 3) 조세체계의 단순화, 4) 교육세 즉 지방교육양여금

의 쓰임새가 교육재정의 일반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의 구분이 불분명하며 이를

교육교부금(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 조정으로 대체할 수 있는 점 등을 들 수

8) 또한 교육재정과 관련되어 있는 학교시설과 지방재정과 관련되어 있는 자치단체시설을 보면
교육시설이 일반적으로 낙후되어 있다. 이것은 비용의 문제에서 접근할 수 있겠지만 앞서
언급한 도덕적 해이의 문제와 더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9) 한편 양재정의 통합에 따른 비용감소가 교육투자비용의 자금제약의 완화로 이어지게 된다면
소득분포의 불평등화에도 일조를 할 수 있다는 문제제기가 가능하다는 생각이다. 자세한 것
은 부록을 참조하기 바람.



있다.

지방교육양여금 또는 교육세의 폐지방법으로서 국세분 교육세는 국세에 통합하고

그 만큼의 (교육)교부금을 증가시키며, 지방세분 교육세는 지방세에 통합하여 지방세

원의 확충을 도모하는 방법을 모색한다. 이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조정과 지

방세수입의 확충이 있게 된다. 교육세, 즉 지방교육양여금을 폐지하고 국세분에 해당

하는 것을 교육교부금의 교부율조정으로 반영하는 경우에는 평균으로 볼 때 4.01%p

의 교부율 인상효과가 있다10).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은 내국세의 11.8%로 되어 있

기 때문에 지방교육양여금을 폐지하고 난 후의 교육재정교부율은 약 15.81%가 된다.

한편 현행의 지방교부세(일반교부세)의 교부율은 내국세의 13.27%로 되어 있기 때문

에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육교부율까지 감안하면 지방으로 이전되는 총교부금

은 내국세의 29.08%로 된다.

통합후에 지방재정 세입구성의 변화로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교부금 및 지

방세수입의 대폭적인 증가이다. 그 결과 본 연구에서 제시한 통합후의 재정운용의 특

징으로서 특정재원의 증가보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원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되

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교육서비스를 포함

한 지방공공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재량권이 많아지게 된다. 많아진 재량권을 갖고

다른 서비스의 공급과 연계하여 교육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은 주민으로

하여금 공공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넓게 해주기 때문에 교육서비스를 독립적으로 공

급하는 것에 비하여 주민의 후생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

다.

한편, 통합후의 지방세출구성(1997년)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25.8%에

달하게 된다. 이것은 통합전에 차지하던 교육지출이 전체(교육재정 지방재정) 세출에

서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한 것이지만 통합에 따라 이러한 세출항목간의 지출비중은

변화할 것이다. 왜냐하면 교육재정과 지방재정의 통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서

비스와 다른 지방공급서비스의 공급을 연계하여 교육관련비를 조절할 것이기 때문이

다.

우리나라 교육재정은 유럽이나 일본 등 다른 나라와는 달리 지방재정과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특이한 형태로 되어 있다. 그러면서도 교육재정은 중앙정부로부

10) 1995 1997년의 3개년 평균값이다.



터의 재원에 주로 의존하는 형태로 되어 있으며 그 형식은 대체로 지방재정조정제도

를 답습하고 있다. 따라서 통합방안은 그리 복잡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오히려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통합필요성에 대한 당위성보다는 통합에 따른 기득권의 포기나

인원 및 행정의 조정에서 나타나는 현실적인 제약이 더욱 문제가 될 것이다.

본 연구의 논의에 있어서는 우선 제2장에서 교육재정과 지방재정의 통합에 관한 이

론적 근거로서 주로 자원배분의 효율성측면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 제3장에서는

교육재정과 지방재정과의 관계를 중앙정부의 입장도 가미하면서 제시하고, 미국과 일

본의 교육재정과 지방재정의 관계를 살펴본 다음 OECD의 자료를 이용하여 교육재정

의 국제비교를 실시한다. 제4장에서는 양재정의 통합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

으며, 제5장에서는 통합 전후의 세입과 세출을 지방자치단체별로 나누어 제4장의 논

의를 구체화시키고 있다. 본문의 마지막 장인 제6장에서는 본 연구의 요약과 통합의

어려움 및 통합후의 후속작업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한편 부록에서는 양재정의 통합

과 소득분포의 평등화문제에 관해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제2장 양 재정의 통합에 관한 이론적 근거

제1장에서 언급하였듯이 우리나라의 교육재정은 지방재정과 연계성이 거의 없이 독

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1). 그렇다면 우리나라와 같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아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 것일까. 경제적인 관점에서 대

표적인 규범으로서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소득분포의 평등성 또

는 형평성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재정과 지방재정이 독립적으로 운영

됨으로 인하여, 달리 말해 교육서비스와 지방공공서비스와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음

으로 인하여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중심으로 하여 지적하

기로 한다2). 더불어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 또는 완화시켜 주는 방안으로서 교육재정

과 지방재정의 통합이라는 것을 제시하기로 한다.

제1절 교육서비스에 대한 과잉소비가능성의 방지

1. 세금의 부과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

교육재정을 다른 일반지방재정과 별도로 취급하는 경우에 나타나는 효율성측면에서

의 경제적 효과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지방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교육서비스나

다른 서비스도 모두 효율적으로 배분되어 제한된 예산제약 내에서 최대의 공공서비스

에 따른 혜택 또는 편익(benefit)을 누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교육재정은 지방재정과 별도로 취급되고

있어 교육서비스는 다른 지방공공서비스와의 연계를 갖지 않고 공급되고 있다. 이와

같이 다른 공공서비스와의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하에서 주민들의 후생수

준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에 대해 논의하기로 한다.

이를 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상황을 상정하기로 하자. 국가차원의 정책실시로 인

1) 제3장 이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비록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교육재정에 대한 전입금이
있다고 하여도 그 전입금이 교육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미미한 실정이다.

2) 본 장에서는 자원배분의 효율성측면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관해 다루고 있으나 부록에서는
양재정의 통합과 소득분포의 평등성문제에 관하여 살펴보고 있다.



하여 다른 지방공공서비스는 그대로 둔채 교육서비스만을 일정량의 증가시키는 정책

을 폈다고 하자. 예컨대 다른 공공서비스에 대한 예산은 동결한 채 교육서비스에 대

한 예산만을 증가시킨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 때 주민들의 교육서

비스를 포함한 다른 공공서비스의 선택범위는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물론 다른 공공

서비스의 수준을 증가시켰다고 가정하는 경우에도 교육서비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덜 증가시켰다고 한다면 여기에서의 논의는 그대로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교육서비스도 다른 지방공공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예산제약내에서 선택변수의 하나로서 선택하여 그 서비스를 하려고 한다. 이때 교육

서비스가 따로 취급되는 경우에는 교육서비스도 함께 고려하는 경우보다 다른 공공서

비스에 비하여 교육서비스를 과잉소비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이

기로 하자3). 이를 [그림 2- 1]을 이용하여 설명해 보자.

[그림 2- 1] 독립적인 교육서비스의 공급에 따른 후생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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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그림 2- 1]에서 AB는 교육서비스를 포함한 모든 공공서비스를 함께 고려하는

경우에 나타나는 소비자의 예산제약선이라고 하자. 이 경우에 있어서의 교육서비스와

3) 이것은 현물서비스와 현금서비스의 보조를 설명하는 이론들을 이용하여 쉽게 보일 수 있다.
예컨대 Browning and Browning(1983, pp. 94 100)을 참조바람.



다른 공공서비스와의 균형점은 E에서 달성되고 있다. 이 때 지방공공단체가 교육서비

스를 따로 취급하여 다른 지방공공서비스는 그대로 둔 상황하에서 교육서비스만을

ONc 만큼 일정량을 늘렸다고 하자4). 그 결과 주민의 예산제약식은 AB에서 AA"B'로

이동하게 될 것이다.

만약에 교육서비스를 따로 취급하지 않고 다른 공공서비스와 함께 취급하였다고 한

다면, 이 때의 ONc 만큼 일정량의 교육서비스 증가에 대응하는 예산제약선은 A' B'이

되었을 것이다. A' B'의 예산제약선상에서의 주민의 공공서비스에 때한 선호의 균형

점은 E'에서 달성되고 이 경우의 효용수준은 U3이다. 그러나 교육서비스를 독립하여

다루고 있기 때문에 AA"B'의 예산제약선으로 한정되고 주민의 균형점은 E'가 아닌

A"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그에 따라 다른 공공서비스에 비하여 교육서비스가 상대적

으로 과잉소비되는 결과를 초래하며 효용수준은 U2가 되고 있다. 이는 교육서비스의

독립적인 취급에 따른 소비자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왜곡을 초래하는 것이 되며 그 결

과 주민의 효용수준은 U3에서 U2로 줄어드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U3와 U2의 차이가

교육서비스의 분리공급에 따른 후생손실(w elfare loss )이 된다.

2. 세금의 효과를 고려하는 경우

위의 논의는 세금의 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공적주체가 교육서비스의 공급을 독립적

으로 늘리는 경우에 관한 논의였다. 그러나 다른 공공서비스의 공급과 마찬가지로 교

육서비스의 공급을 위해서는 그 재원을 필요로 하며 그 재원은 대부분 세금의 징수에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 교육서비스에 대한 일정량의 공급증대를 세금부담으로 하는

경우에 그 경제적효과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이러한 경우에 위의 [그림 2- 1]을 이

용하여 역으로 설명할 수 있다. 우선 A' B'가 세금을 거두기 전의 예산제약선이라고

하자. 이 때의 균형점은 E'에서 달성되고 있으며 효용수준은 U3이다. 세금징수후의 예

산제약선은 AB가 되며 효용수준은 U1에서 달성된다. 이 때 징수한 세금을 이용하여

교육서비스만을 독립적으로 증가시켰다고 하는 경우의 예산선은 AA"B'으로 된다. 교

육서비스의 증대로 인하여 비록 후생수준(효용수준)이 U1에서 U2로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때 비록 U2로의 효용수준이 증대되고 있다고는 하나 세금징수 이전에 다른

4) 이는 달리 표현하면 교육서비스에 대한 특정보조금과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할 것이다.



공공서비스도 함께 고려하여 공급하는 경우의 효용수준 U3보다는 낮은 수준에서 달성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요컨대 만약에 교육서비스도 함께 고려하여 지방공공단체가

공공서비스를 공급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주민의 선호는 A"이 아닌 E'에서 달성되었

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서비스의 독립적인 공급에 의한 후생손실은 U3와 U2의

차이가 된다.

이처럼 지방공공단체(또는 다른 공적주체)가 다른 서비스와는 독립적인 위치에서

교육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우 교육서비스의 수요를 진작시키는 데는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지방공공서비스와 연계하여 교육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 교육서

비스만을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것 보다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효용수준이 높게 된다.

그렇다고 하면 왜 교육서비스의 공급을 다른 공공서비스와는 독립적으로 하여 공급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거세다고 할 수 있는가.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

다. 우선 들 수 있는 것이 교육 서비스의 속성이 다른 서비스가 갖는 특성과 다르다

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5). 교육서비스가 다른 재화나 서비스에 비하여 다른 특성

이 있을 것이지만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 외부효과가 강하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즉 교육서비스는 외부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균형점보

다 과소공급을 가져오므로 공적주체가 개입하여 과소공급을 해소하고 사회적인 한계

편익과 한계비용이 일치하는 수준까지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하는 주장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그림 2- 1]에서의 A"점이 E'점보다 더욱 효율적일 수 있다는 주장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이 성립하는 경우는 공적주체가 공급하는 다른 공공서비스가 외

부효과가 없는 경우에 한정된다.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지방공공서비스가 교육

서비스에 비하여 그 외부효과가 상당히 작은 경우에 성립하게 된다. 그러나 외부효과

는 교육서비스만이 아닌 다른 일반 공공서비스에도 존재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외

부효과의 존재에 따른 교육서비스의 독립적인 공급보다는 다른 공공서비스와의 연계

를 고려하여 교육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 주민의 효용수준을 보다 증대시키는 방법이

된다고 할 것이다. 요컨대 교육서비스에 외부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은 충분히 받아들

여지고 있는 것이지만 다른 공공서비스도 외부효과가 존재하므로 이를 함께 고려함이

5) 한편으로 주민이 적절한 교육서비스의 수준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점을 강조하여 교육의 전
문가적인 입장에서 온정주의적 정신에 입각하여 교육서비스의 공급수준을 결정하는 것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주민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게 되어 보다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현행과 같이 교육재정과 지방재정이 이원화되어 있는 것보다는 이를 통합하여 다른

지방공공서비스와 연계하는 것이 더 높은 효용수준을 가져오는 자원배분이 된다6).

제2절 도덕적 해이의 문제

1. 교육서비스의 적정공급규모

교육서비스는 외부효과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공급조건도 재화의

공급조건과는 그 조건이 다르게 된다. 사적재화의 경우에는 어떤 재화간의 한계대체

율 MRS (marginal rate of substitution)이 한계변환률 MRT (marginal rate of

transformation)과 같을 때 이루어지지만, 외부효과가 존재하는 공공재의 경우에는 이

와는 달리 어떤 재화간의 한계대체율의 합이 한계변환률과 같을 때 달성된다7). 물론

교육서비스를 순수한 공공재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하기 어려우나 논의의 단순화

를 위해 공공재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가정하기로 한다. 보통 교육서비스를 클럽재

(club goods)로 보는 경우에 주민의 수(여기서는 h)가 제한되어 있다고 하면 이하의

논의는 성립하게 된다.

교육서비스를 공공재로 볼 때 그 최적공급조건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8).

6) 교육재정의 열악화를 염려하고 있지만 이는 다른 공공서비스와 상대적인 입장에서 파악하여
야 할 것이다. 또한 통합한다고 하여 교육재정이 반드시 열악화 되는 것은 아니다. 이는 통
합시 주민들의 교육서비스수요에 대한 선호(탄력성),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서비스공급에 대한
탄력성 등에 의존하는 문제이다.

7) 대부분 주지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경제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 본문에 나오

는 경제용어를 간단히 설명해 두기로 한다. 한계대체율이란 무차별곡선(일정한 효용수준을

이루어주는 재화간의 조합)의 기울기를 말하는 것으로서, 예컨대 효용함수를 U (X , Y )라고

할 때, 이를 X , Y에 대해 전미분하면, dU U x dX U ydY가 되고 dU 0이 무차별곡선을

나타내게 된다. 이 때 그 기울기 - dY /dX U x/ U y를 재화 X와 Y간의 한계대체율 M R S xy

라고 한다. 한계대체율의 의미는 X재화 1단위를 추가적으로 소비할 때 효용을 일정하게 유

지하기 위해서는 Y재의 소비를 M R S단위만큼 감소시키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한계변환률이란 생산함수의 기울기를 말하는 것으로서, 생산함수 F(X, Y)를 갖고 표현

하면, 효용함수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M R T xy - dY /dX =F x/F y가 된다. 그 의미도 효용함

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8) 이 식의 결과에 대한 도출과정에 대하여는 본장 맨뒤의 <보론>을 참조할 것.



h
M RS Gi = M RT Gi (1)

식 에서 좌변은 개인의 교육서비스(공공재) G와 사적재화 X에 관한 한계대체율

의 합을 의미하고 우변은 사적재와 교육서비스의 한계변환률을 의미한다. 곧 교육서

비스를 공공재로 보는 경우의 최적공급조건(the basic condition for the optimum

supply of public goods)은 교육서비스의 수요에 따른 한계편익과 한계부담이 같아야

함을 의미한다. 달리 말해 교육서비스를 공공재로 보아 어떤 개인의 교육서비스수요

가 다른 경제주체의 수요에 관계없이 교육서비스로부터 편익을 얻을 수 있다면 교육

서비스를 공급하는 한계부담은 교육서비스를 수요하는 사람들의 한계편익의 합과 같

아야 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한계대체율은 체감하는 속성을 같고 있기 때문에9) 우하향하는 기울기를 같게 된다.

여기서 한계변환률이 일정하다고 가정하여 위의 조건을 다음과 같이 그림으로 표현하

면 [그림 2- 2]와 같이 된다.

[그림 2- 2] 교육서비스의 최적공급조건과 도덕적 해이(moral haza 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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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서비스

[그림 2- 2]에서
h

MRS 는 교육서비스의 수요곡선이 되며 MRT는 공급곡선이 된

다. 즉, 교육서비스의 최적공급은 이 두 곡선이 만나는 E점에서 달성되고 있다. [그림

9) 한계대체율은 무차별곡선의 기울기를 의미하므로 어떤 재화 한 단위를 계속하여 증가시킴으
로서 포기해야 하는 다른 재화의 양은 점차 줄어들게 된다. 이는 각 재화의 한계효용이 체
감한다고 하는 성질로부터 연유하는 것이다.



2- 2]를 이용한 도덕적 해이에 관한 논의는 제2항에서 하기로 한다.

위의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서 교육서비스의 최적공급조건이었다. 이 때 정

부가 관여하여 교육서비스를 공급해야 하는 이유를 좀더 구체적으로 알기 쉽게 표현

하기 위하여 두 소비자(A , B )와 두 상품(X , G)이 존재하는 경우에 교육서비스의 최적

공급조건을 구해 보기로 하자.

소비자 A의 민간재X와 교육서비스G의 소비량을 (X A, G), 효용함수 U A(X A, G)라

하고, 소비자B의 X , G 소비량을 (X B, G), 효용함수를 U B(X B, G)라 하자. 이때

함수 W는

W= W [ U A ( X A , G), U B ( X B , G) ] (2)

로 나타낼 수 있다. 생산가능곡선(production possibility frontier)을

G f(X ) (3)

로 표현하고 이상의 사회후생함수와 생산가능곡선을 이용하여 라그랑지안 L을 구성하

면 다음과 같다.

L = W [ U A ( X A , G ), U B ( X B , G ) ] + [ G - f ( X A + X B ) ] (4)

이때 소비자 A, B의 경우에 사적재와 교육서비스에 관하여 미분하고 그 관계식으로

부터 다음과 관계식을 유도할 수가 있다.

U A
G

U A
X A

+
U B

G

U B
X B

= - 1
f '

(5)

위 식에서 좌변의 첫째 항과 둘째 항은 각각 A와 B의 교육서비스와 사적재의 공급곡

선을 나타내고 우변은 이들간의 한계변환률을 나타낸다. 이 식을 다음 식과 같이

쓸 수 있다.



MR S A
GX + MR S B

GX = MR T GX (6)

이 때 A와 B의 한계대체율(곧 수요곡선)이 B 의 그것보다 낮게 위치한다고 가정하

여 식의 관계를 그래프로 그리면 [그림 2- 3]과 같이 된다.

[그림 2- 3] 교육서비스의 최적공급(2 경제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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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3]으로부터 A, B 두사람이 존재하는 경제에 있어서 교육서비스의 수요곡선

은 MRSA MRSB가 되며 공급곡선은 MRT가 되므로 교육서비스의 최적공급은 E*점

에서 이루어 진다. 이 때 교육서비스의 최적수준은 G*이고 DE*=CG*의 관계가 성립하

고 있다.

만약 교육서비스가 사적재화와 같은 특성이 있는 재화라고 한다면 교육서비스의 공

급은 Ep에서 이루어져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교육서비스의 공급량에 미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교육서비스는 사적재와는 달리 모든 사회구성원의 한계대체율의 합과 같아지

는 수준에서 균형이 이루어지는 것이 최적배합이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하여 사회적으

로 바람직한 공급량을 공급해야 한다는 이론적 근거가 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

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론적으로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



데 지나지 않으며 실제로 얼마만큼을 공급해야 하는가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제약이

존재한다. 이러한 교육서비스의 공급을 위한 조달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한계대체율

에 맞추어 세금을 부과하면 된다고 하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도 한다10). 그러나 개인의

한계대체율을 계산한다는 것은 각개인의 효용함수에 관한 모든 정보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공적주체가 이렇게 개인의 정보를 알 수 없다는 제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 도덕

적 해이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교육서비스가 독립적인 위치에서 그 공급이 이

루어진다고 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공서비스와의 상대적인 공급이라는 관점에서 공급

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의 문제가 더욱

심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점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2. 교육서비스의 독립적인 공급에 의한 도덕적 해이의 발생

앞에서 교육서비스의 최적공급은 주민들의 한계대체율의 합이 한계변환률과 일치하

는 수준에서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또한 이러한 최적공급은 개인의 효용함수에 관한

특성을 알아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도 언급하였다.

만약에 교육서비스의 공급시 다른 공공서비스의 공급과 연계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

은 채 공적주체가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하자. 예컨대 극

단적인 경우로서 일반공공서비스와는 독립적으로 교육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모두 정

부가 부담해 준다는 정책을 실시한다고 하자. 독립적으로 교육서비스를 공급하는 상

황에서 주민들은 그 부담에 대한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실시에 대한 주장이 가능하게 된다. 또 교육서비스를 독립적으로 공급하

는 주체의 입장에서는 될수록 많은 교육재정이 확보되는 것을 바라기 때문에 교육서

비스의 공급과 그 조달을 위한 부담과의 대응의식이 희박하게 될 가능성이 높게 된

다.

이 경우에 어떠한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는가를 [그림 2- 2]를 이용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그림 2- 2]에서 교육서비스의 최적공급을 가져오는 것은 E점이었다. 그러나 정

부가 교육서비스를 무상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다고 하면(즉, X축

10) 이를 Lindahl 가격이라 한다.



선상에 있음), 주민들의 교육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더욱 증가하게 되어 B'만큼의 교

육서비스를 수요하게 된다. 주민 개개인의 입장에서도 그 부담을 고려하기보다는 무

상으로 공급되는 교육서비스에 대해서는 수요를 증가시키게 된다. 이것은 곧 다른 공

공서비스와 관련하여 독립적인 교육공급자의 입장에서나 이를 수요하는 주민이 최적

수준의 교육서비스의 수준보다도 더 많은 교육서비스를 공급하고 수요하게 되는 결과

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다름 아닌 독립적인 교육서비스의 공급에

따른 도덕적 해이의 발생으로 연결되다. 이 때 도덕적 해이라고 하는 것은 윤리교과

서에 말하는 도덕과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경제학적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단순

히 어떤 특정의 재원조달방법으로 공급되는 서비스에 있어서의 잘못된 자원배분

(resource misallocation)이라는 것을 의미한다11).

이렇게 교육서비스가 독립적으로 공급됨으로 인하여 도덕적 해이의 문제가 발생하

고, 그 결과 최적수준의 교육서비스의 수준보다 BB'만큼의 수요를 더하게 되는 것이

되어 결국 EAB'만큼의 후생손실(w elfare loss )을 야기시키게 되는 것이다.

위에서는 교육서비스를 지방의 다른 공공서비스와 독립적으로 공급함으로 인하여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보였다. 그 발생의 근본적인 이유는 과세권이

없이 교육서비스를 공급하는 입장에서는 그 부담에 대하여 자신들과 직접적으로 연계

가 되지 않으므로 가능하면 많은 재원을 확보하려고 하는 인센티브를 갖게 되는 것이

기본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12).

이렇게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쉽게 된다.

우선, 교육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여 교육서비스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교육

서비스를 받기 위한 교육비용의 조달능력에 대한 제약(달리 표현하면 교육투자에의

자금(유동성)제약)에 직면하는 계층을 발생 시키게 된다13).

다음으로 교육서비스의 독립적인 공급에 의해 도덕적 해이의 문제가 발생하면 교육

11) 의료제도에 있어서의 도덕적해이를 설명하고 있는 Brow ning and Browning(1983)에서도
도덕적해이를 본문과 같이 윤리적 측면에서의 도덕이라고 하는 개념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

로 사용하고 있으며 잘못된 자원배분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12) 지방재정이 교육재정에 대하여 전입금을 확대시킬 여력이 크지 않은 것이 현재의 실정이다.
그렇다고는 하나 다른 한편으로 교육재정과 지방재정이 분리되어 있는 현행 체제하에서는

교육서비스와 다른 지방공공서비스의 공급을 연계시키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방자치단체로
서는 교육재정에 전입금을 늘리고자 하는 유인(incentive)도 없게 되어 상호간의 연계를 어

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13) 이러한 교육비용의 조달능력에 대한 제약은 부록에서 논의하는 소득분포의 양극화현상을
발생시키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서비스의 효율적인 공급이 달성되지 않게 된다. 이는 곧 교육서비스를 무상으로 공급

하여 효용수준을 높이고자 한 것이 도덕적 해이의 발생에 의하여 상쇄된다는 것을 의

미한다. 다른 공공서비스와는 독립적으로 결정되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함에 따른 교

육투자의 확대는 교육투자에 대한 수요를 확대시키게 되고 그에 따라 교육투자의 프

레미엄을 높이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교육서비스의 독립적인

공급에 따른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심하게 발생할 것인가는 교육서비스에 대한 가격

탄력성에 의존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교육열이 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교육서비스의 공

급에 따른 도덕적 해이의 정도는 크게 나타날 것이다. 이에 따라 교육서비스를 커버

해야 하는 재정부담정도는 더욱 심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게 된다. 특히 학력사회가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이러한 교육서비스에 있어서 도적적 해이의 문제가 심각하게 나

타난다고 할 것이다14).

3. 도덕적 해이의 완화 방안 : 교육재정과 지방재정의 통합

교육서비스에 있어서 도덕적 해이의 발생문제를 완화 또는 해소하는 방안으로서 독

립적인 교육서비스의 공급을 일반 지방공공서비스의 공급과 연계하는 것이다. 이는

곧 교육재정과 지방재정을 통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교육서비스가

다른 서비스와의 연계를 고려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공급되고, 그 재원조달의 측면에

서 격리되어 있기 때문에15) 재원조달의 측면보다는 재원확보에 더욱 중점을 두게 되

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러한 구조적인 요인도 있어 기존의 연구들이 주로 교육재정

의 확보방안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던 것은 아니었나 생각된다.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의 통합에 따라 교육서비스의 공급을 포함한 공공서비스의 공

급을 하게 되면 다른 서비스와의 연계하에서 공급하게 되고 또한 재원의 조달측면도

14) 이때 교육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탄력성은 교육서비스의 종류 또는 학교급별로 다를 것이다.
이것이 각 교육서비스에 대한 수익률을 다르게 하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고 할 것이다. 교육
서비스의 수익률에 관한 분석으로서는 공은배 백성준(1994)을 참고바람.

15) 물론 교육재정의 수입으로서 사용료 및 수수료 등의 수입이 있지만 이것이 차지하는 비중
은 높지 않고 대부분이 중앙으로부터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교육양여금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교육서비스의 공급과 그 공급을 위한 재원조달이 상호 분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미국의 경우에는 재산세를 중심으로 하는 과세권이 있기 때문에 우라나라보다
도덕적 해이의 문제가 발생하기 어려운 환경에 있다고 할 것이다.



심각하게 고려하게 될 것이므로 자연적으로 도덕적 해이는 줄어들게 될 것이다. 그러

나 여기서 주의를 환기해 두고 싶은 것은 이것이 도덕적 해이를 모두 없애주는 충분

조건은 아니라는 점이다. 왜냐하면 공공선택이론에 따르면 다른 공공서비스의 확보에

있어서도 각담당부서는 자신들의 예산을 극대화하려는 유인이 있으므로 다른 공공서

비스의 공급에 있어서도 도덕적 해이가 내재적으로 자리잡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즉 통합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교육서비스에 있어서 도덕적 해이

가 줄어든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16).

이를 [그림 2- 2]를 이용하여 설명하여 보자. 교육재정과 지방재정의 통합에 의해 다

른서비스와의 연계하에 교육서비스만의 독립적인 증가가 줄었다고 하자. 그 결과 교

육서비스의 공급이 B'에서 B"으로 줄어들어 무상으로 공급되던 것이 PE"의 비용을 지

불하게 되었다고 한다면 후생손실은 EAB'에서 EDC로 훨씬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즉 교육만이 특별한 취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공공서비스와의 연계하에서 이루

어지고 있는 것이므로 비용의 분담을 달성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17). 요컨대 이렇게

수요자에의 부담 및 교육서비스의 공급에 있어 비용부담과의 대응을 고려하는 경우에

는 사회적 후생손실은 많이 줄어들게 된다.

제3절 비용의 감소

1. 통합에 따른 중복비용 감소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할 때 또 하나 제기될 수 있는 것은 비

용의 감소를 들 수 있다. 교육서비스나 일반행정서비스 모두 지역의 공공재로서 공급

되고 있는 특성이 강하며 이것은 주민(또는 국민)으로부터의 세금징수에 의해 그 비

용이 조달되고 있다. 따라서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적은 비용으로 보다 효율적인 서

비스가 공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간단한 그림을 통하여 이를 살펴보자

16) 물론 반대로 교육재정과의 통합에 의해 다른 공공서비스의 공급에 있어서의 도덕적해이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이는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달성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바람
직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7) 이 때 교육이 무상으로 공급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PE"의 비용을 지불하지 못하는 계층이
존재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그 경우에는 그들에 대한
원조가 필요할 것이며 이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한다는 논의와 다른 차원의 재분배정책이라

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개인의 교육서비스의 조달비용과 관련된 소득분포문제에 관해서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논의하기로 한다.



[그림 2- 4] 중복비용의 감소

현행의 분리된 교육재정과 지방재정 통합후의 교육재정과 지방재정

[그림 2- 4]의 왼쪽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현행의 교육재정과 지방재정은 분리된

체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일반 지방재정과 인건비, 물건비등의 측면에서 중복

된 행정비용을 갖게 된다. 단순히 생각하여 이를 통합하게 되면 그와 같은 중복비용

의 감소를 가져올 수 있고 이렇게 통합된 뒤에는 [그림 2- 4] 오른쪽 그림에서와 같이

양재정의 통합에 따른 주민부담의 감소를 가져올 수 있다18). 예컨대 현재 교육재정과

지방재정이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 교육청의 도서관 운영을 보기로

하자. 교육청의 도서관은 교육청에 속해있는 직원이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

속해 있는 도서관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

는 경우에는 그 시설운영에 따른 비용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가 쉽기 때문에 이

를 통합하여 운영하게 되면 비용의 감소를 가져올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교육청의 경우는 주로 학교교육을 담당하고19),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사회교

육을 담당하고 있다. 이 때 양재정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의

연계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할 것이다. 예컨대 1996

년 이전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의 기능별 분류의 항목에는 문화 및 체육비가 있고 여

기에 속하는 세부항목으로서 문화예술진흥, 체육, 교육이 있었으며, 1996년부터는 사

18) 여기서 중복비용의 감소는 행정비용의 감소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나 이하의 설명에서 나
타나고 있듯이 양재정의 통합에 따라 주민의 재정부담이 감소되는 것에 논의를 초점을 두

고 있다. 이는 또한 행정통합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행정통합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기로 한
다.

19) 따라서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 기능별분류를 보면 교육행정비, 시설비, 사학지원비, 학교비
등으로 구성되고 있다.

지방재정 지방재정

교육재정

중복 중복 교육 재정



회개발비 항목(장)속에 교육 및 문화의 세부항목(관)이 있다. 그 비율은 대체로 4

5%를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양재정의 통합에 의해 상호간의 연계에 의

한 효율적인 교육비지출구조를 정립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기능별을 중심으로 하여

이를 살펴보았다고 할 수 있지만, 교육재정이나 지방재정을 성질별로 나누면 인건

비20), 물건비, 이전경비, 자본지출 등으로 분류하여 살펴볼 수 있는데 통합을 하는 경

우에 이러한 경비에 있어서의 중복조정을 조정하여 비용의 감소를 가져올 가능성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2. 책임소재의 명확화에 따른 비용감소

교육서비스나 일반행정서비스 모두 지역의 공공재로서 공급되고 있는 특성이 강하

며 이것은 주민으로부터의 세금징수에 의해 그 비용이 조달되고 있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적은 비용으로 보다 효율적인 서비스가 공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고 통합에 따른 중복비용의 감소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

나 이 이외에도 책임소재의 명확화에 따른 비용의 감소도 크다고 할 수 있다.

현재의 교육행정은 일반 지방행정기구와는 별개로 주로 교육전문가들에 의해 주도

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교육자치와는 거리가 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교육에 재원을 배분할 이 약해 자치단체장의 직접적인 소

관업무에 우선적으로 재원을 배분하게 되어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떨어지게 된다. 이

처럼 지방재정의 역할은 주로 자원배분의 효율성에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교

육비용의 증가는 교육투자를 위한 자금제약과 직결되어 있고 이는 동시에 제4장에서

보듯이 소득분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21). 이제 구체적인 예를 통하여

양재정의 분리운영에 따른 비용증대의 가능성과 분리통합에 따른 교육비용의 감소가

능성에 관하여 언급하기로 하자.

이미 언급하였듯이 우리 나라의 교육재정 및 행정체계는 지방재정 및 행정체계와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다. 현재 교육재정은 인건비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만 분리운영에 따른 가외의 비용도 지불하고 있다. 예컨대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의 분

20) 교육재정의 경우 ‘보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21) 교육비용의 증가는 교육투자를 위한 자금 제약과 직결되어 있고 이는 동시에 부록에서 보
듯이 소득분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



리운영으로 인해 학교용지확보 차원에서도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양재정간의 분리에 따라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양질의 교육서비스 제공이

어렵다고 하는 문제와 더불어 궁극적으로 많은 교육투자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문제점

도 발생시키고 있다. 어떤 지역의 구획정리를 예로 들어보자. 어떤 지역에 구획정리를

하면서 아파트 등의 건설에 있어 5,000세대가 한꺼번에 들어설 때는 학교용지 등을

확보하고 주택건설을 하게 되지만 500세대씩 10번에 걸쳐 주택이 들어서는 경우는 학

교용지를 설정할 필요 없이 주택건설을 할 수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이다.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교육서비스의 공급 등에 대한 권한이 없으므로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적

극적이지 않고 교육위원회나 교육감은 일반주택 등에 대한 권한이 없으므로 개발이

이루어진 다음에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함은 물론 학교용지 자체의 확보조차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그 결과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많은 교육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문제도 발생한

다. 양재정의 통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구획정리 등에 따라 일반주택의 건설을 학

교용지의 확보 등에 관해서도 함께 고려할 수 있게 된다면 보다 쾌적한 교육환경의

확보와 함께 교육비용의 감소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22). 이 때 만약에

개발이 완료된 다음에 학교용지를 매입하려고 한다면 그 부지자체의 확보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개발에 따라 발생된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확보할 수밖에 없다. 그에 따

라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이것은 다시 일반 주민의 교육관련비용의 증가를 가져

오게 하는 요인이 된다. 교육재정과 지방재정이 통합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러한 비용

의 증가는 크게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지방공공

서비스와 더불어 교육서비스의 공급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고 공급할 것이므로 주민의

편익을 고려하여 가능하면 낮은 비용으로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유인을 갖

게 되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 나라가 현행과 같은 교육재정의 독립적인 운영하에서는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힘들며 이를 행하기 위해서는 교육재정과 지방재정을 통합한

입장에서 정책을 수행하는 것이 교육비용의 감소를 가져올 수 있음을 시사한다23).

22) 윤건영(1996, p. 120)의 연구에서는 택지개발사업에 대해 언급하면서 학교용지확보의 어려
운 현실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택지개발사업의 규모가 2,500세대에 미달하
는 경우 사업승인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학교용지에 대한 고려 없이 사업을 승인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택지개발사업자는 학교용지확보를 하지 않아도
되는 기준으로 이를 세분함으로써 학교용지확보에 따른 부담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을 언급

하고 있다.
23) 물론 통합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교육에 관한 전문가가 아닌 것이 보통일 것이기 때



이상에서와 같이 통합에 따라 행정비용상의 비용의 감소를 가져온다고 하는 것은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 부담 곧 세금의 감소를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것이다24).

문에 이러한 결정을 하는 데는 관할 교육장 및 교육감과 학생수용에 대해 협의 하에 이루

어져야 할 것임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24) 그러나 위와 같이 단순하게 나타내고 있는 바와 같이 실제로 비용의 감소를 가져올 수 있
을 것인가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현실적으로 통합에 따른 비용의 감소를 오게 하
기 위해서는 인건비, 물건비 등에서 중복되어 있는 것을 줄여야 하는데 이를 추진하는 주
체가 누구인가 하는 문제와 지대추구(rent s eeking)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에 관
해서는 제6장의 논의를 참조. 한편 이러한 비용의 감소는 곧 교육투자를 위한 자금제약의
완화를 의미하고 이것은 부록에서 논의하는 소득분포의 불평등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보론> 교육서비스를 공공재로 볼 때의 최적공급조건

교육서비스를 공공재로 볼 때의 최적공급조건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25).

우선 X와 교육서비스 G의 총체적인 생산관계(aggregate production

relation - ship) 를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F ( X , G ) 0 (a1)

이 때 개인의 효용함수(individual utility function)를 U h( X h , G )라하고, 이들 개

인의 효용함수를 감안한 사회적 후생함수(individualis tic social w elfare function)를

= [ U 1, , U h , U n ] (a2)

라 하자. 이 경우의 최적자원배분을 나타내는 1계 충분조건(F irs t- Bes t Allocation)은

다음과 같은 라그랑지안 L을 만들어 이를 각 개인에 대하여 사적재 X와 교육서비스

G로 미분함으로써 구할 수 있다.

L = - F ( X , G) (a3)

L
X h

i

= hU h
i - F i = 0 for all i, h (a4)

L
G

=
h

hU h
G - F G = 0 (a5)

여기서 는 라그랑지 승수이다. 위의 식(a4), 식(a5)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과를

유도해 낼 수 있다.

h
(

U h
G

U h
i

) =
F G

F i
(a6)

식(a6)에서 좌변은 개인의 교육서비스(공공재)와 사적재에 관한 한계대체율의 합을

의미하고 우변은 사적재와 교육서비스의 한계변환률을 의미한다. 즉, 식(a6)을

h
M RS Gi = M RT Gi (a7)

로 나타낼 수 있으며 이것이 곧 교육서비스를 공공재로 보는 경우의 최적공급조건

(the bas ic condition for the optimum supply of public goods )이다.

25) 여기서는 교육서비스를 순수공공재로 보고 논의하고 있다. 보다 엄밀하게는 교육서비스가
순수한 공공재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며, 본문에서와 같은 최적공급규모의 조건은 약간
다른 조건식으로 표현된다고 할 수 있다. 공공재 및 교육서비스의 공급조건의 논의에 관한
자세한 논의에 관해서는 Atkinson and Stiglitz(1980)을 참조 바람.



제3장 교육재정과 지방재정의 관계

제1절 중앙 지방 교육재정의 관계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의 통합방안은 중앙정부로부터의 의존수입 조정과 밀접한 관

계를 갖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제4장과 제5장에서 본격적인 통합방안을 논의

하기 전에 본 장에서는 우선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의 재정조정제도에 관하여 간단히

언급하고, 그 다음에 중앙재정과 교육재정과의 관계, 마지막으로 지방재정과 교육재정

과의 관계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중앙재정과 지방재정과의 관계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나라의 지방재정도 중앙재정과 밀접한 관계에 있

다. 여기서는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의 정부간 재정관계를 본격적으로 다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므로 교육재정과 관련된 부분을 중심으로 간단히 다루기로 한다.

[그림 3- 1]을 통하여 앞으로 다루게 되는 중앙재정과 지방재정, 중앙재정과 교육재

정 및 지방재정과 교육재정과의 관계를 살펴보기로 하자.

[그림 3- 1]로부터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세입은 크게 국세수입과 세외수

입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때 국세수입은 내국세, 목적세 및 관세수입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방재정의 세입은 중앙으로부터의 의존수입(지방교부금, 지방양여금 및 국고보

조금),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및 지방채수입 등으로 구성된다. 이중에서 교육재정과

지방재정의 관계에서 가장 관계가 깊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지방재정조정제도인 중앙

으로부터의 의존수입이므로 이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1).

주지하듯이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은 지방세나 지방세외수입 등으로부터 조달하는

수입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중앙으로부터의 재원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 우선 지

방교부금은 사용용도를 특정하지 않은 일반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기본(표준)행정

1) 교육재정은 지방재정보다도 중앙정부로부터의 재원에 훨씬 더 많이 의존하고 있으며 그 제
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육양여금, 및 교육국고보조금으로 되어 있어 지방재정조정
제도와 매우 유사한 형식을 취하고 있다(후술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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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1] 중앙과 지방재정의 규모 및 관계

- 35 -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재원보장 및 재정균등화를 담당하고 있다. [그림 3- 1]에

서도 나타나고 있듯이 이 지방교부금은 소득세, 법인세 등으로 이루어지는 내국세 수

입의 13.27%를 그 재원으로 구성된다. 이는 일정한 배분공식을 사용하여 지방자치단

체에 배분되는 일반보조금이며 수혜단체는 등의 광역자치단체 및 등의 기

초단체이다. 1997년의 지방교부금의 규모는 7조원으로서 전체 지방세입의 10.5%를 차

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지방양여금은 지방교부금과는 달리 지방의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사

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균형적인 지역개발 및 그 재정보전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방양여금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원인 지방교부금과는 달리 그 사용용도

를 지정하는 특정보조금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시도의 광역단체, 시군구의 기초단

체가 그 수혜대상으로 되어 있다. 특별회계로서 운영되는 지방양여금의 재원은 그림

에도 나타나 있듯이 주세수입의 100%, 토지초과이득세의 50%, 전화세 100%, 농어촌

특별세의 19/150의 수입으로 구성되고 있다. 1997년 지방재정에서의 규모를 보면 2조

9천억원으로 지방재정 전체 세입의 4.4%를 차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방국고보조금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기로 하자. 지방국고보조금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특정한 사업의 실시를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지우거나 장려

하는 경우 그 집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하기 위해 지출하는 것을

말한다. 1997년 지방국고보조금의 규모는 5조 5천억원으로 지방재정세입의 8.3%를 차

지하고 있다.

이상 지방재정조정제도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으로부터 의존하는 지방교부금, 지

방양여금, 지방국고보조금의 규모를 합하면 15조 4천억원(1997년)으로 전체지방세입의

22.1%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지방재정은 지방세나 세외수입 등의 자체적인 수입

이외에 중앙으로부터의 의존재원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림 3- 1]에도 나

와 있듯이 1997년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규모는 각각 18조 5천억원과 31조원으로 이

두 가지 수입이 지방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71.1%를 차지하고 있다. 본 연구

는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의 통합관계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들 지방세나 세외수입

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다루지 않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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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앙재정과 교육재정과의 관계

이제 중앙재정과 교육재정과의 관계에 대해 보기로 하자. 앞서 언급하였듯이 교육

재정은 일반회계가 아닌 교육비특별회계로 운영되며 중앙재정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

그 의존수입의 형태가 바로 지방재정조정제도와 유사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

육양여금 및 교육보조금의 형태를 띄고 있다. 이에 관하여 보다 자세히 살펴보자.

우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 보기로 하자. 이 교부금은 내국세의 11.8%로 이루

어지며, 지방교육재정(교육비특별회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재원으로 되어

있다. 1997년 교육재정교부금의 규모는 9조 1천억원으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18조 9

천억원의 48.1%를 차지하여 교육재정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2). 이 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출목적을 특정하지 않은 일반재원이 되며 지방교육재정교부

금법이 그 근거법으로 되어 있다. 이 교부금은 교육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재

원보장 및 재정균등화와 표준교육서비스의 수요를 충당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각 지

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지방교부금이 일정한 공식을 적용하는 것과 같이 교육재정교

부금도 일정한 공식을 적용하여 광역단체만을 대상으로 배부하고 있다. 이처럼 지방

교육재정교부금의 수혜단체는 시도의 광역자치단체에 국한되어 있으며 불교부단체가

없이 모든 단체에 교부되고 있다고 하는 점이 지방교부금과 다른 점이다. 또 한가지

다른 점으로 들 수 있는 것은 각 교부금을 관장하는 주체가 다르다고 하는 점이다.

지방교부금이 행정자치부가 관리주체로 되어 있는데 비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

육부가 관리주체가 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구성은 경상교부금, 봉급교부금

및 증액교부금으로 구성되어 있다3).

다음으로 지방교육양여금에 관하여 보기로 하자. 우리나라의 조세구조 특징 가운데

교육재정과 관련하여 들 수 있는 하나의 특징으로서 교육세 등 목적세가 많다고 하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목적세(국세)로서는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교통세 등이 있

2) 그러나 여기서 오해가 없어야 할 것은 지방교육재정이 교육비특별회계만이 아니고 학교운영
지원회계(육성회비), 사립학교의 교비회계가 합쳐져 지방교육재정을 구성한다고하는 점이다.
한편 여기서는 교육재정 중 특별회계가 아닌 일반회계도 1998년 예산 기준으로 지방교육재
정교부금을 포함하여 11조 7천억원이 넘는다. 여기서 주요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교육비
특별회계이다.

3) 이들 각각에 관한 자세한 설명에 관해서는 임성일(1997)을 참조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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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목적세의 하나인 교육세가 지방교육재정의 중요한 재원을 이루고 있으며 교육

세수입은 전액 지방교육양여금특별회계로 전입되며 지방교육양여금법이 근거법이 되

고 있다. 이 양여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는 달리 교육환경개선 및 교원의 후생증

진을 위해 쓰이는 특정재원을 이루고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그

구분이 애매할 정도로 일반교육재원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뒤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이 지방교육양여금을 폐지하고 교부율을 조정하는 것이 본 연구에서의 통합방안의 하

나로 제시되고 있다. 1997년 지방교육양여금의 규모는 5조 5천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9.1%가 되고 있다4).

마지막으로 중앙재정과 교육재정이 서로 의존관계에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교

육(국고)보조금이다. 교육관련국고보조금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을

기본법으로 하여 관리 운영되고 있으며 지방국고보조금과 같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

단체가 이해관계를 갖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용도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지급하는 특

정보조금이다. 교육(국고)보조금은 지방국고보조금과 마찬가지로 일반재원이 아닌 특

정재원에 속하며 그 용도도 제한적이다. 교육보조금이 교육관련사업의 보조금으로 한

정되는데 비하여 국고보조금은 그 범위가 교육보조금에 비하여 훨씬 넓다고 할 수 있

다. 1997년 교육국고보조금의 규모를 보면 2천억원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나 지방

교육양여금에 비해 훨씬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위에서 설명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교육양여금 및 교육국고보조금을 합한

금액이 교육비특별회계에서 78.2%(1997년)를 차지하고 있어 교육재정이 중앙재정에

얼마나 많이 의존하고 있는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이상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에 교부금, 양여금,

보조금이라는 항목이 함께 존재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교육재정과 지방재정은 비슷한

항목을 갖으면서 별개의 회계로 다루어지고 있고 그 주체도 완전히 별개로서 다루어

지고 있다. 이러한 취급은 교육재정을 특별히 취급하여 그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고

자 하는 취지에서는 이해가 되나, 한편으로는 그 구조를 복잡하게 하고 나아가 교육

재정과 지방재정의 연계를 어렵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4) 여기에는 0.7조원 규모의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를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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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방재정과 교육재정과의 관계

앞서 언급하였듯이 우리나라의 교육재정과 지방재정은 완전히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는 관계로 양자간의 관계가 연계되지 않는 상호간에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즉

교육재정은 교육자치단체에 의하여 운영되고 후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운영된

다. 이 때문에 지방교육서비스의 공급과 교육이외의 일반 지방공공서비스와의 관계는

상호간에 연계성이 결여되어 있다. 양재정의 독립적인 운영은 제3장에서 보듯이 자원

배분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재정과 지방재정

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비록 제한적이긴 하지만 전입금형식

으로 일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육자치단체로 재원의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전입

금에는 지방재정교부금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서 교육비특별회계로 전

입되는 법정전입금과 법적인 구속 없이 이루어지는 비법정전입금의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전입금은 대부분이 광역자치단체로부터의 전입금이다5). 여기

에는 의무교육을 제외한 공립의 각급 학교 중등교원봉급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자치단

체의 일반회계로의 전입금, 담배소비세수입금등에 의한 전입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11조에 의해 지방시도세 수입의 일정분을 매회계년도에 교육비특별회계로 계상되는

전입금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그림 3- 1]에서 보듯이 1997년 일반회계에서 교육비특

별회계에 전입되는 부담분은 1조 2천억원정도에 불과해 전체 교육재정의 6.3%에 불과

하다6).

주민의 관점에서 보면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이 서로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공급되고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이다. 문제는 일반 공공서비스와 교

육서비스간의 분리된 공급이 자원배분의 효율성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점이다.

5) 따라서 교육재정과 지방재정의 통합논의에 있어 그 대상이 삼고 있는 것은 기초자치단체가
아닌 광역자치단체에 관한 것이다.

6) 법정전입금, 비법정전입금이외에도 부담금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담하는 것이 있으나 그
액수가 미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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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교육재정과 중앙 및 지방재정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로부터 교육비특

별회계의 경우 무엇보다도 중요한 재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 중앙으로부터의 의존수입

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사용료 수수료 등의 교육비특별회계의

자체수입은 상당히 미미한 실정이다.

이제 교육재정의 운영에 대해 간단히 언급해 보자. 앞서 언급하였듯이 지방교육재

정의 지방교육비는 별도의 교육비특별회계로 관리되고 있으며 그 대부분의 재원이 중

앙정부로부터의 의존재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비특별회계의

예산이나 결산권은 지방의회가 행사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지방

재정과 교육재정은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음은 물론 그 운영에 관한 현행법체계도 지

방자치법과 지방교육자치법으로 분리되어 있다. 현행 우리나라의 지방교육자치제는

시도에 교육에 관한 집행기관으로서 교육감을 설치하고, 의결기관으로서 교육위원회

를 두고 있다. 그러나 교육, 학예에 관한 조례제정과 예 결산에 대한 최종심의 의결권

등을 지방의회에 둠으로써 양기관의 갈등이 일어나기 쉬운 구조로 되어 있다.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재정을 분리하여 운영한다는

취지도 양기관의 갈등이 증폭되면 그 합리적인 운영이 어렵게 된다. 이처럼 갈등이

일어나기 쉬운 구조와 그 운영의 복잡성은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행정의 낭비 나아가

비용의 증대로 이어진다고 할 것이다7). 이에 비하여 미국과 일본 등의 주요 선진국에

있어서는 교육재정과 지방재정간에 상호 밀접한 관계를 갖고 운영되고 있다. 이하 제

2절에서는 미국과 일본의 경우를 들어 교육재정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에 대하

여 정부간의 재정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제3절에서 OECD자료를 이용하여 교육재

정의 국제비교를 실시하기로 한다.

7) 유경문(1996)의 논문에서는 이러한 상호행정간의 비협조를 ‘지방일반행정 쪽에서는 교육자치
는 행정의 통일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불만이며, 지방교육행정쪽에서는 지방교육에 대한 지
원은 없으면서 간섭과 권한만을 행사하려 든다고 비난하고 있다’고 하고 있다. 상호연계성의
부족에 관한 언급은 지방재정의 확충방안을 피력하는 연구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주제이다.
예컨대 홍생표(1994)의 연구에서도 양재정이 ‘각기 독자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두 재정간의
상호연계성이 미흡하여 거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교육에 관여하고 기여할 수 있는 길이 막

혀 있는 실정’이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재정의 확충방안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에서(박
정수 안종석(1996)의 논의를 별도로 한다면) 현재의 양재정간의 독립된 체계를 그대로 두고
확충방안에 관한 언급시에 연계성부족이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그 자
체가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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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외국의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의 관계

1. 미국의 교육재정

미국의 교육재정제도는 주정부 수준에서는 일반회계에 통합되어 운영되며 지사

가 교육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편성 및 집행권을 갖고 있다. 교육방침의 결정이나 교

육재정 등의 교육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은 주정부가 갖고 있으며 의 교육위원회는

주정부가 결정한 교육방침 등을 심의하는 기구로 되어 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초등

및 중등교육은 지역공동단체(local communities)라고 할 수 있는 학교구(s chool

dis trict;또는 교육구)의 교육위원회가 책임으로 되어 있으며8), 주정부와 지방정부는

교육을 공공서비스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요컨대 주정부차원에서는

교육재정과 지방재정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통합형을 취하고 있는 반면에, 주정부이하

의 지방정부차원에서는 학교구를 설치하여 분리 운영하는 분리형을 취하고 있다.

미국의 교육재정은 연방정부 및 주정부로부터의 보조금(지출금)과 지방정부(학교

구)의 자체재원으로 구성되고 있다.

연방정부의 지출금은 주로 소득세(income tax)로부터 조달하고 이를 주 및 지방정

부의 보건, 주택, 교육 등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다. 연방정부에서는

교육에 관한 지원을 하고 있으나 그 규모는 지방정부에 비하여 많지 않은 형편이다.

교육에 관한 연방의 원조는 장애아등을 위한 특별학교에의 원조, 직업교육프로그램

등 특별프로그램에 대한 원조로 되어 있다. 이러한 지출은 주로 1960년대와 1970년대

에 걸쳐 계속하여 증가하여 공적인 초등 및 중등교육 전체의 약 10%까지 도달하였으

나, 그 후 계속하여 감소하고 있다(Stig litz(1988)). 이렇게 감소하고 있는 이유는 1980

년대에 들어와서부터 주정부에 자치권, 통제권에 대해 보다 많은 인식이 고조되어 왔

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권력의 집중, 주민자치, 연방정부와 주정부간의 중복배

제, 교육비지출과 다른 공공지출과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

의 교육비지출은 이처럼 다른 지출과의 조화를 염두에 두고 그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

다고 할 것이다.

한편 주정부 수준에서의 지방정부에 대한 지출보조는 주로 판매세(sales tax)를 주

8) Stiglitz(1988, p.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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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재원으로 하여 조달하고 있다. 연방정부의 교육부는 전체적인 교육행정을 책임지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며, 교육에 관한 재정지원, 연구 및 서비스기관으로서 역

할을 하고 있을 뿐이며, 교육에 관한 실제적인 모든 책임은 주정부의 관할사항이 되

고 있다. Jones(1985)에 의하면 주정부는 도로, 교육, 보건, 공공복지 등의 부문가운데

교육에 어느 정도 투자할 것인지에 대해 주지사, 교육국, 입법, 사법 등의 입장을 고

려하여 정치적 의사결정과정에 의하여 결정하고 있다고 하고 있다.

교육행정에 있어서도 주헌법과 주의회가 공교육의 조직, 범위, 연한결정, 고등교육

기관의 방침, 및 기초단체에의 교육재정지원방침 등을 결정한다. 이 때 주교육위원회

는 이 결정에 기초하여 교육에 관한 세부결정을 정하게 된다9).

주정부에서는 지방의 학교구에 재원을 배분할 때 재산세를 기준으로 하여 일률교

부금(flat grant sys tem)제도, 세원보장(Guaranteed T ax Base)제도 등 여러 가지 배분

방법을 이용하여 배분을 하고 있다10). 물론 이러한 교부금제도는 지방학교구간의 세

입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의 지방학교구는 지방자치단체의 하부 행정조직의 한 형태로 되어 있으나, 학

교구에서는 주정부와는 달리 교육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권리가 있으며, 과세권을 갖

고 있으면서 일반행정과는 독립된 체계로 이루어지고 있다. 학교구에서는 대부분 재

산세(property tax)를 중심(대체로 80% 이상)으로 자체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고 있다. 특히 이 재산세는 미국의 공립학교재정중 약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

는 실정이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이 재산세수입은 주정부가 지방교육구에 대해 교

육재원을 부담하는 경우 하나의 기준이 되고 있다. 이때 지방의 학교위원회가 지방재

산세의 세입을 결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고는 하나 그렇다고 하여 이들이 독자적으

로 지방재산세의 규모를 결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지방재산세의 결정시에는 교육

서비스 이외에 다른 일반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지방공공단체로부터의 요구가

강하게 반영되고 있다. 지방공공단체로서는 경찰, 고속도로, 공원 등 공공서비스를 제

공하기 위한 재원조달도 지방세 세원에 함께 포함시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구속적

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교육서비스의 공급과 다른 지방공공서비

스의 공급이 조화를 이루도록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재산세의 결정에 있어서는

9) 우리나라의 교육재정은 수준에서 지방재정과 분리되어 이루어지고 있어 미국과도 상이

한 구조로 되어 있다.
10) 자세한 것은 Jones(1985)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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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조정이 매우 중요한 문제로 되어 있다. 이처럼 지방공공단체가 교육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재산세의 결정에서도 다른 공공서비스와의 조화를 염두어 두고 결정하

고 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상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미국의 교육재정의 부담은 주로 주정부와 지방정

부의 부담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방분권형 교육재정제도를 지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보기 위해 중앙 및 지방정부로 구분하여 나타낸 것이 다음의 <표 3- 1>이

다.

<표 3- 1>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미국의 교육재정의 부담은 지방정부 또는 자치단체

가 중심으로 되어 있고 중앙정부의 부담은 매우 작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초 중등교

육재정의 경우 배분전에 교육비의 부담을 주정부(광역)가 48%, 기초자치단체가 44%

를 부담하여 전체적으로 92%를 지방에서 부담하고 있으나, 배분후의 단계에서는 거의

모두가 지방자치단체(기초)로 배분되어 운영되고 있다. 고등교육 재정의 경우, 중앙의

부담이 초 중등교육재정의 경우보다 많고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이를 담당하지 않고

있다. 배분전에는 중앙이 34%, 지방(광역)이 66%를 담당하던 것이 배분 후에는 중앙

이 25%, 지방(광역)이 75%로서 배분 전보다 오히려 지방의 부담이 많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표3- 1>이 정부부담 중 중앙과 지방이

어떻게 나누어 부담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지 민간부담이 없다는 의미는 아니라

는 점이다. 미국의 경우 정부부담이 GDP대비 5%, 민간부담이 2.8% 수준이다.

2. 일본의 교육재정

일본의 경우에는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이 일원화되어 있는 체계로 되어 있다. 즉 지

<표 3- 1> 미국의 교육비분담구조의 현황(1994)

(단위: %)

배분 전 배분 후

중앙
지방

전체 중앙
지방

전체
광역 기초 광역 기초

초 중등 8 48 44 100 1 1 98 100

고 등 34 66 - 100 25 75 - 100

자료: OECD, E ducation at a Glance , 1997. 표B 6.1a와 표B 6.1b에 의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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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교육비를 통합운영하는 형태로서 지방교부세를 통한 지방간의 재원조정이 이루어진

다. 일본에서도 지방교부세 등의 의존재원이 지방재정을 형성하는 주요 재원이 된다.

이 의존재원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의 자체재원을 합하여 보통회계 로서 지방세입

이 구성된다. 세출의 경우 다른 공공서비스를 동시에 고려하는 입장에서 지방의 일반

회계 세출항목으로 교육비를 함께 편성하고 있다. 이처럼 일본에서의 교육재정은 지

방자치단체의 의결과 집행에 따라 이루어지는 지방분권형인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수준에서는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이 통합되어 이루어지는 통합형이라 할 수 있다11).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와는 달리 교육서비스 공급을 위한 특정 재원인 교육세라는

목적세 형태의 세목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세출예산편성시 다른

지방공공서비스분야는 물론 교육분야도 함께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같이

교육비특별회계로의 전입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란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일본의 교육재정이 지방재정과 통합된 형태로서 일원화되어 있는 반면에 교육행정

기구는 이원화되어 있다. 중앙의 교육행정조직으로 문부성이 있으며, 지방에는

교육위원회와 교육위원회 및 도도부현지사와 시정촌의 장으로 구분되어 각각

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다르게 되어 있다. 일본의 교육행정조직을 그림으로 나타내

면 [그림 3- 2]와 같다.

문부성의 업무로서 교육에 관한 전국적인 계획과 조정을 들 수 있으며, 이에 더해

교육지침, 조언, 재정적지원이 그 주요 내용으로 되어 있다. 그 권한으로서는 지방자

치단체 및 지방교육위원회에 교육에 관련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권한과 교육관

계법령위반 사항 등을 시정 조치할 수 있는 권한 등이 주어져 있다.

지방수준에서의 교육에 관한 업무는 지방자치법이나 학교교육법에서 정하고 있다.

교육위원회의 경우는 학교의 조직편제, 교육과정, 교재의 취급 및 교직원의 신분문제

등 주로 학사에 관한 업무, 사회교육과 학술 및 문화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의 지사나 의 장은 예산의 조정 및 집행, 사용료 수수료의 징수, 회계

의 감독, 재산의 취득관리 등의 교육재정운용 등을 맡고 있다.

11) 일본 지방자치단체에서 통합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1956년에 제정된 지방교육재정
조직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에 기초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 오부치( )정권직전
의 하시모토( )정권에서부터 추진된 6대개혁에 ‘교육개혁’이 포함되고 있어 대대
적인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계속된 경제불황으로 인하여 그 개혁의
속도가 부진한 것이 현재의 실정이다. 교육개혁 내용은 아직 완성되어 있지 않으나 주로
비효율적인 교육관련지출삭감이 그 주요내용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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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2] 일본의 교육행정조직

및

( 는제외)

기타의

및

( 는제외)

기타의

, , 등

, , 등

자료: , 의 , , 1987.

그러나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교육예산에 대한 편성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예산과 함께 교육비라는 항목으로 보통회계 에 편성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비예산

편성시에 위에서 언급한 지방교육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으나 이 교육위원은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지사가 임명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지방재정의 범주가

교육재정보다 넓은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도도부현의 지사나 시정

촌의 장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 교육 학예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지는 형태로 되어

있다. 교육위원회(의 교육감)는 예산편성권을 갖지 않으며 교육 학예에 관한 사항 중

교육인사, 교육과정 편성 및 학교운영 등에 관한 위임된 사항을 맡고 있다.

이와 같은 교육행정과 재정업무가 이원화되어 있는 것은 다른 공공서비스에서 보

이지 않는 특징적인 것이라 할 수 있으며, 교육의 전문성이나 특수성을 고려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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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면이 엿보인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도 교육재정의 구성을 보면 자체재원과 이전재원으로 구성된다,

<표 3- 2>은 일본의 지방교육재원의 구성을 표시하고 있다.

<표 3- 2> 일본의 지방교육재원

(단위: 백만엔, %)

1996

도도부현 시정촌 순계액

국고지출금

도도부현지출금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부담금, 기부금

지방채

기타특정재원

일반재원 등

3,137,302

-
336,989

6,351

455,846
175,114

8,323,183

25.2

-
2.7
0.1

3.7
1.4

66.9

288,757

72,084
119,918

45,500

961,552
352,211

4,678,189

4.4

1.1
1.8
0.7

14.8
5.4

71.8

3,426,059

-
456,907
39,952

1,400,628
513,747

13,007,369

18.2

-
2.4
0.2

7.4
2.8

69.0

합 계 12,434,785 100.0 6,518,211 100.0 18,844,662 100.0

자료: , , 1998.

<표 3- 2>에서 보듯이 지방재정으로부터 모든 재원이 지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을 알 수 있다. 일본도 지방재정의 자립도가 높지 않은 편이며 국고지출금의 형태로

중앙정부로부터의 수입도 교육재정을 구성하는 하나의 항목이 되고 있다.

국고지출금이란 특정한 사무에 대해 소요되는 경비를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

담하는 경비를 말하는데, 국고지출금중에서 교육관련경비는 의무교육을 위한 국고부

담금, 그리고 그 이외의 사회교육이나 체육교육진흥을 위한 국고보조금 등으로 되어

있다. 1996년 일본의 지방교육재원에서 국고지출금의 규모는 도도부현과 시청촌을 합

쳐 3조4천억엔으로 지방교육재원의 18.2%를 차지하고 있다. 이때 도도부현이 국고지

출금의 규모가 큰 반면, 시정촌에서는 지방채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그러

나 무엇보다도 지방의 일반재원으로 지출되고 있는 것이 앞도적으로 높다고 할 것이

다. <표 3- 2>에서 보듯이 일본의 교육재원 중 일반재원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도

도부현에서 67%, 시정촌에서 72%이며 전체적으로 69%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지방정부의 세출가운데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다음과 같다.

한편 지방교육비의 절대규모는 매년 조금씩 증가하여 오고 있으나 지방교육비가

지방공공단체의 세출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감소하는 경향이다12). 이것은 물

12) 1981년 26.3%, 1984년 25.7%, 1987년 23.9%. 1994년 19.8%. , , 각 연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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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지방의 세출증가에 비하여 지방교육비의 증가율이 낮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다. 달리 표현하면 지방의 교육서비스에 비하여 다른 공공서비스의 긴요도가 높았기

때문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표 3- 3> 지방정부의 세출 중 교육비규모(1996)

(단위: 조엔, %)

도도부현 시정촌 합계(순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12.4 23.6 6.5조 12.6 18.8 19.0

자료: , , 1998.

이제는 일본의 중앙 및 지방의 교육비 분담구조에 관해 살펴보기로 하자(<표 3- 4>

참조).

<표3- 4>로부터 지방의 교육비에 대한 부담은 점차적으로 강화되고 중앙의 공교

육비부담은 점차적으로 약화되고 있어 지방의 교육비가 보다 중요한 재원이 되고 있

음을 관찰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교육재정의 재원부담규모는 연방정부의 지원보다

주 및 지방정부의 부담이 훨씬 많은데 비하여 일본의 경우는 중앙정부의 부담이 많고

그 다음이 도도부현의 부담 및 시정촌 부담으로 되어 있다.

<표 3- 4> 일본의 중앙 및 지방의 공교육비 부담추이

(단위: %)

중앙정부부담 공교육비
지방자치단체부담 공교육비

도도부현 시정촌

1965
1975

1985
1987

50
46.5

43.4
42.6

30
30.2

31.2
32.2

20
23.3

25.4
25.4

자료: , , 1987.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미국의 주정부수준과 일본의 도도부현 및 시정촌수준에서는

교육재정과 지방재정이 통합되어 운영되는 형태로 되어 있다. 그리하여 교육재정의

확보나 배분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궁극적인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다.

미국과 일본에도 교육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지만 이는 주로 학사업무 등의 교육행정

에 전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요컨대 교육재정과 지방재정의 통합, 교육재정과 교육

행정의 분리가 그 요체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미국과 일본의 지방교육재정에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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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의 분리형, 교육재정과 교육행정의 통합

형을 취하고 있어 미국이나 일본과는 반대 형태의 지방교육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처럼 교육재정과 지방재정을 분리하여 다루는 경우, 즉 지방교육서비스를

다른 지방공공서비스와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원배분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제 우리나라의 교육재정이 다른 주요 선진국에 비교하여 어느 정도가 될 것인가

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제3절 교육재정의 국제비교

1. 교육비부담 및 지출구조의 비교

OECD(1997)의 Education at a Glance OECD Indicators 에서는 교육이 경제성장,

생산성, 개인 및 사회의 발전 및 사회적 불평등의 감소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언급하

고 있다. 이러한 역할을 하는 교육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교육재정의 국제비교를 하

는 데는 주로 위의 OECD(1997)의 자료에 나타난 지표들을 이용하여 분석하기로 한

다.

우선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교육비지출의 지표는 GDP대비 교육비지출이라 할

수 있다. 주요국별로 이를 추출하여 나타낸 것이 <표 3- 5>에 나타나 있다.

<표 3- 5>에서 알 수 있듯이 OECD 국가에서는 GDP 대비 총교육비지출(1994년)은

평균 5.9%이며, 우리나라는 6.2%로 OECD평균보다 높게 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

가 다른 외국에 비하여 특기할 정도로 다른 것은 사교육비지출(여기서는 사부담 공교

육비를 의미한다. 이하 마찬가지)이 다른 주요선진국에 비해 가장 많은 비율을 지출하

고 있다는 점이다. <표 3- 5>에서 우리나라의 GDP대비 사교육비지출은 2.51%로 대상

국가 중 가장 많이 지출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 결과 상대적으로 직접적인 공교

육비지출은 3.6%로 주요 선진국에 비하여 일본의 3.8%와 더불어 상당히 낮은 교육비

지출구조로 되어 있다. 이것은 캐나다의 교육비지출구조와는 대조를 이루고 있다13).

13) 그러나 이것은 1994년의 수치이고 그 후 우리나라의 GDP대비 공교육비지출은 계속하여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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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규모를 감안한 1인당 GDP대비 학생 1인당 교육비지출수준을 보아도 우리나라

는 25%수준으로서 OECD평균(26%)에 거의 육박하고 있는 실정이다14).

한편 교육기관에 대한 자금조달의 주요 원천은 정부지출로 되어 있으나 가계나 기

타 민간주체에 대한 공적보조도 교육비지출로서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위의 <

표 3- 5>를 보면 OECD평균으로 0.11%가 지출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0.05%가 공적

보조로 되어 OECD평균의 약 절반정도의 공적보조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위의 교육

비지출구조는 총교육비지출구조를 본 것인데 이를 세분하여 초 중등 교육비지출과

고등교육비지출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하자. 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 다음의 <표 3- 6>

이다.

가해 왔다. 이 때 교육비지출의 범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그 지출수준은 다르게 된다.
즉 교육부예산만을 보는가 아니면 여기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까지 포함하는가 등에 따라

다르게 될 것이다.
14) 물론 1인당 교육비지출규모는 경제발전수준에 따라 다르게 될 것이다(후술하는 <표 3- 5>
를 참조).

<표 3- 5> GDP 대비 교육비 지출(1994)

(단위: %)

직접적인

공교육비 지출

가계및기타민간

주체에대한

공적보조

(생활비제외)

사교육비

지출

총교육비

지출

1인당 GDP대비
학생1인당

교육비

캐 나 다

미 국

일 본

한 국

프 랑 스

독 일

이탈리아

6.0
4.9

3.8
3.6
5.6

4.5
4.6

0.67
0.02

m
0.05

n

0.01
0.08

0.49
1.68

1.11
2.51
0.53

1.29
0.03

7.2
6.6

4.9
6.2
6.2

5.8
4.7

33
31

24
25
24

30
27

평 균 5.1 0.11 0.69 5.9 26

주1) 1인당 GDP대비 학생1인당 교육비의 계산에 있어서는 공립과 사립학교를 대

상으로 하고 있으나 독일과 이탈리아는 공립(Public institutions)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2) 위 표에서 사교육비지출이라고 한 것은 과외비성격의 사교육비가 아나라 등

록금등의 사부담 공교육비임에 주의를 요한다.
자료: OECD, E ducation at a Glance , 1997. 표B1.1a와 표B4.2로부터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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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6> GDP 대비 초 중등 및 고등교육비 지출(1994)

(단위: %)
직접적인

공교육비 지출

가계및기타민간주체에대한

공적보조(생활비제외)
사교육비 지출 총교육비 지출

초 중등 고등 초 중등 고등 초 중등 고등 초 중등 고등

캐 나 다

미 국

일 본

한 국

프 랑 스

독 일

이탈리아

4.2

3.5
2.9

2.9
4.0

2.9
3.3

1.6

1.1
0.5

0.3
0.9

0.9
0.7

n

x
m

n
n

n
0.06

0.67

0.02
m

n
n

0.01
0.02

0.25

0.39
0.20

0.96
0.32

0.93
n

0.23

1.24
0.59

1.48
0.18

0.10
0.09

4.4

3.9
3.1

3.9
4.3

3.8
3.4

2.5

2.4
1.1

1.8
1.1

1.1
0.8

평 균 3.6 1.0 0.02 0.08 0.31 0.28 3.7 1.3

자료: OECD, E ducation at a Glance , 1997. 표B1.1b와 표B1.1c에 의해 작성.

<표3- 6>으로부터 다른 주요 외국과 비교한 우리나라 교육비지출구조의 특징으로

초 중등교육과 고등교육 모두에서 직접적인 공교육비지출은 OECD평균에 비해 상당

히 낮은 실정이고 사교육비지출은 월등히 높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초 중등교육의

GDP대비 직접적인 공교육비지출수준은 2.9%로 OECD평균(3.6%)의 약 3/4수준, 고

등교육의 그것은 3/ 10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GDP대비 사교육

비지출수준을 보면 초 중등교육은 0.96%로 OECD평균의 약3배, 고등교육은 1.48%로

OECD평균의 5.3배나 많은 지출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사교육비가 높게 나타

나고 있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는 보이고 있지 않은 우리 나라의 특징적인 교육비지출

구조라고 할 수 있다15). 이러한 실정은 교육재정의 자금원천을 민간 및 공공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보다 여실히 뒷받침된다. 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 아래의 <표 3- 7>

이다.

<표 3- 7>로부터 우리나라는 교육재정의 원천이 다른 주요선진국에 비하여 민간으

로부터의 원천이 상당히 높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초 중등 및 고등교육

모두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나 특히 고등교육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초 중등고

등의 경우 OECD 평균으로는 92%가 공공부분으로부터 조달되고 8%가 민간으로부터

조달되고 있으나, 우리 나라의 경우는 공공부분으로부터 75%, 민간부분으로부터 25%

로 되어 있어 OECD 평균보다 훨씬 높은 비율이 민간으로부터 조달되고 있음을 알수

15) 미국의 경우에 고등교육의 GDP대비 사교육비지출수준이 1.24%로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 50 -



있다. 고등교육의 경우는 그 정도가 더욱 심하여 OECD의 평균이 공공부분으로부터

<표 3- 7> 민간 및 공공구분에 따른 교육재정의 원천(1994)

초 중등 교육 고등 교육 전 체

공공 민간 공공 민간 공공 민간

캐 나 다

미 국

일 본

한 국

프 랑 스

독 일

이탈리아

94.4

m
93.6
75.2

92.6
75.7

m

5.6

m
6.3

24.8

7.4
24.3

m

90.8

48.4
46.4
16.0

83.4
90.4
88.8

9.2

51.5
53.5
84.0

16.6
9.6

11.2

93.2

74.5
77.2
59.4

91.3
77.7

m

6.8

25.5
22.7
40.6

8.7
22.3

m

OECD평균 92.1 7.9 80.0 19.9 87.3 12.7

자료: OECD, E ducation at a Glance , 1997. 표B2.3에 의해 작성.

터 87%, 민간으로부터 13%가 조달되고 있는데 비하여 우리나라는 공공으로부터 약

60%, 민간으로부터 약40%로 되어 있어 민간의 재원부담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개인이 교육비용을 조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 주목할 만한 것이라 하겠다. 나아가 이것은 개인의 교육

비용을 저하시켜 주는 것이 정책당국의 중요한 역할이 될 것임도 암시하고 있다16).

한편 고등교육수준에서 민간의 교육투자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많은 국가에서

가계, 기업, 및 기타 다른 민간주체가 교육자금공급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OECD(1997)에 의하면 교육투자에 대한 민간부분의 투자비율은 포르투갈이나 스웨덴,

및 터키가 2%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비하여 우리나라, 독일, 일본, 및 미국에서는

22% 이상에 달하고 있다고 한다. 이를 교육재정과 지방재정의 구조와 관련하여 해석

해 보면 우리나라는 양재정이 상호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미국이나 일본에

비하여 민간의 교육투자에 관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뜻

한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공공지출에서 차지하는 공교육비에 관하여 보기로 하자. 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다음의 <표 3- 8>이다.

16) 제2장에서는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의 통합에 따른 교육비용의 감소가능성에 관하여 논의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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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8> 공공지출에서 차지하는 공교육비 지출과 GDP대비 공공지출(1994)

(단위: %)

합 계 직접 공교육비 민간부문에대한공적보조 GDP대비
총공공

지출초 중등 고등 전체 초 중등 고등 전체 초 중등 고등 전체

캐나다

미 국

일 본

한 국

프랑스

독 일

이탈리아

8.6
9.4
8.4

13.7
7.7
6.1

6.2

4.8
3.3
1.5

1.4
1.8
2.1

1.4

13.8
13.6
10.8

17.4
10.8

9.4

8.8

8.6
9.4
8.4

13.7
7.4
5.8

6.1

3.3
3.2
1.5

1.3
1.6
1.9

1.3

12.3
13.5
10.8

17.1
10.4

9.0

8.5

n
x

m

n
0.3
0.2

0.1

1.5
0.1
m

n
0.2
0.2

0.1

1.5
0.1
m

0.3
0.5
0.4

0.3

49
36
35

21
54
50

54

평 균 8.7 3.0 13.0 8.4 2.4 12.1 0.3 0.6 1.0 45

주: 우리나라에서 GDP대비 총공공지출이 21%로 되어 있는데 총공공지출(total
public expenditure)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OECD 자료에는 그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지 않다. 여기서 총공공지출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교육비특

별회계 세입금액에 지방재정세입총계를 더한 금액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1994년 우리나라의 교육비특별회계세입은 12.2조원, 지방재정세입총계는 54.1조
원으로 이 둘을 합하여 1994년 GDP규모 306조원으로 나누면 21.7%가 되기 때

문이다(교육부, 교육통계연보 , 1995,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연감 , 1995, 한국
은행, 경제통계연보 , 1997 참조).

자료: OECD, E ducation at a Glance , 1997. 표B2.1과 그림B2.2로부터 작성.

위의 표에서도 우리나라의 교육재정의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그것은

공공지출에서 차지하고 있는 교육비의 비중은 다른 주요 선진국에 비하여 상당히 높

다고 하는 것이다. <표 3- 8>을 보면 우리나라의 공공지출에서 차지하는 공교육비지

출비중은 17.4%로서 OECD평균 13%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공교육비지출을 초 중등 및 고등교육으로 나누어 보면 고등교육보다는 초

중등교육이 두드러지게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등교육에 대한

지출은 OECD평균(3%)의 약 절반정도인 1.4%를 지출하고 있는데 비하여 초 증등교

육은 OECD평균(8.7%)보다도 훨씬 높은 13.7%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공공

지출에서의 교육비지출은 고등교육보다는 초 중등교육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공교육비지출은 민간부문에 대한 공적부조의 형태보다는 직접

적으로 이루어지는 직접공교육비지출로 이루어지고 있다17).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다. 앞서 우리나라의 GDP에 대한 교육비지출은 OECD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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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5.9%) 에 비하여 오히려 조금 높은 수준(6.2%)이라고 언급하였다(<표 3- 5>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지출에서 차지하는 교육비지출수준은 OECD평균보다도 높은

수준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GDP대비 총공공지출

의 비율이 다른 주요선진국에 비하여 낮은 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위의 <표

3- 8> 맨 오른쪽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GDP대비 공공지출의 비율은 우리나라가

21%로 OECD평균(45%)의 절반에도 못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GDP대

비 공공지출 비중이 낮은 결과 비록 공공지출에서 차지하는 교육비의 비중이 높다고

하더라도 GDP에서 차지하는 교육비부담수준은 OECD평균에 비하여 그리 높지 않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18). 한편 우리나라와는 반대로 이탈리아, 네덜란드와 같이 교육

이 총공공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에서는, GDP에서 차지하는

공공지출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상의 관계로부터 모든 국가에서 교육에 대

한 공적자금의 지출을 우선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제까지는 비율면에서 본 교육비지출에 대한 것이었는데 다음으로 각국마다 경제

발전단계가 다르므로 이를 감안한 절대적인 수준에서의 교육비지출에 관하여 살펴보

기로 하자. 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표 3- 9>이다.

<표 3- 9> 학교급별 학생 1인당 교육비 지출(1994)

(단위: US $)

유치원 초등 중등 고등 전체

캐 나 다

미 국

일 본

한 국

프 랑 스

독 일1)
이탈리아1)

5,410

m
2,450
1,200

2,980
4,600
3,370

x

5,300
4,110
1,890

3,280
3,350
4,430

x

6,680
4,580
2,170

5,810
6,160
5,220

1,1300

1,5510
8,880
4,560

6,010
8,380
4,850

6,640

7,790
5,070
2,580

4,700
5,850
5,030

평 균 2,980 3,310 4,340 7,740 4,460

주: 공립과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1)은 공립(Public institutions)을 대

상으로 한 것이다. 한편 이들 값은 구매력평가(PPP)에 의해 계산한 값이다.
자료: OECD, E ducation at a Glance , 1997. 표B4.1에 의해 작성.

17) <표 3- 8>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민간부문에 대한 공적보조보다

는 직접공교육비의 지출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8) 우리나라와 같이 공공지출이 총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고 공공지출에서

차지하는 교육비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는 멕시코를 들 수 있다(OECD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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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OECD평균에 비하여 GDP대비 교육비지출이나 1인당교육비 지출도 그

리 차이가 나지 않고 있다. 비록 우리나라가 1996년 12월에 OECD에 가입하였다고는

하나 아직까지도 주요선진국에 비하여 경제수준이 낮은 단계이므로 절대적인 수준에

서 그 만큼 교육비의 지출수준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 1인당 교육비지출수준이

OECD평균 4,460달러인데 비하여 우리나라는 2,580달러로 무려 1,880달러나 낮은 실정

이다. 이러한 경향은 유치원, 초 중등 및 고등교육의 단계에서 공통으로 나타나고 있

는 현상이지만 특히 유치원의 경우가 두드러진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만큼 우

리나라는 유치원에 대한 교육비지출수준이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한

다.

이제 마지막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별로 어느 정도의 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는가

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중앙과 지방간에는 재원의 이동이

있기 때문에 배분 전과 배분 후의 교육재정에 있어 많은 차이가 나고 있다. 이를

초 중등과 고등교육재정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는 것이 <표 3- 10>과 <표 3- 11>이

다.

<표 3- 10> 초 중등 교육재정의 정부간 배분 전후의 분포

(단위: %)

배분 전 배분 후

중앙
지방

전체 중앙
지방

전체
광역 기초 광역 기초

캐나다

미 국

일 본

한 국

프랑스

독 일

이탈리아

3
8

23

96
72
3

83

64
48
x

4
12
77

3

32
44
x

a
16
19

14

100
100
100

100
100
100

100

3
1
1

n
71

3

83

12
1
x

100
13
73

2

86
98
x

a
16
24

15

100
100
100

100
100
100

100

평 균 50 25 23 100 39 28 32 100

자료: OECD, E ducation at a Glance , 1997. 표B6.1a에 의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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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11> 고등 교육재정의 정부간 배분 전후의 분포

(단위: %)

배분 전 배분 후

중앙
지방

전체 중앙
지방

전체
광역 기초 광역 기초

캐나다

미 국

일 본

한 국

프랑스

독 일

이탈리아

47
34

91
100

92

15
87

53
66

x
a
5

84
11

n
x

x
a
3

1
2

100
100

100
100
100

100
100

33
25

90
100

92

7
87

67
75

x
100

5

93
11

n
x

x
a
3

1
2

100
100

100
100
100

100
100

평 균 80 19 1 100 75 21 4 100

자료: OECD, E ducation at a Glance , 1997. 표B6.1b에 의해 작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재정의 지출에 관한 의사결

정을 관할하고 있다. 따라서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광역 및 기초)간에 교육자금공급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고 있는가에 따라 교육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된다. 대

부분의 국가에서는 고등교육 재정을 중앙정부에서 담당하고 있다19). 그러나 초 중등

교육수준에서는 그 재원이 중앙과 지방정부로부터 어떻게 조달되고 있는가에 따라 국

가간에 상당히 다르게 나타난다. OECD(1997)에 따르면 대체로 4가지 유형이 나타나

고 있다.

1) 중앙정부가 주요 교육재원의 원천을 제공하고 최종 지출자로 되는 유형

: 아일랜드, 뉴질랜드, 터키

2) 중앙정부가 재원을 공급하고 있지만, 그 재원은 지방자치단체에 이전되는 유형

: 한국, 핀란드, 멕시코

3)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재원을 공급하는 동시에 최종 지출자가 되는 유형

: 벨기에, 독일, 스위스

4) 재원조달의 책임이 광역(region)과 기초(local) 자치단체간에 분산되어 있는 유형

: 미국, 캐나다20).

19) OECD(1997)에 의하면 고등교육에 있어 대부분의 국가에서(25개 OECD 국가중 19개 국가)
최종 공공자금공급의 85% 이상이 중앙정부가 담당하고 있다(표B6.1c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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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나라 교육재정의 특징

위의 OECD(1997)의 분류에서는 우리나라의 교육재정유형은 단지 그 재원이 중앙

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이전되는 형태라고 지적하는데 그치고 있다. 즉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이 상호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분석에까지는 이르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서비스를 얼마나 많이 공급하여야 하

며 현존하는 재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가와도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21). 비록 이와 같은 영역에까지는 이르고 있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위의

OECD(1997)의 자료에 따른 국제비교로부터 우리나라의 교육재정에 관한 몇 가지 특

징을 지적할 수 있다(1994년 기준).

첫째, 우리나라 교육재정에 있어 공 사교육비를 포함한 전체적인 교육재정수준은

낮은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앞의 <표 3- 5>에서 보았듯이 GDP대비 총교육비 지출은

OECD평균이 5.9%인데 비하여 우리나라는 6.2%로 높으며, 1인당 GDP대비 학생 1인

당 교육비규모도 OECD평균이 26%인데 비하여 우리나라는 25%에 이르고 있다.

둘째, 그러나 공교육비수준은 OECD평균에 비해 매우 낮다고 하는 점이다. 위의

GDP대비 교육비지출을 공교육비와 사교육비(여기서는 사부담 공교육비를 의미한다)

로 나누어 보면 직접적인 공교육비 지출이 OECD평균이 5.1%인데 비하여 우리나라는

3.6%에 불과하여 주요 선진국과 비교할 때 가장 낮은 부담률로 되어 있다. 이러한 경

향은 초 중등교육에 있어서보다 고등교육에 있어 매우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초 중

등은 GDP대비 공교육비 부담이 OECD평균 3.6%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2.9%, 고등의

그것은 OECD평균이 1.0%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0.3%에 불과하다.

셋째, 반면에 사교육비(사부담 공교육비)수준은 OECD평균에 비해 매우 높다고 하

는 점이다. GDP대비 사교육비(사부담 공교육비)지출은 OECD평균이 0.69%인데 비하

20) 몇몇 국가에서는 최종적인 재원이 정부에 의존하는 민간기관(government- dependent
institutions) 에 이전되기도 한다. 벨기에나 네덜란드에서는 초 중 고등교육기관을 위해
공공자금의 반 이상이 정부로부터 정부에 의존하는 민간기관에 이전된다(OECD(1997), 표
B6.2 참조). 한편 정규직(full t ime)이거나 시간제(part- time)로 초등 중등교육에 고용되어
있는 교사의 수는 국가마다 다양하다. 우리나라나 일본에서와 같이 전체 노동력의 1.8%
이하인 나라에서부터 헝가리, 이태리, 스페인 등의 3.5% 이상인 나라에 이르기까지 다양하

게 분포되어 있다. 고등교육에 있어서는 그 범위가 0.4%에서 1.3%에 이르고 있다.
21) 이것은 제2장에서 언급한 자원배분의 효율성측면에서의 양재정의 통합 필요성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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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우리나라는 2.51%로 주요 선진국가와 비교하여 가장 높은 부담률로 되어 있다. 이

러한 형상은 초 중등교육비이나 고등교육비 모두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초

중등은 GDP대비 사교육비 부담이 OECD평균 0.31%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0.96%, 고

등은 OECD평균이 0.28%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1.48%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실정은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사부담 공교육비수준을 감소시켜 교육투자에의 자

금제약을 덜어주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정책과제임을 시사한다고 할 것이다.

넷째는 GDP에 대한 공공지출규모는 다른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지만, 총공공지출

에서 차지하는 교육비지출수준은 다른 주요 국가에 비해 높다고 하는 점이다22). 우리

나라의 GDP대비 공공지출수준은 21%에 불과해 OECD평균은 45%의 절반 수준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총공공지출에서 차지하는 공교육비지출수준은 초 중등

과 고등교육을 합하여 우리나라가 17.4%로 되어 있는데 비하여 OECD평균은 13%로

우리나라가 상당히 높은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렇게 공교육비지출수준이 높은

것은 초 중등교육비지출에서 나타나는 것이고23), 고등교육비에 있어서의 공교육비지

출수준은 OECD평균보다 훨씬 낮게 나타나고 있다24).

마지막으로 학생1인당교육비 지출의 절대규모에서 우리나라는 다른 주요 선진국에

비해 못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물론 우리나라가 경제발전단계에서 다른 주요

선진국에 비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우리나라는 학생 1인당교육비

로 2,580달러를 지출하고 있는데 비하여 OECD평균은 4,460달러로 우리나라가 1,880달

러나 적게 지출하고 있다.

22)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이 때의 총공공지출이라고 함은 지방재정(총계)과 교육재정의 합계로
보고 있다.

23) 우리나라는 13.7%, OECD 평균은 8.7%이다.

24) 우리나라는 1.4%, OECD 평균은 3.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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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교육재정과 지방재정의 통합방안

제1절 통합방안의 골자

본 연구에서는 주로 자원배분의 효율성이라는 관점에서 교육재정과 지방재정의 통

합근거를 들고 있다.

자원배분의 효율성면에서는 세 가지 차원에서 그 통합근거를 들고 있다. 양재정의

이원화의 문제점으로서 첫째는 교육서비스가 다른 지방공공서비스와 연계없이 독립적

으로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자원배분의 선택에 왜곡을 가져온다고 하는 점, 둘째는

교육서비스는 외부효과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개입할 필요로 하나 교육재원부담의 구조, 즉 교육서비스의 공급자

나 수요자의 입장에서 편익과 부담의 불일치로 인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점, 셋째로 양재정의 별도 운영에 따른 행정비용의 증가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양재정의 통합이 있게 되면 이들 문제들이 개선 내지는 완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 점에 대해 언급하였다.

본 장에서는 양재정의 통합이 이러한 자원배분의 효율성제고에 이바지 할 것이라는

관점에서 통합방안을 제시하기로 한다. 여기서 제시하는 통합방안은 기본적으로 교육

재정을 지방재정에 통합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단순히 통합하는 것은 단지 교육재정

과 지방재정의 나열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것

은 이러한 단순통합방안이 아니라 교육재정과 지방재정의 조정에 의한 통합방안의 제

시이다. 또한 양재정의 통합이 교육재정의 부실을 가져오는 충분조건이 아니라는 점

도 지적하고 있다. 왜냐하면 통합되었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공서비스

의 우선 순위에 따라 지출순위를 정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때 그 순위를 정함에 있어

서는 지역주민의 선호가 반영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다.

제3장에서 보았듯이 우리 나라 교육재정은 다른 나라에 비하여 교육재정과 지방재

정의 분리라는 특이한 형태로 되어 있다. 그러면서도 교육재정은 중앙정부로부터의

재원에 주로 의존하는 형태로 되어 있으며 그 형식은 대체로 지방재정조정제도를 답

습하고 있다. 즉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교부금을, 지방교육양여금은 지방양여금

을, 그리고 교육보조금은 지방보조금의 틀을 대체적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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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하나 하나의 제도에 관한 차이에 관해서는 자세한 언급을 피하기로 한다1).

이들 각각의 통합방안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전에 우선 통합방안의 골자를

제시하여 보자. <표 4- 1>에서는 그 골자를 요약하고 있다.

<표 4- 1> 통합방안의 골자

통 합 전 통합후의 지방재정

지방재정 교육재정 항목구분 변경사항

의존재원

지방교부금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국가부담수입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육양여금

국고지원금

의존재원

교부금

양여금

보조금

지방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육세국세분

지방교육양여금1)

지방국고보조금 교육국고지원금

지 방 세 지 방 세 지방세 교육세 지방세분

세외수입 세외수입

지 방 채 지 방 채

법정 비법정전입금 법정 비법정전입금의 폐지

특별회계부담수입 지방

교육비수입
통합대상항목이외의 교육관련수입2)

주민부담수입

기타 기타 기타

주: 1) 기존의 교육비특별회계에서 국가부담수입으로 되어 있던 교육환경개선금

도 폐지한다.
2) 여기서는 기존의 교육비특별회계에서 특별회계부담수입의 항목으로는 재산
수입,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 잡수입, 이월금, 및 지

방교육채가 포함되는 것으로 하고 있다

<표 4-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교육재정과 지방재정의 통합방안을 제

시함에 있어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지방교육양여금(교육세)의 폐지하

는 것, 지방교부금에 교육재정교부금을 합하고 여기에 다시 교육세 국세분을 더하여

(통합지방)교부금으로 하는 것2), 교육세 지방세분을 지방세본세에 통합하여 지방세원

을 확충하는 것, 그리고 지방국고보조금과 교육국고보조금을 통합하는 것이라 할 수

1) 양재정의 교부금, 양여금 및 보조금을 비교한 연구로는 임성일(1997)을 참조바람.

2) 그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의 조정이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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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에 더해 통합시에 나타나는 것은 통합전에 존재하던 지방단체로부터 교육비

특별회계로의 법정 비법정 전입금의 폐지와 지방부담교육비 수입항목의 지방재정의

계정으로 산입하는 방안이다. 물론 지방재정에서 존재하고 있던 세외수입이나 지방채

수입계정은 그대로 존속된다.

제2절 통합방안의 제시

1. 지방교육양여금의 폐지

교육세는 주지하다시피 교육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세이며 그 금액이 전액 교육

양여금특별회계로 전입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지방교육양여금의 폐지는 그 재원이

되는 교육세의 폐지를 의미한다. 우선 현행 우리나라 교육세 구조를 보기로 하자(<

표 4- 2> 참조).

<표 4- 2> 교육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

과 세 표 준 세 율

금융 보험업자의 수익금액

특별소비세액

교통세액(휘발유, 경유)

주세액

등록세액, 재산세액, 종합토지세액

경주 마권세액

균등할 주민세액

담배소비세액

자동차세액

0.5%
30%(등유의 경우, 15%1))

15%1)

10%
(단, 주세율이 80% 이상인 주류는 30%)

20%

50%2)
10%

(단,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에 있어서는

25%)
40%1)
30%

주: 1) 2000년까지 한시적으로 부과.

2) 2000년까지는 현행세율로 부과, 그 이후는 종전세율 20%로 환원.
자료: 재정경제부, 조세개요 , 1997.

교육세는 교육재정의 확보를 목적으로 금융 보험업의 수익금액과 특별소비세, 종

합토지세 등 일부 국세 지방세라는 세금에 추가하여 부과되는 세금(Sur- tax)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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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육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상당히 복잡한 구조로 되

어 있다. 즉,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의 0.5%, 국세로서 특별소비세액의 30%(등유의

경우에는 2000년까지 한시적으로 15%), 교통세액(경유, 휘발유)의 15%(2000년까지),

주세액의 10%(단, 주세율이 80% 이상인 주류는 30%의 세율적용)를 부과하고, 지방세

로서 등록세액, 재산세액, 종합토지세액의 20%, 경주 마권세액의 50%(2000년까지는

현행세율로 부과하나 그 이후는 20%로 환원), 균등할 주민세액의 10%(단,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에 있어서는 25%), 담배소비세액의 40%(2000년까지), 자동차세액의 30%

를 부과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형식상 교육세는 국세로서 징수되고 있으나 이처럼

국세와 지방세가 그 과세표준으로 되고 있으며 징수된 금액은 모두 지방교육비특별회

계의 지방교육양여금으로 전입된다.

조세개요 (재정경제부)에 의거(1997년 실적)하여 교육세의 규모가 조세수입중에서

얼마나 차지하고 있나를 보기로 하자. 교육세규모는 5조 4천억원으로 전체 국세수입

(70조원)의 7.7%로 국세수입의 상담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 규모는 부가가치세(19조

5천억원), 소득세(14조 9천억원), 법인세(9조 4천억원) 보다는 작은 규모이나, 관세(5조

8천억원), 교통세(5조 5천억원)와 거의 비슷한 규모이다. 또한 이 교육세를 재원으로

이루어지는 지방교육양여금의 규모는 지방교육재정규모(1997년) 18조 9천억원 가운데

뒤에서 언급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내국세 수입의 11.8%)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비

중을 차지하고 있다(지방교육재정의 29.1%). 이 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일정비율을 재원으로 하여 조달되고, 지방교육재정양여금은 교육세를 재원으로 하여

조달되어 별도의 통로를 통해 지방교육재정을 구성하고 있으나 지방교육자치단체에서

는 교육비특별회계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어떤 이유 또는 근거에서 교육세(즉, 지방교육양여금)를 폐지해야 하는

해야 하는지에 관해 논의하기로 한다3).

우선, 교육세의 존치는 원래의 도입목적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다. 교육세는 1982년

도입되어 1990년까지 목적세로서 한시적으로 유지되어 오던 것을 그 후 영구세로 전

환하여, 그 수입을 지방교육재정양여금으로 하여 지방교육재정의 재원으로 사용되고

3) 여기서 폐지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교육세가 위에서 언급한 국세와
지방세의 특정세액 등의 부가세로 되어 있는 것을 본세에 통합하여 지방재정 및 교육재정을

조정한다는 의미로서 사용하고 있다.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는 국중호(1998. 8)을 참
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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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4). 다시 말해, 본래 교육세가 한시적인 목적세로 도입된 것이나 그 후 오히려 강

화되어 영구세로 전환되었다고 하는 것은 본래의 한시적 목적세라는 도입취지에 위반

되며 이러한 한시적으로 도입된 것을 영구세화하는 것은 정부의 정책신뢰성을 해치는

것이 되기 쉽다고 할 것이다.

둘째, 교육세가 목적세로서 도입되었는데 목적세로서의 폐해를 교육세도 그대로 갖

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목적세라 함은 어떤 특정목적의 조세가 특정한 지

출목적에 구속되어 그 필요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 이러한

목적세(교육세)의 문제점으로서는, 교육세로 인해 혜택을 받는 수익자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는 수익자부담의 원칙이 잘 지켜져야 하는데 교육세의 경우 이러한 부담자와

수익자의 부담자가 일치하고 있다고 하기는 힘들며(즉, 교육세의 부담자와 수혜자가

일치하지 않아 교육세 부담근거가 희박하다), 목적세는 특정 목적에 구속되게 하

므로 재정지출의 융통성을 결여시켜 재정의 경직성을 초래하기 쉽다는 것을 들 수 있

다. 교육세의 경우도 이러한 문제점을 그대로 갖고 있다고 할 것이다.

셋째, 조세체계에서 복잡성을 초래하고 있는 것도 교육세의 문제점으로 들 수 있다.

조세의 원칙에는 효율 및 공평의 원칙에 더하여 간소화의 원칙이 있다. 앞에서의 교

육세구조에 보았듯이 교육세는 매우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으며, 이는 납세의 투명성

또는 간소화의 원칙에 위배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5). 한편 OECD에서는 각각

의 세목을 비교하기 위하여 소득 소비 자산과세로 분류하여 각국의 조세체계를 비교

하고 있는데 교육세는 복합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어 어느 과세에 속하는지의 분류가

애매하게 되고, 따라서 국제적인 조세체계의 비교에서도 어려움을 더하게 하는 하나

의 요인이 되고 있다6).

넷째, 교육세부과만이 따로 취급될 근거도 그리 설득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통상

교육의 특성으로서 외부효과를 들고 있으나 이러한 외부효과가 존재함으로 인해 공적

4)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1958년부터 1964년까지 개인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교육세라는 세
목이 존재하였으나 현재의 논의와는 그 관련이 적다고 보기 때문에 이에 관한 언급은 생략

하기로 한다.
5) 재정경제부(1998)의 세제개편안에서도 교육세의 본세에의 통합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다.

1998년 세제개편안에는 조세체계간소화법 을 제정하여 2000년에 목적세인 농특세 교육세
교통세를 본세통합방식으로 폐지한다고 되어 있다. 이 개편안은 세수여건을 고려하여 자동
차분 교육세(2000년까지) 및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2000년까지)는 한시적
으로 존치한다고 되어 있어 본세에의 완전한 통합방식이라고 볼 수 없다. 더욱이 이 개편안

이 그대로 시행될지는 미지수인 실정이다.

6) 우리나라의 소득 소비 자산과세체계의 분류에 대해서는 국중호(1998. 8)을 참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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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출의 근거는 될지언정 교육세를 따로 거두어야 한다는 논리(근거)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다섯째, 교육세의 쓰임새와 관련하여도 그 존립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하는 것이다.

앞서 보았듯이 교육세는 그 전액이 지방교육양여금의 재원으로 지방의 교육재정을 형

성하고 있으나, 이것이 내국세 수입의 11.8%로서 구성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함

께 통합되어 운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오히려 지방교육재정을 구성하는 항목만

을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고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근거에서 교육세의 존립이유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교육재

정의 확보는 일반정부세입으로부터도 그 재정확보의 방법을 찾을 수가 있으며, 이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방재정과의 조화를 통한 교육재정의 확보 또는 교육서비스의

공급이라고 하는 점이다. 달리 말하면 교육세도 교육재정의 확보를 위한 하나의 방법

인 것은 확실하나 교육세의 존재가 교육재정의 확보를 위한 충분조건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교육세의 폐지에 따라 그것이 일반재원화됨으로서 교육세를 재원으로 하여 확실하

게 그 만큼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던 교육재정(지방교육양여금특별

회계) 관계자들이 그 재원확보의 확실성이 줄어드는 것은 아닌가하는 압박요인이 클

것으로 생각된다. 아니 그보다는 교육재정의 담당 주체가 바뀌게 되는데 따른 기득권

의 포기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 더욱 큰 불안요인이 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

에 따라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고 그로 인한 편익이 국민전체에 돌아가게 된다면 당

연히 취해야 할 개혁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현행의 교육세를 어떻게 개정 또는 폐지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인

가가 중요한 문제라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교육재정의 확보는 필요한데 하물며 지금

까지 시행되어 오던 교육세를 단순히 폐지한다고 하여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

다. 그 방법으로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것은 현재 세금에 대한 세금인 부가세

(sur- tax)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본세에 통합시키는 것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

면 국세분 교육세는 국세에 통합하고 그 만큼의 교육교부금을 증액시키도록 하고, 지

방세분 교육세는 지방세에 통합하여 지방세원의 확충을 도모하는 방법이다7). 그렇게

7) 이 때 금융보험업자의 수입금액에 과세되는 교육세의 조정이 필요한데, 그 방법으로서 이는
소득과세의 조정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하며 여기서는 이것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기로 한다. 다만 그에 상응하는 국세의 개정이 있고 그 개정분만큼 교육교부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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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 각각의 과세대상이 되어 있던 항목들의 세율이 부가된 것만 상승하게 되지만 그

인상분은 이전에 교육세라는 형태로 부과되고 있었던 것이므로 세율인상에 따른 부작

용도 적을 것이다.

2.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조정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현행제도 하에서는 교육세전액이 지방교육양여금특별회계로

전입되어 지방교육재정을 이루는 중요한 항목이 된다. 그러나 지방교육비특별회계에

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다. 1997년 지방교육

재정규모가 18조 9천억원인데 이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9조 1천억원으로 그 반을

차지하고 있다. 그 결과 지방교육양여금(지방교육재정의 29.1%)에다 지방교육재정교

부금을 합하면 전체의 77.2%를 차지하여 지방교육비특별회계는 중앙으로부터의 의존

재원이 대부분임을 확인할 수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일정비율인

11.8%을 재원으로 하여 조달되고, 지방교육양여금은 교육세를 재원으로 하여 조달되

어 별도의 통로를 통해 지방교육재정을 구성하고 있으나 지방교육자치단체에서는 이

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다.

본 연구는 지방교육양여금을 폐지 즉, 교육세를 폐지(본세에 통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 때 교육세를 본세에 통합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국세분 교육세에 해당

하는 것만큼 현재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통합후의 교부금)의 교부율을 인상 조정하는

방안이다. 이렇게 조정을 하는 이유는 우선, 교육세라는 세목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야

기되는 지방(교육)재정의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다. 다음으로 부가세로 부과되던 교육

세를 본세로 통합함에 따라 세율인상이 있게 되고 이에 따른 조세수입의 변화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세번째는 교육세에는 본세에 통합하기 어려운 보험금융수익이 과세

대상이 되어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세율조정도 고려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며, 마지막

으로 교육재정의 확보를 위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교부세율의 조정이 필요

할 것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지방교육양여금의 폐지, 즉 교육세의 폐지(또는 본세

에의 통합)에 더하여 지방교부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통합도 제시한다.

조정에 반영하도록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예컨대 이것은 금융소득종합과세와도 직
결되는 문제이다.

- 64 -



우선 현재의 지방교부금을 교부금으로 한다. 이때 현행의 지방교부금을 조정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겠으나 여기서는 교육재정이 지방재정에 통

합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내국세의 13.27%의 되어 있는 지방교부세율

의 조정문제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기로 한다. 다음으로 현재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교부율을 조정하여 교육교부금으로 한다. 마지막으로 현행의 지방교부금과 교육교부

금을 통합시킨다. 이렇게 하는 것은 현재의 교육재정과 지방재정의 분리운영을 고려

한 과도기적인 단계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는 하나 궁극적으로 이들

모두를 통합한 형태의 운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의 교부율의 조정문제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표 4- 1>에서 보았을 때 교육세 국세분에 해당하는 것은 특별소비세액과 주세

액에 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언급하였듯이 현행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

교부금)은 내국세의 11.8%로 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주장하는 교육세의 국세

분을 해당 국세에 통합하여 교육교부금의 교부율을 조정하는 경우는 주로 이 두 세목

이 해당국세의 세율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표 4- 1>에서 보았듯이

금융보험업자의 수입금액도 교육세의 과세표준으로 되어 있다. 교육세를 폐지 즉 지

방교육양여금을 폐지하는 데에는 이 금융보험업자의 수입금액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그 조정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으나 교

육양여금의 폐지에 따라 금융보험업자의 수입금액에 대한 조정이 내국세에서 이루어

진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현행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의 교부율의 조정문

제를 살펴보기로 한다. <표 4- 3>는 교육세를 본세에 통합하는 경우에 현재의 교부율

이 어느 정도 인상효과가 있을 것인가를 계산한 것이다.

<표 4- 3>에서 교육세, 즉 지방교육양여금이 폐지되었다고 하는 경우에 국세나 지

방세분의 징수액이 모두 그대로 징수되었을 것이라는 가정하에서 교부율의 인상효과

를 계산하고 있다. 교육세가 일부 국세 및 지방세액에 대한 부가세로 되어 있으므로

본세로 통합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그대로 징수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교육세

라는 세목으로 따로 존재하는 경우와 본세로서 존재하는 경우는 조세수입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이 차이가 미미할 것으로 보고, 즉 부가세의 형식으로

존재하거나 본세의 형식으로 존재하거나 같은 세수를 가져온다고 가정하고 있는 것이

다. 이와 같이 국세분(보험금융업자의 수입금액 등을 포함)이 그대로 해당 내국세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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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의 세입에 반영되었다고 하여 그것이 내국세에서 얼마만큼을 차지하는가를 계산한

것이 <표 4- 3>의 교부율의 인상효과이다8).

<표 4- 3> 교육세 국세분의 본세통합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육교부금) 교부율의 인상효과

(단위: 억원, %)

1995 1996 1997 3개년 평균

교육세징수실적

교육세지방세분

교육세국세분

내국세액

교부율의 인상효과

29,931

15,339
14,592

443,820

3.29

41,242

21,558
19,684

492,023

4.00

53,985

29,316
24,669

521,532

4.73 4.01

주: 3개년 평균은 1995년에서 1997년까지의 3개년도의 단순평균이다. 교육세 국세
분은 교육세징수실적에서 교육세지방세분을 차감하여 계산하였음.

자료: 1.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 1998.

2. 행정자치부, 지방세개요 . 1996, 1997.
3. _________ , 교육세관련 내부자료 .

교육세, 즉 지방교육양여금을 폐지하고 이를 본세에 통합하고 국세분에 해당하는

것을 교육교부금의 교부율조정으로 반영하는 경우에는 <표 4- 3>로부터 알 수 있듯이

1995년부터 1997년까지의 평균으로 볼 때 4.01%의 교부율인상효과가 있다는 것을 나

타내고 있다.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은 내국세의 11.8%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교

육양여금을 폐지하고 난 후의 교육재정교부율은 약 15.81%가 된다.

한편 현행의 지방교부세(일반교부세)의 교부율은 내국세의 13.27%로 되어 있기 때

문에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육교부율까지 감안하면 지방으로 이전되는 총교부

금이 내국세의 29.08%에 이르게 된다. 이는 그 만큼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원이 증가

하게 됨을 의미한다.

3. 교육세 지방세분을 지방세 본세에 통합

교육재정과 지방재원의 통합하는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은 재원의 확충문제

8) 실제 계산에서는 교육세수입중 지방세분을 차감한 액수를 내국세수입으로 나누어 산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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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주지하듯이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자립도는 높지 않은 편이며 이를 높여 가는 것

이 지방자치실현을 위한 하나의 과제로 되어 있다. 그 재원확충의 한 가지 방안으로

서 여기서는 교육세의 지방세분에 해당하는 것을 해당지방세목의 본세에 통합시켜 지

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으로 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세 지방세분이 교육

세, 즉 지방교육양여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이 상대적으로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는 정도가 높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세 지방세분이 지

방세에 기여하는 몫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어 지방세수입을 높여주게 된다.

<표 4- 2>에서 알 수 있었듯이 교육세의 지방세분은 등록세, 주민세, 경주마권세,

자동차세, 재산세, 담베소비세 및 과년도수입으로 되어 있다. 이를 행정자치부 및 재

정경제부의 자료를 이용하여 교육세지방세분이 지방세수입에 미치는 효과를 계산한

것이 <표 4- 4>이다.

<표 4- 4> 교육세 지방세분이 지방세 수입에 미치는 효과

(단위: 억원, % )

1995 1996 1997

교육세분

수 입(a)
지방세분

수 입(b)
a/b
교육세분

수 입(c)
지방세분

수 입(d)
c/d
교육세분

수 입(e)
지방세분

수 입(f)
e/f

합 계

등 록 세

주 민 세

경주마권세

자 동 차 세

재 산 세

종합토지세

담배소비세

과년도수입

15,339

7,177
182
434

3,785
922

2,438

399

153,160

36,325
17,014

2,170

15,432
4,660

12,534

1980

10.0

19.7
1.1

24.5

24.5
19.8
19.4

20.2

21,558

8,004
159
982

4,638
1,062
2,478

3,290
945

173,947

40,537
21,479

2,947

18,184
5,323

12,526

22,548
3,272

12.4

19.7
0.7

33.3

25.5
20.0
19.8

14.6
28.9

29,316

8,455
174

1,792

5,316
1,150
2,536

8,902
991

184,977

42,987
22,520
3,606

20,527
5,785

12,780

22,353
3,464

15.8

19.7
0.8

49.7

25.9
19.9
19.8

39.8
28.6

자료: 1. 행정자치부 , 지방세개요 , 1996, 1997.

2. _________ , 교육세관련 내부자료 .
3. 재정경제부, 조세개요 , 1998.

<표 4- 4>의 계산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지방세분의 교육세를 지방세의 본세에 통

합시키게 되면 지방세의 일반세입은 1997년 15.8%의 지방세 수입의 효과가 있다9). 이

9) 또한 1995년에는 10.0%, 1996년에는 12.4%의 지방세 수입의 효과가 있어 최근에는 그 효과
가 증대되어 왔음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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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도 국세분의 통합에서 언급하였듯이 통합에 따른 세수입이 지방세의 세수입으

로 그대로 확보된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이것은 7개 지방세목만에 부과되고 있는

교육세의 지방세분이 지방세입 전체에 미치는 효과이며,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지방세 세목을 기준으로 보면 교육세의 통합에 따라 이들 세목의 세수입이 더 높은

증가율을 갖게 된다.

1997년 교육세 지방세분을 통합하는 경우에 금액면에서의 조세수입 증대효과는 담

배소비세가 8천 9백억원으로 가장 많고 등록세가 8천5백억원, 자동차세가 5천3백억원,

그리고 경주마권세가 1천 8백억엔의 증가를 가져오는 효과가 있다. 지방세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면에서 보면 경주마권세가 50%에 이르고 있으며, 자동차세는 40%, 재

산세 등록세 종합토지세는 약 20%의 세수입증대를 가져온다10). 이들 교육세의 세

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부터 알 수 있듯이 교육목적과는 거의 관계없이 교육세가 징수

되고 있다.

물론 위의 표에서 나타나고 있는 교육세의 지방세수에 대한 증대효과는 그 동안 교

육세특별회계로 전입되던 것이므로 교육세의 폐지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 이때 지방

자치단체는 양 재정을 통합하여 자신의 책임으로 다른 지방공공서비스의 공급과 연계

하여 교육서비스의 공급을 담당하게 되므로 통합이전의 교육비지출보다 더 많은 지출

이 될 것인지 아니면 더 적은 지출이 될 것인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에 따라

다르게 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주민의 입장을 반영하는 위치에서 지방서비스

의 공급을 결정할 될 것이므로 교육서비스가 독립적으로 공급되는 경우보다 주민의

후생증가를 가져오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은 앞의 제2장의 자원배분의 효율성면

에서의 통합 필요성에서 언급한 것이다. 또한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의 세부담

이 교육서비스를 비롯하여 다른 공공서비스의 공급과 직접 연계되어 공급된다고 보기

때문에 납세의식의 고양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그 동안은 지방세의

교육세분이 일단 교육비특별회계로 옮겨진 다음에 다시 조정되어 해당 자치단체의 교

육서비스 공급으로 되었기 때문에 주민의 부담과 서비스의 공급에 따른 편익이 일치

하지 못하는 측면이 강하였다. 이에 따라 납세의식도 희박하게 되고 도덕적 해이를

10) 이러한 경향은 1996년에 비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1996년에는 등록세가 가장 많은 비중
을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자동차세였고 담배소비세가 세 번째였으나 1997년에는 담배소비
세의 교육세부담액이 가장 많아지고 있다. 담배소비세가 교육세의 과세표준으로 된 것은
1996년부터이다. 한편 경주마권세의 지방세수에 미치는 효과는 1996년 33%에서 1997년
50%로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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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표 4- 4>으로부터 알 수 있듯이 지방세 교육세분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별로 조세수

입의 차이가 많이 발생하는 세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즉 경주마권세는 경기도에,

자동차세는 농촌지역보다는 도시지역에 편중되는 세목이므로 지방세수의 증대에 따라

교부금을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발생한다11). 이 때 지방교부금을 조정할 것인지 교육

교부금을 조정할 것인지 아니면 두 가지 모두를 조정할 것인지는 정책결정의 합의과

정에서 결정될 문제이다. 왜냐하면 교부금의 역할은 지방의 형평화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본래의 기능이기 때문이다.

4. 지방교육비수입의 첨가

지방의 교육재정수입에는 비록 그 금액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나 지방교육양여금

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나 지방주민의 부담으로 존재하는 항목과 재산수입등의 자체수

입이 있다.

1997년 지방교육재정에서 지방부담으로 되고 있던 수입을 나타낸 것이 <표 4- 5>이

다.

<표 4- 5> 지방부담교육재정수입(1997년 결산)

(단위: 백만원, %)

금 액 비 중

재산수입

사용료 및 수수료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

주민부담금

지방교육채

잡수입

이월금

97,327
11,574

1,186,653
5,797

86,873

149,830
1,349,655

3.4
0.4

41.1
0.2
3.0

5.2
46.7

합 계 2,887,709 100.0

주: 1997년 법정전입금액은 1조 1,171억원, 비법정전입금은 439억원이다.

자료: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 1998.

11) 지방자치단체별 분석에 대해서는 다음 장을 참고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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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기술하였듯이 우리나라의 지방교육재정은 중앙정부로부터의 이전수입이 80%

이상을 차지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표 4- 5>로부터 알 수 있듯이 지방부담의 교육

비는 2조 9천억원에 불과하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법정전입금은 1조 1천억원,

비법정전입금이 439억원을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통합이 있게 되면 없어지게 될 항

목이다. 왜냐하면 지방재정에서 교육재정을 통합하여 관리하게 되므로 그 동안 교육

재정의 세입 및 지방재정의 세출항목에 존재하고 있던 법정 및 비법정전입금은 더 이

상 필요없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합 후의 지방재정의 세입 및 세출을 계산하는

경우는 이들 전입금(법정 및 비법정전입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차감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다. 법정 비법정전입금을 제외하면 지방교육비재정수입에서 가장 많은 비

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이다12). 이는 지방교육비재정수입의

대부분이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이러한 지

방주민의 교육비부담은 편익과 부담의 조화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으며, 교육재정과 지방재정을 통합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지방의 교육비부담

을 지방부담교육비수입으로 하여 세입항목에 통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물론 입학

금 및 수업료는 교육비용으로서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는 교육서비스의 제공에 쓰여져

야 할 것이다.

5. 교육국고보조금과 지방국고보조금의 통합

교육국고보조금도 지방의 국고보조금과 마찬가지로 특정보조금(specific grants)으로

교부금과는 달리 일정한 배분공식에 따라 배분되는 것이 아니라 기준보조율 등을 이

용하여 각기 다른 공식에 의하여 배분된다. 교육국고보조금의 규모는 지방교육재정교

부금이나 지방교육양여금의 규모에 비하여 그 규모가 매우 작다. 제3장의 [그림 3- 1]

에 나타나 있듯이 1997년의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차지하는 규모는 2천억원으로 교육비

특별회계수입의 0.9%에 불과하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교육양여금 등의 의존재

12) <표 4- 5>에서는 지방교육비재정수입에서 차지하는 각 항목의 비율을 계산하고 있지만 <
표 4- 5>에서 보듯이 이월금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이월금은 교육
비특별회계전체에서의 이월금이고 지방교육비특별회계에서의 이월금이 아니므로 이들 비중

의 수치값 그대로는 그다지 의미를 갖지 않는다. 다만 각각의 항목에서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이 다른 항목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

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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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해 보아도 1.1%에 불과하다. 이에 비해 지방의 국고보

조금의 경우는 그 규모가 5조 5천억원으로 지방세입대비 8.0%, 지방자치단체의 의존

재원대비 35.9%에 이르고 있다. 이것은 교육관련 국고보조사업이 매우 한정적이라는

것을 뜻한다. 교육국고보조금이 사용되고 있는 것은 교육부가 이해관계를 갖는 특정

보조대상사업 등에 극히 한정되어 있다. 이처럼 교육재정에 있어서 교육국고보조금이

갖는 중요성은 매우 낮기 때문에 이를 지방재정의 지방재정양여금 또는 지방국고보조

금을 통하여 통합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행정비용을 줄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

로 생각된다. 여기서는 지방국고보조금에 교육국고보조금을 통합하는 방안을 취하고

있다.

제3절 통합전후의 세입과 세출

1. 통합 전후의 세입

이상에서 제시한 통합방안을 반영하여 교육재정과 지방재정을 통합한 경우의 지방

재정의 세입을 시험적으로 계산하여 제시한 것이 <표 4- 6>이다.

통합에 따라 각각의 세입항목에 변화가 있을 것이지만 <표 4- 6>은 종래의 교육재

정 및 지방재정규모를 유지한다고 하였을 때 양재정의 통합을 나타낸 것이다.

우선 교부금에 관하여 살펴보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통합한다고 하는 경우에 교

육교부금으로 하여 <표 4- 6>에 나타내고 있다. 이 표에서는 교부금을 지방교부금과

교육교부금(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통합하는 경우에는 물론

지방교부금 등에 관한 조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우선 지방교부금은 조정이

없다고 가정한 상태에서 조정을 하고 있다. 이미 언급하였듯이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은 교육세 즉 지방교육양여금의 폐지이다. 교육세는 국세(보험금융업자의 수

입금액포함) 및 지방세분으로 이루어지므로 있으며 이들의 본세에의 통합을 제시하고

있다. 본세에 통합하면 당연 교육세의 국세분수입은 국세수입의 증가로, 지방세분은

지방세 수입의 증가로 나타날 것이다. 이 때 교육세의 국세분의 수입은 통합 전에는

지방교육양여금으로 이전되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함께 지방교육비특별회계를 이루

고 있던 항목이므로 지방교육의 형평화기능과 교육재정의 확충을 위해 이를 (교육)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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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금으로 하여 지방의 교부금을 증액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여 계산한 것

이 <표 4- 6>의 교육교부금에 나타나 있다. 1997년 이 교육교부금의 규모는 11조 5천

억원으로 지방재정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1%에 이르고 있다.

다음으로 교육세(즉, 지방교육양여금) 지방세분은 해당 지방세의 본세에 통합되어

지방의 자주재원을 확충하는데 이용되고 있다. 확충하고 난 다음의 1997년 지방세수

입은 21조 4천억원으로 지방세입의 24.4%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양여금에는 지방교

육양여금의 항목이 없고 지방양여금만이 지방재정의 세입항목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4- 6> 양재정 통합후의 지방재정 세입

(단위: 백만원, %)

1996 1997

금 액 비율 금 액 비율

중앙정부 부담수입

교부금

지방교부금

교육교부금

(교육교부금+교육세국세분)

양여금(지방양여금)

보조금(지방보조금+교육보조금)

지방교육비수입(교육재정지방부담 -

법정 비법정전입금)

지방세 (지방세+교육세지방세분 )

세외수입

지방채

24,572,516

16,957,384

6,523,821

10,433,563

2,576,420

5,038,712

3,081,593

19,552,313

27,641,045

4,049,761

31.1

21.5

8.3

13.2

3.3

6.4

3.9

24.8

35.0

5.1

27,116,179

18,525,463

7,029,891

11,495,572

2,877,166

5,713,550

3,590,768

21,429,327

31,163,235

4,458,041

30.9

21.1

8.0

13.1

3.3

6.5

4.1

24.4

35.5

5.1

합 계 78,897,228 100.0 87,757,550 100.0

주: 지방교육양여금의 폐지를 반영하는 데 있어서 교육세의 국세분과 지방세분을
배분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양여금의 금액에 대신하여 교육세수입액을 이용하였

다. 이때 지방교육양여금과 교육세수입금액은 약간의 차이가 있다.

자료 :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연감 , 1997, 1998.
행정자치부, 지방세 개요 , 1997.
_________ , 교육세 관련 내부자료 .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 1996, 1997.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 1997,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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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는 보조금에 관한 것이다. 통합방안의 제시에서 언급하였듯이 교육국고보조

금은 그 규모면에서 극히 미미하여 매우 제한적인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양 보조금

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것에는 그리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위 표에는 지방보

조금과 교육보조금이 보조금의 항목으로 나타나 있으며 5조 7천억원 규모로 지방세입

의 6.5%를 차지한다(1997).

마지막으로 지방교육비수입이 지방재정의 세입항목에 포함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수업료 수수료 등의 교육재정의 지방부담이 되었던 항목이다. 그런데 이 지방

교육재정 중지방부담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전입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교육재

정과 지방재정을 통합하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해 주어야 이중계산을 피할 수 있다. <

표 4- 6>에서는 이를 조정하기 위해 교육재정지방부담에서 법정 비법정전입금을 차감

하여 계산하고 있다. 이것이 지방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7년 4.1%에 불과하다.

이러한 교육재정 지방부담을 지방재정에 포함시킬 것인지 아니면 따로 취급할 것인지

논란이 있을 수 있겠으나 교육비지출의 중요한 기준 또는 참고가 될 것이기 때문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 교육재정지방부담(지방교육비수입)은 지방자치단

체의 세외수입에 상당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지방세수

입보다는 세외수입과의 연계를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통합전후의 세입구성

이상이 교육재정과 지방재정을 완전 통합한 후의 지방재정의 세입구조이다. 이제

지방재정을 통합한 경우와 통합하기 전의 지방재정의 세입구조는 어떻게 달라지고 있

는가를 살펴보기로 하자. <표 4- 7>은 통합전후의 지방재정 세입구성을 비교한 것이

다.

<표 4-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통합후에 지방재정의 세입구성의 변화로서 특징적으

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우선 의존재원의 대폭적인 증가를 들 수 있다. 1997년 통합전

후의 의존재원의 구성변화를 보면 22.2%에서 30.9%로 지방재정의 약 9%포인트 늘어

나고 있다. 이것은 말할 것도 없이 교부금중에서 교육교부금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 교육교부금을 증가시키고 있는 요인은 통합전의 지방교육재정교부

금이 지방(교육)교부금으로 되고 교육세(즉, 지방교육양여금)가 폐지되어 교육세 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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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7> 통합전후의 지방재정 세입구성비교

(단위: %)

1996 1997

통합 전 통합 후 통합 전 통합 후

의존재원

교부금

양여금

보조금

지방교육비 수입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22.2

10.3
4.1
7.8

0.0
27.6
43.8

6.4

31.1

21.5
3.3
6.4

3.9
24.8
35.0

5.1

22.2

10.1
4.1
8.0

0.0
26.6
44.8

6.4

30.9

21.1
3.3
6.5

4.1
24.4
35.5

5.1

합 계 100.0 100.0 100.0 100.0

자료: <표 4- 6>에서 언급한 자료와 <표 4- 6>을 이용하여 작성.

분이 여기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1997년 교부금은 통합전의 10.1%에서 통

합후 21.1%로 2배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다른 항목들의 비중이 줄

어들고 있지만 여기에 그리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지방세수입의 변화이다. 이것은

물론 교육세 지방세분이 본세에 통합되어 지방세수입으로 되고 그 만큼 지방재정의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높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1997년 통합전후의 지방세

비중은 각각 26.6%와 24.4%로 많은 차이가 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통합후의 재정운용의 장점으로서 특정재원의 증가보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원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교육서비스

를 포함한 지방공공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재량권이 많아졌다고 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이렇게 다른 서비스의 공급과 연계하여 교육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은 주민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넓게 해주기 때문에 제2장의 논의에서 알

수 있었듯이 교육서비스를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것에 비하여 주민의 후생을 증대시키

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3. 통합전후의 세출구성

통합후의 세출구성은 세입구성에 비하여 간단하다. 왜냐하면 그 동안의 지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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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관련)비 항목을 지방재정의 세출항목에 고려하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표 4- 8>

은 이를 반영하여 교육재정과 지방재정의 통합후의 세출구성을 나타낸 것이다. <표

4- 8>에서는 통합후의 세출구성에 단순히 교육비특별회계의 금액을 교육비라는 하나

의 항목으로 하여 나타내고 있지만 통합이 있게 되면 제2장에서 언급하였듯이 양재정

에서 중복비용이 발생할 것이므로 이를 조정하는 작업이 뒤따라야 알 것이다. 위의

표에서는 어느 항목이 조정의 대상이 될 것인가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1996년 이전의 지방재정 세출항목을 보면 보다 명확하게 조정항목들이 나타나고 있

다. 통합전의 지방재정 세출구성에서 1996년 이전은 세출항목의 구분을 의회비, 일반

행정비, 사회복지비, 산업개발비, 지역개발비, 문화 및 체육비,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

경비로 나누고 있었으나, 1996년부터는 이를 간편화하여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경

제개발비,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경비로 하고 있다. 이러한 재분류의 변화를 보면, 우

선 일반행정비(장)에 1996년 이전의 의회비가 입법 및 선거관계(관)라는 세부항목으로

포함되고 있다. 다음으로 1996년 이전의 문화 및 체육비, 사회복지비가 사회개발비

(장)로 통합되고 그 안의 교육 및 문화, 사회보장 등으로 조정되어 나타나고 있다. 마

지막으로 산업경제비와 지역개발비가 경제개발비로 통합되어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

은 경위를 파악한 상태에서 보게 되면 기능별분류에서 통합에 따라 주요 조정대상이

되는 것은 1996이전의 문화 및 체육비 또는 그 이후의 사회개발비 안의 교육 및 문화

항목이 될 것이다.

<표 4- 8>은 이러한 조정이 있지 않은 상황에서의 교육비가 세출에서 차지하는 비

중을 본 것이다. 다만 통합에 따라 당연히 조정될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육

재정으로 이전되는 법정 비법정전입금은 일반행정비로부터 차감하여 조정하고 있다.

통합전에는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통합에 따라 교육

비를 단일항목으로 하는 경우 지방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26%(1996년 26.0%,

1997년 25.8%)를 차지하게 된다. 물론 양재정의 통합이 있게되면 사회개발비 안의 교

육 및 문화라는 항목에 다른 세출항목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교육재정과

지방재정의 통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서비스의 공급과 연계하여 교육관련비

를 조절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통합한 경우에 교육재정이 26%(1996년)에 이른다고 하는 것은 제3장에 서

본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에서 차지하는 교육비지출 비중 19.0%보다도 높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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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8> 통합전후의 세출구성(기능별)

(단위: 백만원, %)

1996 1997

전 후 전 후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일 반 행 정 비

사 회 개 발 비

경 제 개 발 비

교 육 비

민 방 위 비

지원및기타경비

8,329,023

16,235,794
18,478,806

844,149
556,922

18.7

36.5
41.6

1.9
1.3

7,272,581

16,235,794
18,478,806
15,220,824

844,149
556,922

12.4

27.7
31.5
26.0

1.4
1.0

8,984,652

20,029,348
20,277,149

-

1,129,479
538,342

17.6

39.3
39.8

-

2.2
1.1

7,832,635

20,029,348
20,277,149
17,354,785

1,129,479
538,342

11.7

29.8
30.2
25.8

1.7
0.8

합 계 44,444,694 100.0 58,609,076 100.0 50,958,970 100.0 67,152,738 100.0

주: 1) 일반행정비에 지방재정으로부터 교육재정으로의 법정 비법정전입금이 포함
되어 있으므로 통합후의 일반행정비에서 이들 전입금을 차감하여 계산함.

2) 각 연도의 결산세출금액임.
자료: 1.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연감 , 1997, 1998.

2.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 1997, 1998.

율이다. 한편 여기서 구한 수치는 OECD(1997)의 총공공지출에서 차지하고 있는 공교

육비수출과는 다른 수치가 되기 때문에 수평적인 비교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제3장에

서 OECD(1997)의 자료를 이용하여 언급하였듯이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보아도 우리

나라는 세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다른 주요 외국에 비하여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

다.

위에서는 통합에 따른 변화를 기능별로 살펴보았지만 이제 이를 성질별로 분류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통합 전후의 세출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표 4- 9>이다.

<표 4- 9>에서 알 수 있듯이 통합이전의 지방재정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자본지출이다. 이 자본지출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자본형성과 관련된 경

비로서 자산취득비, 시설비, 또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등이 포함된다. 1997년 자본

지출이 지방세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보면 54.7%를 차지하고 있어 지방세출의

반 이상이 이 자본지출에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인건비, 물

건비, 이전경비가 10 11%를 차지하고 있다13). 그러나 교육재정에 있어서 지출의 성

13) 인건비란 지방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 데 필요한 직원의 고용에 소요되는 의무적 경비를 말
한다. 물건비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원자재, 설비 등의 조달비 및 기타활동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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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9> 통합전후의 세출 비교(성질별)

(단위: 백만원, %)

1996 1997

전 후 전 후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인 건 비

물 건 비

이 전 경 비

자 본 지 출

융자및출자

보 전 재 원

내 부 거 래

예비비및기타

5,534,095
5,926,399

5,877,625
28,733,368

910,488

1,775,995
1,498,573
2,808,675

10.4
11.2

11.1
54.1

1.7

3.3
2.8
5.3

14,726,460
7,259,821

7,382,517
30,560,466

910,488

1,775,995
421,457

2,952,559

22.3
11.0

11.2
46.3
1.4

2.7
0.6
4.5

6,121,593
6,658,556

6,769,708
33,135,638

1,190,698

1,818,660
1,734,698
3,099,794

10.1
11.0

11.2
54.7

2.0

3.0
2.9
5.1

16,492,189
8,246,884

8,415,548
36,487,167

1,190,698

1,818,660
560,171

3,201,234

21.6
10.8

11.0
47.8

1.6

2.4
0.7
4.2

합 계 53,065,218 100.0 65,989,763 100.0 60,529,345 100.0 76,412,551 100.0

주: 1 지방재정세출에는 위의 항목이 모두 나와 있으나, 교육비세출의 경우에는
인건비, 물건비, 이전경비, 자본지출 및 기타만이 존재함.

2 내부거래에서 법정 비법정전입금을 차감하여 통합후의 금액을 산출함.
3 교육통계연보 에는 교육재정의 예산금액만이 나와 있으므로 지방재정도 예
산금액을 이용하여 계산함.

자료: 1.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연감 , 1997, 1998.
2.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 1997, 1998.

격은 지방재정의 경우와 상당히 다르다. 다음의 <표 4- 10>에서는 교육재정 세출의

성질별분류를 보이고 있다.

<표 4- 10>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교육재정은 인건비가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

을 차지하고 있다. 1996년과 1997년 교육재정세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의 비중은 각

각 65.7%와 60.8%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자본지출, 이전경비, 물건비의 순

으로 되어 있어 그 지출의 성격이 자본지출과 인건비에서 지방재정과 대조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양재정의 통합 후에는 인건비의 비중이 높아지고 자본지출의 비중이 내

려갈 것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표 4- 9>에서 보듯이 양재정의 통합후에는(1997

년) 인건비의 비중이 10.1%에서 21.6%로 두배 이상 상승하고 있으며, 자본지출의

를 말한다. 예컨대 시설유지비, 여비 등이 포함된다. 또한 이전경비는 해당 공공단체로부터
다른 공공단체 내지는 개별가계, 기업에 지출되는 단순한 경상이전적 경비를 말한다, 지방
재정의 경우나 교육재정에 있어 그 이전경비의 내용은 다르게 되겠지만 출연금, 위탁금
등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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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10> 교육재정의 성질별 분류
(단위 : 백만원, %)

1996 1997

금 액 비 율 금 액 비 율

인 건 비

물 건 비

이전경비

자본지출

기 타

9,192,365
1,333,422

1,504,892
1,827,098

143,884

65.7
9.5

10.7
13.0

1.0

10,370,596
1,588,328

1,645,840
3,351,529

101,440

60.8
9.3

9.6
19.6

0.6

합 계 14001661 100.0 17,057,733 100.0

주: 교육통계연보 에는 결산금액이 나와 있지 않으므로 예산액을 이용하고 있음.
자료: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 1996, 1997.

비중은 54.7%에서 47.8%로 내려가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 이에 반해 물건비와 이

전경비에서는 양재정에 있어 그리 차이가 나지 않고 있으므로 통합 후의 비율도 거의

변화가 없게 나타나고 있다. 또 한가지 지적해야 할 것은 여기서도 지방재정으로부터

교육재정으로의 이전인 법정 비법정전입금은 통합에 따라 없어질 항목이므로 내부거

래에서 차감하여 나타내게 된다. 그 결과 내부거래의 비율(1997년)은 통합전의 2.9%에

서 통합 후의 0.3%로 줄어들게 된다14). 한편 융자 및 출자, 보전재원비의 항목은 교육

재정의 성질별 분류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통합후에는 그 비율이 조금씩 줄

어들게 된다15).

14) 내부거래비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간 계정간 전출금 및 예탁금 등으로 이루어지는 재정지

출을 의미한다.
15) 융자 및 출자는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이나 기업회계 및 양곡관리기금, 조달 등 비금융공기
업, 자치단체, 금융기관에 대하여 융자하거나 출자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조창현
(1996)). 보전재원비란 차입금상환, 지방채상환, 유가증권매입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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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통합전후의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상황

제1절 통합전후의 세입비교

제5장에서는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의 통합방안을 지방자치단체별로 구분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양재정 통합 전후의 세입과 세출구성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본 장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구분하여 양재정의 통합 전후에 그 재정상황이 어떠한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제5장에서 통합방안에 관하여 자세히 언급하였듯이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

육재정과 지방재정의 통합방안의 핵심은 교육세의 폐지에 따른 지방교육양여금의 폐

지, 교육세 국세분과 지방교부금에 더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의 조정, 그리고 교육

세의 지방세분을 해당지방세 본세로 통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원으로의 확충하

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통합전에 존재하던 지방단체로부터 교육비특별회계로

의 전입금 폐지와 지방재정의 항목에 지방부담교육비 수입항목을 산입하는 방안도 제

시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통합방안에 기초하여 각각의 지방자치단체별로 통합전후의 세입구성을

비교한 것이 <표 5- 1>이다1).

<표 5- 1>로부터 알 수 있듯이 통합전후의 지방재정세입구성에서 특징적으로 변화

하고 있는 것은 교부금 양여금 보조금의 의존재원의 변화, 지방교육비의 수입의 첨

가, 그리고 지방세수입의 변화이다. 지방자치단체별로 통합 전후의 재정상황을 보이고

있는 위의 표에 기초하여 주요 항목별 변화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1. 의존재원의 변화

의존재원으로는 교부금, 양여금, 및 보조금을 들 수 있다. 우선 교부금에 대하여 살

펴보자. 제4장에서 언급하였듯이 통합후의 교부금에는 지방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

금, 그리고 교육세의 폐지에 따른 교육세 국세분이 포함된다. 따라서 통합후의 교부금

1) 각 자치단체별 통합후의 세입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는 <부표 1>에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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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1> 통합 전후의 지방재정 세입구성 비교(1997년)

(단위: %)

의존재원 교부금 양여금 보조금

지 방

교육비

수 입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전 후 전 후 전 후 전 후 전 후 전 후 전 후 전 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3.4
11.8

9.3

12.6
14.2
15.2

7.4
9.1

41.5

37.0
42.4
41.0

47.5
44.0
31.1

35.5

9.4
18.7
17.6

23.7
27.5
28.2

35.6
18.8
47.4

44.2
49.7
48.3

55.6
50.6
40.2

40.4

0.0
1.3
1.3

2.6
4.3
2.5

2.7
3.3

22.9

19.6
21.5
20.3

23.6
24.1
16.0

16.6

6.4
9.8

10.8

15.8
19.8
18.6

32.6
14.0
32.0

30.5
33.2
32.0

37.1
34.7
28.2

24.6

-
2.4
2.0

1.9
2.5
3.7

2.3
2.6
7.4

7.5
6.6
6.7

7.9
8.6
6.5

6.4

-
1.1
1.6

1.4
1.9
2.7

1.5
2.1
6.0

5.8
5.2
5.2

6.1
6.8
5.1

5.3

3.4
8.1
6.0

8.1
7.4
9.0

2.4
3.2

11.2

9.9
14.3
14.0

16.0
11.3

8.6

12.5

3.0
6.9
5.2

6.4
5.8
6.9

1.6
2.7
9.3

7.9
11.4
11.1

12.4
9.1
7.0

10.5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5.4
4.9
5.1

5.6
4.4
5.7

2.5
4.1
3.0

4.4
2.9
4.0

2.7
3.1
3.5

3.6

46.2
31.9
26.3

33.5
24.0
34.8

35.5
29.9
13.1

16.8
16.5
13.2

10.6
18.6
20.0

16.3

43.7
30.2
24.9

29.6
21.1
29.5

25.7
28.1
12.5

15.3
15.1
12.1

9.5
17.0
18.0

16.0

44.0
47.5
42.7

46.7
52.8
42.6

55.8
55.8
41.6

42.4
36.2
42.1

38.4
33.1
44.5

28.2

36.2
39.0
34.8

35.7
40.2
31.3

35.3
44.7
34.0

33.0
28.4
32.8

29.5
25.9
34.9

23.4

6.4
8.8

21.7

7.2
8.9
7.4

1.2
5.2
3.9

3.9
4.9
3.8

3.6
4.4
4.4

20.1

5.3
7.2

17.7

5.5
6.8
5.4

0.8
4.2
3.1

3.0
3.9
2.9

2.7
3.4
3.4

16.6

전체 22.2 30.9 10.1 21.1 4.1 3.3 8.0 6.5 0.0 4.1 26.6 24.4 44.8 35.5 6.4 5.1

주: 1 통합후 교부금에는 지방교부금과 교육교부금( 교육교부금 교육세국

세분 )을 포함시켜 계산하고 있음.

2 통합후 양여금에는 지방양여금의 금액만을 계상하고 있음. 왜냐하면 교육
세(지방교육양여금)가 폐지되기 때문임.

3 통합후 보조금은 지방보조금과 (교육)국고지원금을 합계하여 계산하고 있

음.
4 통합후 지방교육비수입은 다음식에 따라 계산한 것임.
지방교육비수입 = 교육재정합계액 - 교육재정교부금 - 교육세금액 - 국

고지원금 - 법정 비법정전입금
5 통합후 지방세는 통합전 지방세와 교육세지방세분을 합하여 계산한 것임.

자료: 1.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연감 , 1998.

2. _________ , 교육세관련 내부자료 .
3.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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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비중은 통합 전에 비하여 그 비율이 높아진다. 그 결과 <표 5- 1>의 맨아래에서

제시하고 있듯이 의존재원의 규모는 통합전의 22.2%에서 통합후의 30.9%로 늘어나고

있다. 그 원인은 물론 이미 언급하였듯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통합 및 교육세국세

분이 포함되고 있기 때문이다. <표 5- 1>에서 보듯이 교부금의 비중은 전체적으로 보

아 통합전의 10.1%에서 통합후의 21.1%로 늘어나고 있다. 이제 지방자치단체별로 어

느 정도의 의존재원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가를 보기로 하자. 이를 보다 알아보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표 5- 1>의 의존재원에 대하여 그래프로 그린 것이 [그림 5- 1]

이다.

[그림 5- 1] 통합전후의 의존재원의 변화(1997)

(단위: % )

자료: <표 5- 1>에 의해 작성.

<표 5- 1>이나 [그림 5- 1]로부터 알 수 있듯이 의존재원의 구조가 지방자치단체별

로 많은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그 분포를 보면 통합전 서울특별시의 3%에서 전남의

48%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특히 시도별의 차이가 두드러지고 있다. 대체로

통합 전후에 있어서 서울특별시나 기타광역시의 의존재원의 비중이 의 의존재원보

다 낮게 나타난다(경기도 제외). 이것은 물론 경기도를 제외한 도의 경우가 특별시나

광역시에 비하여 중앙으로부터 더욱 많이 의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경기도는 다른

도와는 달리 서울특별시를 둘러싼 수도권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다른 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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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여 의존재원의 비율이 낮게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나 통합에 따른 의존재원의 비

율은 특별시나 광역시의 경우가 에 비하여(경기도 제외) 상대적으로 더 많이 상승

하고 있다. 그 이유는 시도를 막론하고 교육재정에서의 의존재원의 정도가 지방재정

의 경우보다 더 크기 때문에 양재정의 통합에 따른 특별시나 광역시의 의존재원의 정

도가 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많이 상승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의존재원의 정도는 서울특별시의 경우 통합전의 3%에서 통합후의 9%로 6%p 상승하

고, 인천이 13%에서 24%로 11%p, 광주와 대전이 각각 14%, 15%에서 28%로 14%p,

15%p나 상승하고 있다. 또한 1997년부터 광역시가 된 울산의 의존재원 비율은 통합

전의 7%에서 36%로 무려 29%p나 상승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 경기도를

제외한 의 의존재원의 정도는 통합이전에 경남의 31%에서 전남의 48%까지 분포하

고 있어 특별 광역시에 비해 그 정도가 심하게 나타난다. 그 결과 상대적으로 양재

정이 통합이 된 뒤에도 비록 그 의존의 정도가 심하게 된다고는 하나 특별 광역시의

경우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적게 상승한다. 그렇다고는 하나 통합후의 의존재원의 정

도는 경남과 제주의 40%에서 전남의 56%까지 상승하고 있어 통합후에 그 정도가 더

욱 심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교부금을 지방교부금과 교육교부

금으로 분리하여 나타내 보기로 한다. 여기에서의 교육교부금이라고 하는 것은 통합

이전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교육세 국세분을 감안한 것이다2). 지방자치단체별로 이

를 계산하여 나타낸 것이 다음의 <표 5- 2>이다.

아래의 <표 5- 2>로부터 지방교부금과 교육교부금의 차이가 특별 광역시와 경기도

를 제외한 도에서 매우 심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3). (통합후의) 지방교부금

은 경기도를 제외한 도의 경우보다 훨씬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체세입

에서 차지하는 특별 광역시의 지방교부금비율은 0 3%로 상당히 낮은데 비하여 경

기도를 제외한 나머지 도에서 지방교부금이 세입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13 19%

2) 실제로 지방자치단체별로 교육세 국세분을 계산하는데는 시도별 교육세 총금액에서 교육세
지방세분을 차감하여 계산하였다.

3) 여기서 지방교부금과 교육교부금으로 구분하고 있는 것은 재원의 원천을 밝히기 위한 것이

다. 궁극적으로는 이 두 교부금을 하나의 교부금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공서비스

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일반재원으로 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제3

장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과도기적 조치로서 교육교부금과 지방교부금을 구분하는 것도 통합

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한 한 방법이 될 수는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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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2> 지방교부금과 교육교부금이 통합후 교부금에 미치는 효과

(단위: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통합후교부금

지방교부금

교육교부금

6.4
0.0

6.4

10.6
1.1

9.4

10.8
1.0

9.7

15.8
2.0

13.8

19.8
3.3

16.5

18.6
1.9

16.7

32.6
1.7

30.9

14.0
2.7

11.3

32.0
18.7

13.4

30.5
15.2

15.3

33.2
16.9

16.3

32.0
15.8

16.2

37.1
18.2

18.9

34.7
18.9

15.8

28.2
12.6

15.6

24.6
13.7

11.0

주: 통합후 교부금에는 통합전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교육세 국세분을 감안하여
계산하고 있음.

자료: 1.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연감 , 1998.

2. _________ , 교육세관련 내부자료 .
3.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 1998.

로 특별 광역시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물론 특별 광역시가 에 비

하여 지방세나 세외수입 등의 자주재원 비중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교육교부금(교육세 국세분포함)을 보기로 하자. 교육교부금은 서울특별시가

6.4%로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부산 및 대구광역시가 각각 9.4% 및

9.7%로 그 다음으로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광주와 대전직할시의 세입에서

차지하는 교육교부금의 비율은 각각 16.5%와 16.7%를 차지하여 경기도를 제외한 도

의 경우와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 때 특별 광역시와 사이에는 다음

과 같은 특징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특별 광역시의 경우에는 지방교부금과 교

육교부금의 차이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반하여 도의 경우에는 그 차이가 그리 나

타나고 있지 않다고 하는 점이다. 이것은 교육재정이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는 정

도가 크다고 하는 데서 연유하는 것이다.

교부금은 비록 그 재원이 통합전의 교육교부금으로부터 연유하던 지방교부금으로부

터 연유하던 간에 특정재원이 아닌 일반재원이 된다. 그 교부금의 비율도 평균적으로

10.1%에서 21.1%로 두배 정도 상승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로서는 그 만큼 교육서

비스를 포함한 공공서비스의 공급에 있어 주민의 효용을 증대시켜 줄 여지가 많아지

는 것이다. 이에 더해 다음에 설명하는 교육세 지방세분를 지방세 본세에 통합함에

따라 지방재정의 일반재정의 정도가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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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세 수입의 변화

교육세 지방세분을 지방세 본세에 통합함에 따른 지방세수입의 변화는 상당히 크게

된다. 물론 이렇게 늘어난다고 하여도 위에서 언급한 의존재원의 비율이 많이 늘어난

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지방세입에서 차지하는 지방세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감소할 것

이다. <표 5- 1>에서 보듯이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의 통합에서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 그러나 그 감소의 정도는 그리 심하지 않다. 전체적으로 보아도 통합 전

에는 지방세가 지방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26.6%이던 것이 통합후에는 24.4%를 차

지하게 되어 그리 변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제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세입

에서 차지하는 지방세수입의 변화를 보기로 하자. 이를 알아보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표 5- 1>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통합후 세입에서 지방세의 비율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그림 5- 2]이다.

[그림 5- 2] 통합전후의 지방세수입의 변화(1997)

(단위: %)

자료: <표 5- 1>로부터 작성.

[그림 5- 2]를 보면 앞에서 설명한 의존재원과는 반대의 성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통합전후에 있어 특별 광역시가 경기도를 제외한 다른 도보다는 지방세

수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서울특별시가 통합전 세입대비 지방세 비중이

46%로 단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광역시는 광주광역시의 24%에서 울

산광역시의 36%까지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다. 경기도를 제외한 도의 경우에는 광역시

보다는 세입대비 지방세 비율이 낮게 분포하고 있으며 그 분포의 정도는 전남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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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경남의 20%정도까지 대체로 10 20%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열악한

지방세의 지방세입에 대한 기여정도를 그대로 둔 상황에서 교육재정과 지방재정을 통

합한다면 지방세가 지방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열악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

에서는 이러한 지방세의 열악화를 막기 위한 한 방편으로서 교육세(즉 지방교육재정

양여금)폐지에 따른 교육세 지방세분을 지방세본세에 통합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일

반재원으로 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 것이다. 지방세 교육세분의 본세 통합후에 각 자

치단체별로 지방세가 세입에서 어느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가를 <표 5- 1>과 [그림

5- 2]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그림 5- 2]를 보면 통합 후에 비록 지방세의 비

율이 줄어든다고는 하더라도 그 정도는 그리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 변화의 정도는 대체로 특별시나 직할시의 경우가 더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 만큼 상대적으로 지방세의 세입에 대한 기여도가 특별 직할시보다는 도의 경우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이제 교육세의 폐지에 따라 교육세 지방세분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원으로 하는

경우 지방세수입의 확충에 미치는 효과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4). 제4장에서 보았

듯이 교육세 지방세분은 등록세, 주민세, 경주마권세, 자동차세, 재산세, 담베소비세 및

과년도수입으로 되어 있다. 이를 자치단체별로 행정자치부 및 재정경제부의 자료를

이용하여 교육세지방세분이 지방세수입에 미치는 효과를 계산한 것이 <표 5- 3>이다.

다음의 계산결과는 교육세 지방세분으로 부과되고 있는 해당 지방세분이 각각의

지방세액에서 어느 정도의 세율인상효과가 있을 것인가를 계산한 것이다. 위 <표

5- 3>으로부터 알 수 있듯이 교육세 지방세분은 전체적으로 약16%정도의 지방세수입

증가를 가져오는 효과가 있다. 물론 이러한 세수입의 증가를 그대로 가져올 것인지는

교육세라는 세목으로 하여 징수하는 경우와 해당지방 보통세의 세목 인상으로 하여

징수하는 경우의 납세자의 행동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납세자에 대한 실질적

인부담은 통합전이나 통합후나 같은 부담이 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변화에 따른 행동

변화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면서 통합전에 고정되어 있던 교육세재

원이 일반재원으로 되어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방공공서비스와 함께 교육서비스의

공급을 고려하게 되기 때문에 제2장에서 보았듯이 교육서비스를 포함한 지방공공서비

4) 이미 언급하였듯이 교육비특별회계의 가장 중요한 수입원이 되고 있는 것은 지방교육재정교
부금과 지방교육양여금이다. 이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교육세(지방교육양여금)의 폐지에
따른 교육세 국세분이 교육교부금으로서 지방교부금에 합산되는 것에 대해서는 앞에서 논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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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3> 교육세 지방세분이 지방세 수입에 미치는 효과(1997)

(단위: %)
교 육 세

지방세분
등록세분 주민세분

경주

마권세분
자동차세분 재산세분

종합

토지세분

담배

소비세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5.8

17.3
17.3
18.7

18.3
17.7
17.9

15.4
17.6
16.7

16.6
16.6
16.9

17.2
16.4
14.6

19.0

19.7

20.0
20.1
20.0

19.9
19.9
20.0

20.0
19.7
20.2

20.0
20.1
20.0

17.3
19.9
16.9

19.9

0.8

0.7
1.1
1.2

1.1
1.3
1.1

0.6
0.8
0.5

0.7
0.4
0.7

0.6
0.4
0.5

0.4

49.7

50.0

50.0

49.7

48.3

25.9

26.9
26.2
26.0

26.0
26.4
26.2

26.8
25.5
24.7

25.4
23.6
24.5

27.5
25.1
25.3

23.4

19.9

20.0
20.0
19.8

19.9
20.1
19.9

19.8
19.7
19.6

19.9
19.7
19.8

20.5
19.9
20.0

19.9

19.8

20.0
19.9
20.0

19.9
19.7
20.0

19.7
19.3
21.2

19.7
19.8
19.8

20.5
19.6
19.8

19.7

39.8

40.0
39.7
40.0

40.0
40.0
37.0

40.0
39.7
39.9

40.5
39.2
40.0

40.0
40.1
40.0

40.0

주: 지방재정연감 에 나와 있는 특별시세 , 직할시세 , 도세, 시 군세, 및 자치구세
를 모두 감안하여 계산한 것이다.

자료: 1.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연감 , 1998.
2. _________ , 교육세관련 내부자료 .

스의 수요자인 주민의 입장에서는 효용수준의 증대를 가져오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세 지방세분의 지방세본세에의 통합에 따라 지방세체계도 더욱

간소하게 되어 지방세 징수에 따른 행정비용은 감소하게 될 것이다.

각 세목별로 보면,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는 20%, 경주마권세는 50%, 주민세는

0.8%, 자동차세는 26%의 세율인상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제4장에서의 <

표 4- 2>의 과세표준 및 세율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육세의 징수가 대체로 거의 그대

로 징수되고 있다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다5). 물론 징수노력과 깊은 관련이 있으나 교

5) 이중에서 주민세에 부과되는 교육세는 균등할 주민세액의 10%로 되어 있고, 위 <표 5- 3>에
서는 전체주민세액에 대하여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
세징수의 경우에 가장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 것은 자동차세액이다. 과세표준은 자동차세액
의 30%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의 세율인상효과는 26%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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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세 지방세분을 지방세 본세로 통합하여도 대체적으로 그 만큼의 세수증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납세자가 세목의 명칭에 따라 그 행동을 변화시킬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실제로 납부해야하는 세액에 더 관심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양재정의 통합후에는 지방교육비수입의 지방세입항목에의 첨가가 있게 될 것

이다. <표 5- 1>로부터 통합후의 그 비율은 전체 평균 4.1%를 차지하고 있고 지방자

치단체별로는 3 6%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또한 통합전에 존재하던 세외수입의 중

요성은 여전히 남게 될 것이다. 첨언하고 싶은 것은 통합에 따른 각항목간의 조정에

더하여 세부항목간에도 그 조정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이다.

이상에서 논의한 교육세 지방세분의 지방세 본세 통합에 따른 세수증대효과와 교부

금의 증대, 기존의 세외수입 등이 특정재원이 아닌 지방의 일반재원을 형성하게 되고

그것이 지방재원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게 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기초한 세

출의 자율성, 즉 공공서비스 공급의 자율성은 증대하게 될 것이다.

제2절 통합전후의 세출구성

1. 통합후의 교육비 지출구성

교육재정과 지방재정을 통합한 경우 세출구성은 세입보다 간단하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기존의 세출항목에 교육비항목을 추가하여 고려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합한 후에 기존의 지방재정 세출 항목 가운데 사회개발비 내의 ‘교육 및 문화’ 등

일부항목이 조정될 것이다.

주지하듯이 세출의 경우에는 기능별, 성질별, 기관별 등 여러 가지로 나누어 제시되고

있다. 여기서는 기능별, 성질별 분류에 대해 살펴보는데 기능별에 대해서는 각 자치단

체별로 교육비특별회계가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고 기존에 지방재정에 존재하던 교

육관련 항목과의 연계가능성을 언급하는데 그치기로 한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교육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교육서비스라는 기능을 담당하기 위하여 편성되고 있는

만큼 통합하게 되는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과연 교육예산을 어느 정도 배분하게

될 것인가를 보기 위함이다6). 교육재정과 지방재정이 통합되는 경우에 그 규모가

6) 이 때문에 교육재정의 경우에는 자치단체별로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등의 구분에 의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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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4> 통합후의 각 지방자치단체별 통합재정 세입대비 교육비 규모(1997)

(단위: %)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광역

계
도계 합계

비율 24.6 27.1 25.5 27.4 30.6 33.5 20.2 25.3 24.3 27.1 24.8 25.7 25.8 26.3 26.8 21.9 28.7 25.6 25.8

주: 1. 양재정의 통합규모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는 중복계산이 되는 법정 비법정

전입금을 차감하였음.
2. 상기의 교육비 규모를 계산하는데는, 교육재정세출액/ [지방재정세출순계
교육재정세출액 법정 비법정 전입금]의 공식을 이용하여 계산하였음.

자료: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연감 , 1998.
교육부 , 교육통계연보 , 1998.

어느 정도가 될 것인가를 계산한 것이 <표 5- 4>이다.

제3장의 국제비교에서 공공지출에서 차지하는 우리나라의 공교육비지출은 국제적으

로 보아도 높다는 것을 언급하였다7). 앞장에서 통합후의 성질별분류에서 언급하였듯

이 전체적으로는 25.8%를 차지하게 된다. 비록 위의 통합후의 교육비비율이 다른 세

출항목들과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값이라고 하더라도 각 지역 또는 각 자치단체

별로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특별시, 광역시, 도로 나누어 그 지

출비율을 보면 가장 높은 교육비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광역시로서 28.7%, 그 다

음으로 가 25.6%, 서울특별시가 24.6%로서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것

은 초 중등교육의 경우 광역시와 같이 지방의 중핵도시에서 보다 중점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할 것이다. 1997년 광역시가 된 울산을 제외한 다섯 개

광역시의 단순평균은 28.9%로서 서울에 비하여 4.3%p, 전체평균에 비하여 3.1%p 높

게 나타난다. 울산을 제외한 광역시중에서 대전과 광주광역시가 각각 33.5%와 30.5%

로 다른 자치단체에 비하여도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가운데는 충청북도가

류가 아닌 [그림 3- 1]에서 보듯이 교육행정비, 시설비, 사학지원비, 학교비, 기타로 되어 있
다.

7) 제3장의 국제비교에서 1994년 우리나라의 공공지출대비 공교육비지출은 17.4%이고 OECD평
균은 13%로서 높은 수준이라고 하였는데, 여기에서의 1997년의 계산은 25.8%로 나타나고
있다. 비록 같은 시기가 아니라고 하여도 그 비율은 많은 차이가 나고 있다. OECD(1997)의
교육비지출의 계산에 무엇을 이용하였는지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원인을 찾는

것은 어렵게 되어 있다. 차이가 나는 이유로 생각되는 것은 공공지출의 범위차이, 순계와 총
계의 차이, 공교육비지출에 포함시키고 있는 항목차이 등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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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로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제주도가 21.9%로서 가장 낮은 교육비비율을

보이고 있다.

물론 이러한 교육비의 지출이 통합후에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는 각 자치

단체의 의사결정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교육재정과의 통합시 조정항목의 대상이 되

는 것은 앞서 언급하였듯이 지방재정의 항목가운데에서도 사회개발비내의 ‘교육 및

문화’의 항목이 될 것이다. 이에 더하여 다른 항목과의 연계에 따라 주민의 선호를 반

영하여 지출하게 되는 경우 위의 교육비비중은 변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주민의 선

호를 반영하여 지출하여 지방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제2장에서 본 바와 같이

교육재정을 독립적으로 보다 높은 효용수준을 달성하게 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2. 통합전후의 성질별 세출구성

다음으로 교육예산을 물건비, 인건비 등의 성질별로 나누어 분석하는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의 통합하는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지방재정

연감 과 교육통계연보 에서는 각각의 세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성질별 분류

를 행하고 있다8). 이를 이용하여 양재정의 세출을 통합하여 계산한 것이 <표 5- 5>이

다.

교육재정은 그 특성상 교원 봉급 등의 인건비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1997년 예산기준으로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차지하는 인건비의 비중은 58%이다. 따라

서 통합후에 있어서는 인건비가 가장 많이 상승하게 된다. 위 <표 5- 5>에서 보듯이

전체적으로는 통합전의 지방재정의 인건비가 10.0%를 차지하던 것이 통합 후에는

21.6%로 2배이상 증가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로 과연 얼마나 변할 것인가에

관한 논의보다는 기본적인 통합케이스로서 양재정을 법정 비법정전입금을 내부거래

로부터 차감하는 조정만을 하여 제시한 값이므로 실제로 양재정을 통합하는 경우에는

각 항목들이 조정될 것임은 물론이다.

8) 그러나 교육재정에서 이러한 성질별 분류를 하고 있는 것은 예산만에 대해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도 예산금액을 이용하여 계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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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5> 통합후의 성질별 세출구성(1997)
(단위: %)

인건비 물건비 이전경비 자본지출
융자 및

출자
보전재원 내부거래

예비비 및

기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체

10.9

9.2

8.4

10.0

9.3

10.0

8.1

11.5

11.4

10.1

11.0

10.7

12.8

9.8

10.1

10.1

22.2

21.7

18.2

22.7

20.9

22.2

17.5

24.2

24.4

22.2

23.6

23.5

24.4

23.1

20.6

21.6

11.4

10.4

10.1

12.3

9.3

12.2

9.3

11.7

10.9

10.5

11.3

11.4

14.2

11.0

10.1

11.0

11.5

10.0

9.9

11.9

8.8

11.6

9.0

11.8

10.7

11.1

10.2

11.5

13.3

10.7

10.0

10.8

13.5

15.6

10.0

13.1

13.1

10.8

9.9

9.2

9.3

9.4

10.8

9.6

10.1

10.9

10.3

11.2

13.9

15.0

10.7

11.2

13.9

10.6

9.2

8.1

8.7

9.4

11.5

9.4

10.7

10.7

10.3

11.0

48.3

49.7

58.9

52.3

52.0

52.4

59.3

57.0

55.1

58.9

56.6

56.4

55.7

55.6

62.1

54.7

43.9

44.5

52.8

46.8

45.8

46.4

54.0

47.8

45.8

48.5

47.0

46.3

46.1

46.2

53.3

47.8

3.7

0.7

3.1

1.1

2.2

3.3

0.6

2.5

1.6

0.9

1.1

2.0

1.4

2.8

3.0

2.0

3.1

0.6

2.5

0.9

1.7

2.5

0.5

2.0

1.3

0.7

0.8

1.6

1.1

2.1

2.5

1.6

1.3

3.9

4.1

2.6

6.9

3.8

2.6

2.6

2.9

5.5

3.7

2.8

2.5

3.5

2.0

3.0

1.1

3.1

3.3

2.0

5.2

2.8

2.1

2.0

2.2

4.3

2.9

2.2

1.9

2.6

1.6

2.4

8.0

6.3

3.0

3.6

4.3

3.2

1.2

0.9

0.5

1.1

0.4

1.2

0.4

0.5

0.6

2.9

1.8

1.5

0.4

0.5

1.5

0.4

0.6

0.5

0.2

0.6

0.0

0.8

0.1

0.1

0.1

0.7

2.8

4.3

2.5

5.1

2.8

4.3

8.9

4.5

8.3

3.6

5.0

5.9

3.0

5.9

1.8

5.1

2.4

3.6

2.2

4.1

2.3

3.5

7.1

3.7

6.6

3.1

4.0

4.8

2.4

4.5

1.6

4.2

주: 1. 양재정을 통합하는 경우에 지방재정으로부터의 법정 비법정전입금은 필요
없게되므로 이를 내부거래에서 차감하여 계산하였음.

2. 교육재정의 성질별분류의 항목은 보수(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비, 자본지

출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지방재정의 분류에서는 이들 항목에 더하여 융자
및 출자, 보전재원, 매부거래, 및 예비비 및 기타로 구분되고 있음.

3. 교육통계연보 에는 결산자료가 아닌 예산에 대하여만 성질별 분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순계)으로 하여 계산한 것임.
4. 울산광역시에 대한 자료가 교육통계연보에 없어 울산은 제외시킴.

자료: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연감 , 1998.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 1997.

지방자치단체별로 이를 일목요연하게 보이기 위하여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 [그림

5- 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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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3] 통합전후의 인건비 구성
(단위: %)

자료; <표 5- 5>로부터 작성

인건비의 경우 대부분 법률로서 정해져 그 지출이 고정되는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앞서의 세입의 경우에서와는 달리 특별 광역시나 모두에 있어 그리 변

동이 심하지 않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통합전에 지방재정세출에서 차지하던 인

건비구성이 낮게는 8%(경기)에서 높게는 13%(경북)까지 차지하던 것이 양재정의 통

합 후에는 18%(경기)에서 24%(경북)까지 대체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통합

전의 지방재정은 교육재정과는 달리 인건비보다는 자산취득비 등의 자본지출이 세출

의 반 이상을 차지한다. 양재정이 통합된 후에도 여전히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자본지출이다. 이러한 자본지출의 변화를 <표 5- 5>를 이용하여 알아보기 쉽게

그린 것이 [그림 5- 4]이다.

통합한 후에는 자본지출이 전체적으로 평균 54.7%에서 47.8%로 약 7%포인트 내려가

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 이유는 교육재정에 있어서 인건비의 비중이 높고 자본지출이

상대적으로 낮아 통합후의 자본지출비중을 감소시키기 때문이다9).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후의 자본지출은 통합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지지만 여전히 가장 중요한 지출

을 차지하는 경비이다. 지방자치단체별로는 서울과 부산이 자본지출의 비중이 낮은

9) 1997년 교육비특별회계중 자본지출은 19%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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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4] 통합전후의 자본지출 구성
(단위 : %)

자료: <표 5- 5>로부터 작성.

편이며(서울 48.3%, 부산 49.7%), 이러한 경향은 통합 후에도 기본적으로 유지되고 있

다.

위에서 설명한 인건비나 자본지출의 변화와는 달리 통합 후에도 그리 변하지 않는

항목은 물건비와 이전경비이다. <표 5- 5>에서 보듯이 통합전 지방재정에서 물건비가

차지하는 비중(1997년)은 전체 평균 11.0%이고, 교육재정의 경우에는 12.8%로 그리

차이가 나지 않고 있다. 마찬가지로 경상이전비의 경우도 통합전의 지방재정이 전체

평균 11.2%, 교육재정이 10.2%로 그리 차이가 그리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로 인하여

양재정이 통합되었다고 하여도 크게 변하지 않은 항목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지방재정에서만 존재하는 융자 및 출자금, 보전재원비, 내부거래비의 항목

은 교육재정에는 그 항목이 없는 만큼 그 비율이 줄어들게 된다. 융자 및 출자금, 보

전재원비는 각각 전체평균으로 통합전의 2.0%, 3.0%에서 1.6%, 2.4%로 그 비중이 줄

어들게 되나 내부거래의 경우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줄어들게 된다10). 왜냐하면 내

부거래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법정 비법정전입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

표 5- 5>로부터 알 수 있듯이 통합전에는 2.9%를 차지하던 내부거래가 통합 후에는

10) 융자 및 출자금은 서울, 대구, 대전, 제주 등이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
며, 보전재원비는 대구, 광주, 충남에서 비교적 많이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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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로 아주 적은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으로 나타나게 됨을 관찰할 수 있다. 이러한

법정 비법정 전입금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등 특별시 및 직할시가 도에 비

하여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 후에는 이들 특별시 및 광역시의 내부거래비중

이 많이 내려오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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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 론

제1절 요 약

우리나라의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은 거의 연관성을 갖지 않으면서 상호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양재정의 통합에 대해 그 이론적 근거 특히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을 논의하고 그 구체적인 통합방안을 제시

하고 있다.

이론적인 통합근거로서 제시하고 있는 자원배분의 효율성면에서는 세 가지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첫째는 교육서비스와 다른 지방공공서비스와의 독립적인 공급이 자원

배분의 선택에 왜곡을 가져오므로 교육서비스와 다른 지방공공서비스가 연계되어(통

합되어) 공급될 때가 보다 높은 후생증가를 가져온다고 하는 점이다. 둘째는 교육 및

다른 지방공공서비스의 분리된 공급이 교육서비스의 공급자나 수요자의 입장에서 그

교육서비스의 부담구조에 대한 인식부족을 가져오고 이로 인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점이다. 양재정의 통합이 있게되면 교육서비스에 대한 편익과

그 부담과의 대응관계를 제고함으로써 도덕적 해이에 따른 후생손실을 완화할 수 있

다는 점이다. 셋째로 양재정의 별도 운영에 따른 행정비용의 중복이나 책임소재의 불

분명화에 의한 교육비용의 증대가 나타나고 있다. 양재정의 통합은 교육비용의 감소

를 가져오게 하여 주민의 교육비부담의 제약을 완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다1).

이러한 근거하에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교부금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교육세 국세

분을 통합하는 방안, 지방교육양여금(교육세)의 폐지, 교육세 지방세분의 지방세본세

로의 통합, 지방교육비부담의 지방재정세입에 첨가, 그리고 교육국고보조금의 지방국

고보조금으로의 통합 등을 제시하고 있다. 교육세(즉 교육재정교부금)를 폐지하고 국

세분에 해당하는 것을 교육교부금의 교부율조정으로 반영하면 평균 4.01%p의 교부율

인상효과가 있다. 그 결과 통합후의 지방교부세 교부율은 내국세의 29.08%까지 상승

하게 되는 효과가 있다2). 물론 통합이 있게 되면 통합전에 지방재정으로부터 교육비

1) 부록에서는 양재정의 통합에 따라 비용의 감소가 있게 되고 그로 인해 교육비용에의 자금제약을
완화시켜주는 경우의 소득분포를 평등화 가능성에 관하여 논의하고 있다.

2) 교육세 국세분 통합의 4.01% 현행의 지방교육재정교부율 11.8% 현행의 지방교부세 교부
율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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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회계로 전입되던 법정 비법정전입금항목은 자연적으로 필요없게 된다. 한편 세

출에서는 그 동안에 교육비특별회계로 관리되어 오던 것은 일반 지방세출의 교육관련

비 세출항목으로 내재화시켜 다른 공공서비스와 연계시켜 공급하면 된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세지방세분을 지방세본세에 통합하는 것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지방세입의 증가, 기존의 세외수입, 그리고 위에서 제시한 교부율의 인상에

따른 일반재원의 증가가 두드러지는 통합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 재정운용의 장점

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교육서비스를 포함한 지방공공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재량권이 많아지고 그 결과 다른 서비스의 공급과 연계하여 교육서비스를 공급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이 넓어지고 교육서비스를 독립

적으로 공급하는 것에 비하여 주민의 후생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점

을 들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별로는 통합후의 세입구성을 보면, 특별 광역시가 상대적으로 지방교

육재정교부금이나 교육세 국세분의 지방교부금으로의 통합에 의해 도에 비해 상대적

으로 의존재원의 비율이 상승하게 되나 여전히 도에 비해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지

방세의 경우는 교육세 지방세분의 지방세본세에의 통합에 의해 특별시, 광역시, 도의

일반재원이 증가하나 비율적으로는 약간 내려가고 있다.

우리 나라는 세출에서 차지하는 공교육비 지출은 다른 주요선진국에 비해 낮은 비

율은 아니다. 그러나 GDP대비 교육비지출비중이 낮고 사교육비부담이 높다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통합후의 지방세출구성(1997년)을 보면 통합후에도 교육지출에 대

한 비중을 변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산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적으로

25.8%에 달하고 있다.

한편 세출의 성질별 분류를 보면 통합에 따라 가장 변화가 큰 항목은 인건비이다.

그 이유는 교육재정이 인건비에 가장 높은 비중을 두고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 결

과 통합전의 평균 10.1%에서 통합 후의 21.6%까지 두배 이상 상승하게 된다. 이러한

인건비의 비율은 법률적으로 정해지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자치단체별로 큰 차이를

갖지 않고 나타나고 있다. 이와는 달리 자산취득비 등의 자본지출은 상대적으로 하락

하게 된다(평균 54.7%에서 47.87%로 하락). 그것은 교육재정에서의 자본지출비중이

지방재정에 비해 낮고 물건비, 이전경비 는 양재정에 있어 거의 비슷한 비중을 차지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내부거래의 경우에는 교육비특별회계로의 법정 비법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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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이 차감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이 내려가게 된다(평균 2.9%

에서 0.7%로 하락). 지방자치단체별 세출구성을 보면 통합 후에 광역시가 특별시나

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교육비지출을 하게 되어 초 중등교육이 광역시에서 보다

많은 비중을 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교육재정과 지방재정의 통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서비스를 다른 지방공급서비스의 공급과 연계하여 교육관련비를

조절하게 될 것이다.

제2절 통합의 어려움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는 교육재정과 지방재정을 통합함으로 인하여 자원배분의 효

율성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통합이 쉽게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여기에는 통합을 어렵게 하는 메커니즘이 작동하

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여 두고자 한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통합상의 어려움을 지적

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비용감소의 측면을 중심으로 하여 현실적으로 통합을 어렵

게 하는 메커니즘이 작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살펴보기로 한다.

양재정의 통합이 있게되면 본문에서 논한 것과 같은 비용감소 등의 가져오고 이것

이 사회전체의 후생증대를 가져온다고 하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속한 부처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자신 또는 그가 속한 그룹의 소득 감소를 의미한

다. 따라서 사회전체의 입장에서 비용감소 또는 사회후생의 극대화보다는 독립적인

교육재정의 분리 즉 교육서비스의 독립적인 공급을 추구하고자 하는 유인(incentive)

이 있게 된다3). 이것은 비단 교육재정과 지방재정의 통합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며,

다른 대부분의 분야에서 구조조정 과정시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것이다. 통합 등

과 같은 구조조정시에 개별적인 경제주체는 경제전체의 후생을 극대화하기보다는 자

신 또는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행동을 취하려는 유인이 있게 된다.

왜냐하면 경제전체의 후생은 간접적으로 자신에게 그 영향이 미치는데 비하여 개인이

나 그가 속한 집단의 이익을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 결과

공통의 이익에 관련된 것보다는 자신 또는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에 직접적으로 관

3) 이것은 곧 소득분배의 측면에서 보면 비록 양재정의 통합이 주민 전체적으로 비용의 감소
또는 경제후생의 증대를 가져올 수 있지만, 통합에 따라 소득의 감소를 가져오는 그룹에게
는 손해를 가져와 그에 따른 소득재분배의 효과도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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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된 것에 대해 강력하게 그 이익을 주장하고자 하는 유인을 갖게 된다. 교육재정이

나 지방재정을 통합하여 비용의 감소를 꾀하고자 하는 주장은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

관련자를 제외하고는 통합에 따른 편익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기 어렵고 주민 개개인

의 평균으로 보면 그 편익이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그 주장하는 힘이 약하다. 이에

비해 통합대상 관련자들은 상대적으로 그 주장을 강하게 발휘하는 것이 가능하다. 교

육재정을 독립적으로 다루는 데 따르는 후생손실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

한 이유로 인하여 교육재정과 지방재정의 통합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작동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양재정의 통합 문제는 지대추구(rent- seeking) 또는 수익추구(revenue- seeking)

와 관련이 깊은 문제이다4). 앞서 언급하였듯이 교육재정이 다른 공공서비스와의 연계

없이 교육재원조달을 보다 강조하게 되면서 재정확보방안이 교육재정연구의 주된 대상

이 되어 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교육재정을 독립적으로 취급하는 것은 교육

행정활동에 수익추구(revenue- seeking)의 기회를 제공하게 하는 측면이 있다. 왜냐하

면 독립적인 위치에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경제학에서 말하는

초과이윤의 발생메카니즘이 작동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교육재정과 지방

재정을 통합하게 되는 경우 이에 따른 수익추구의 기회가 줄어들게 되므로 관련당사

자들의 통합에 대한 반대가 나타난다. 그러나 이러한 자신들만의 수익추구활동은 사

회전체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극복해야할 과제이기도 하다.

제3절 양재정의 통합에 따른 후속작업

마지막으로 교육재정과 지방재정의 통합에 따른 후속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

는 것에 관하여 간단히 언급하기로 하자. 본 연구는 주로 경제적인 관점에 서서 양재

정의 통합에 관하여 다루고 있기 때문에 경제외적 입장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다루

지 않고 있다. 다만 여기서는 통합에 따른 파생적 또는 후속적인 작업으로 나타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에 관하여 간단히 기술하는데 그치기로 한다.

4) 관료들의 지대추구에 대한 것으로는 T ullock(1993)의 연구가 있으며, 자유무역과 관련된 수

익추구에 대한 연구로는 Bhagw ati and Srinivassan(1980)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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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행정과 지방행정과의 관계

우리나라의 교육행정은 1963년부터 지방행정과는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그렇

다고는 하더라도 본격적으로 교육자치가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시기로 볼 수 있는 것

은 1991년 3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하고 그에 따라 지방의회가 시 도

교육위원회의 위원을 선출하고 시 도교육위원회가 교육감을 선출하게 된 이후라고

볼 수 있다. 참고로 일본이나 대부분의 유럽국가의 경우 교육행정을 일반행정의 범위

에 포함시켜 운영하는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5).

지방교육행정기관을 일반행정기관과 분리하여야 할 것인가 아니면 통합하여야 할

것인가도 논란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독립적인 행정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입

장에서는 교육행정업무는 일반행정업무와는 달리 전문성이나 자율성 등의 성격이 있

기 때문에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일반 지방행정과는 독립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는

입장에 서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는 달리 지방교육행정기관을 지방자치단체장과 지

방의회의 관할하에 두어야 한다는 입장은 교육행정이 일반 지방행정과 연계성을 갖는

상태에서 수행되는 것이 자원배분의 효율성이나 주민의 복지 차원에서 바람직하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의 입장도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을 통합하여야 한

다는 견지에서보면 지방재정만이 아니라 행정면에서도 상호간의 연계성을 갖고 운영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생각한다6). 이러한 행정면에 있어서의 논의는 본 연구에서는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기로 한다.

5) 미국의 경우는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을 분리하여 이원적으로 행정운영하고 있으나 최근 들어

주정부차원의 개입을 강조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6) 임성일(1997, p.46)의 연구에서도 ‘재정상의 연계성이 없는 경우 서로 다른 서비스간에 상호
보완적인 공급이 이루어지고 동시에 견제기능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이다. 일반
행정서비스와 교육행정의 서비스를 모두 정부 에 의하여 공급되는 것이라고 인식하는 주민

의 입장에서 보면 공공서비스의 체계적인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느낌을 주기 쉽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윤건영(1995, pp.119 120)에서도, ‘우리의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이 동일한 지방자치의 틀 안에서 통합될 경우 교육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행정가가 교육행정을 좌지우지함에 따라 폐단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것은 사실이

다. 그러나 정상적인 지방자치가 이루어진다면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을 동일한 자치단체장이
관장하여도 결국 선거에서 업무의 성과에 대해 주민의 직접적인 평가를 받게 될 것이므로

지방교육이 파탄으로 갈 위험은 크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자치단체장이 교육에 관심을 갖
고 교육재정에 대한 지방정부의 기여를 늘리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교육에 대한 주민의 발
언권을 높여 교육전문가의 자치에 의한 교육자치가 아니라 주민자치에 의한 교육자치를 실

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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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처간의 이견조정 문제

교육행정과 일반지방행정과의 관계 못지 않게 통합에 따른 어려움으로 등장할 것으

로 보이는 것이 부처간의 이견조정문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부의 교육비특별회계

가 없어지고 지방재정으로 통합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 방법으로서 지

방교육재정교부금을 지방교부금과 통합할 것으로 제안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그 동

안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담당하고 있던 교육부의 입장과 지방교부금을 담당하고

있던 행정자치부간에 적지 않은 이견이 나올 수 있다. 또한 교육세(또는 지방교육양

여금)의 폐지에 따른 국세 및 지방세의 조정이 있게 되면서 이를 관할하고 있는 재정

경제부, 국세청이 그 재원배분에 관련되게 될 것이므로 이들 부서와 교육부, 행정자치

부와의 이견도 적지 않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요컨대 부처간의 교부금, 양여금, 보

조금 등의 재정조정에 있어 이견이 적지 않게 나타날 것인데, 특히 교육부의 입장에

서는 그동안 교육재정의 재원이던 교육비특별회계가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교육부와 타부처와의 대립이 심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위의 부처간의 이견조정과 관련하여 교육재정과 지방재정의 통합은 인원의 조정문

제도 생길 것이다. 이 때 중앙부처만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자치단체간, 지방자

치단체간의 조정문제도 부각되어 나타날 것이다.

3. 관계법령의 개정문제

지방의 교육운영에 관련된 법체계는 주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

으며7), 지방행정의 운영은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학예에 관한 사무가 광역자치단체(즉 특별 광역시, 도)의 사무

로 규정되어 있다8). 따라서 학교, 기타교육기관의 설치 이전 폐지에 관한 사항 등의

교육관련업무는 광역자치단체의 교육감이 담당하고 있다. 나아가 이 법률에서는 지방

7) 교육행정 및 그 운영법률체계에 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유경문(1996), 임성일(1997)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8) 따라서 기초자치단체인 시 군 구는 기본적으로 교육 학예에 관한 권한이 없기 때문에 교
육업무에 대해 자신의 권한행사를 할 수가 없고 따라서 교육에 대한 업무협조나 지원을 하

고자하는 유인을 갖지 못하게 되어 있다. 한편 일본의 경우 교육 학예에 관한 권한과 책임,
교육예산편성권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고 있으며, 교육감은 교육인사, 교과과정의 편성, 학교
운영 등 교육 학예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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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육양여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교육비특별회계에 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제안하고 있는 통합방안을 따르게 되면 이 지

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교육관련법규을 비롯하여 지방세

법을 위시하여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교부금, 양여금 및 국고보조금관련 법령 등

지방자치 재정에 관한 수많은 법규가 개정 내지는 폐지되어야 하는 조치가 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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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양재정의 통합과 소득분포의 평등화문제

제1절 소득분포의 불평등화 해소를 위한 기본방향

본 연구의 제2장에서는 자원배분의 효율성측면에서 교육재정과 지방재정의 통합필

요성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양재정의 통합과 관련된 소득분포의 평등화문제

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그 기본적인 관점은 양 재정을 통합함으로 인하여 교육비용의 감소를 가져올 수

있고 이를 통해 교육투자를 하기 위한 자금제약을 완화해 주는 경우에 소득분포의 평

등화에 일조를 할 수 있다고 하는 데 있다1).

교육투자는 가득능력의 증가를 가져오고 그에 따라 소득의 증가를 가져온다고 하는

데 그 특징이 있다. 그러나 교육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그 비용이 들게 마련이며 이러

한 비용조달측면에서 개인간의 차이가 존재한다. 예컨대 부모로부터 많은 유산을 받

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간에는 교육투자를 위한 자금조달측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게 마련이다. 아울러 교육투자비용을 조달하기 위한 자본시장에서의 차이도 존재한

다. 이렇게 교육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개인이 처한 상황 및 시장조건에 차이가 있게

되면 교육투자를 위한 자금제약이 없는 고소득층이 자금제약이 있는 저소득층보다 유

리한 입장에 있게 된다. 그 결과 소득분포의 불평등화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에 정책당국은 양재정의 통합에 따른 비용의 감소를 통해 교육투자에 대한 자금제약

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교육재정과 지방재정을 통합하여 양질의 교육서비스

와 교육비용의 완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소득분포의 평등화에도 일조

를 할 수 있는 것을 보이는 것이 본 논의의 골자이다.

교육재정과 지방재정을 통합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은 다른 지방공공서비스와 더불

1) 주지하듯이 본래 소득분포의 평등화 문제는 지방정부가 담당하는 것보다는 중앙정부가 이를
담당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서비스의 공급에 있어 각 자
치단체마다 차이가 있는 경우에 주민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을 이동하여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공급하는 지역으로 이동하는 이른바 ‘발에 의한 투표(voting by feet)’를 하기 때문
이다. 이로 인해 지방공공단체로서는 기본적으로 소득분포의 평등화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어렵게 된다. 후술하듯이 이러한 소득분포의 평등화문제는 그 지역에 한정되어 논의되는 것
이며, 지역간의 이동이라는 발에 의한 투표(voting by feet)까지를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님
에 주의를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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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교육서비스의 공급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고 공급할 것이므로 주민의 편익을 고려

하여 가능하면 낮은 비용으로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유인을 갖게 될 것이

다. 이처럼 양재정의 통합으로 저소득층에게 교육투자의 자금제약을 어느 정도 해소

시켜 줄 수 있다고 하는 경우에 소득분포의 평등화에 일조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해 보다 직관적으로 설명하고 다음 절 이하에서는 모델을 이용하여 이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로 한다.

만약에 교육을 받기 이전에 유산을 갖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능력분포

가 같다고 하자. 그러면 유산을 많이 받아 교육투자에 따른 비용 이상을 갖고 있는

사람(고소득층)은 교육투자를 하여 숙련노동자로서의 높은 수익률도 얻을 수 있는 동

시에 여유자금의 대출에 따른 자산소득도 얻을 수 있다2). 이에 비해 유산을 전혀 받

지 못하고 교육투자를 하는 사람은 차입을 하여 투자를 하여야 한다. 이 때 자본시장

이 불완전하여 차입이자율이 높다고 하면 유산을 많이 받은 사람에 비하여 상대적으

로 높은 투자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된다3).

더불어 유산을 받지 않은 사람은 자산소득도 얻지 못하고 있다. 물론 능력이 뛰어

난 사람의 경우 차입을 하여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면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자

신의 소득 또는 가 높아져 가겠지만 그렇지 못한 상당수는 부모로부터 유산을 많이

받는 사람에 비해 점차 그 소득이나 부의 수준에서 차이가 벌어지게 될 것이다. 그

결과 소득분포의 불평등화(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능력의 여하에도 불

구하고 가진자와 그렇지 않은 계층간의 양극화가 있게 되는 경우 정책당국으로서도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입장에 있다고 하는 것은 당연하다. 제3장에서 언

급하였듯이 현재와 같은 교육재정과 지방재정이 상호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

에서 교육비용의 증가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양재정의 통합에 따라 그 비용을 인하

2)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급하고 있는 서비스는 대학 등의 고등교육서비스라고 하기보다는 초
중등교육서비스이다. 물론 이를 공급하기 위한 재원도 중앙정부로부터의 부담에 주로 의존
하고 있기 때문에 순수한 의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교육서비스라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 여기서 논의하고 있는 것은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의 통합에 따라 숙련노동자가
되기 위해 투자하는 교육비용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음에 주의를 요한다.

3) 작금의 경제개혁의 기조가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다고 하는 것
은 뒤집어 생각해 보면, 시장경제, 특히 자본시장(또는 크레디트마켓)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
지 않거나 못함을 뜻한다. 자본시장이 불완전하다고 하는 것은 그 가격기능을 하는 이자율
이 제기능을 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자본시장의 불완전성에 의해 교육투
자비용을 조달하는 시장여건의 차이를, 차입이자율과 대출이자율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
로 상정하여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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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줄 수 있고 그것이 소득분포의 평등화에도 일조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정책당국으

로서도 당연히 취해야 할 정책이어야 할 것이다.

한편 이하에서 밝혀지겠지만 통합에 따른 교육비용의 인하는 고소득층에게는 그

인하에 따른 소득증가효과가 있는 반면에, 저소득층에는 교육비용 인하에 따른 소득

증가효과 외에도 교육투자비용 조달을 위한 자금(유동성) 제약의 완화에 의한 소득증

가효과라는 이중의 효과가 있다.

이상의 통합에 따른 소득분포 평등화측면을 논의하기 위해 기본모형을 통한 소득분

포 불평등화(양극화) 현상의 발생 가능성과, 교육재정과 지방재정의 통합방안으로 인

한 교육비용의 감소가 이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것에 관하여 논의하기로 한다.

제2절 기본모형

교육 또는 훈련투자4)를 하여 숙련노동자가 된다고 할 때 그 투자비용을 조달하는

데 는 개인(주민)간의 차이가 존재한다. 개인의 능력에 따른 차이도 존재하겠지만 그

이외에도 부모 세대로부터 받는 유산 정도에 따라 교육비용 조달을 위한 여건상의 차

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유산을 많이 받은(또는 가계의 자산의 많

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간에는 교육투자비용의 조달에 있어 그 차이가 존재한

다5). 이 때 유산을 많이 받은(가계자산이 많은) 계층을 고소득층, 그 반대를 저소득층

이라 하기로 한다. 이때 만약 저소득층이 교육투자비용을 조달하기 위한 자본시장(크레

디트마켓)도 불완전하다고 하자. 자본시장이 불완전하다고 하는 제약은 담보의 여력여

하에 따르는 대출제약이나 신용상황의 제약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여

기서는 자본시장의 제약요인을 차입 이자율이 대출 이자율보다 높은 수준에서 결정되

어 자금차입자가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되는 것으로 상정하기로 한다. 또한 차입 이자

율과 대출 이자율의 차이를 스프레드(spread)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이제 교육투자의 효과와 노동자의 구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노

동시장에는 숙련노동자와 미숙련노동자가 존재하며, 숙련노동자는 숙련교육을 받은

4) 이하에서는 교육투자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5) 경제학에서는 이러한 자금제약을 보통 유동성제약(liquidity constraint)이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
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Galor and Zeira(1993), T orvik(1993)에서는 유동성제약이라는 용어를 사용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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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미숙련노동자는 그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이라고 정의하자. 숙련노동자의 생산

성이 미숙련노동자의 생산성보다 높다고 한다면, 그리하여 숙련노동자의 임금이 미숙

련노동자의 그것보다 높다고 하면, 이들 두가지 타입의 노동소득(임금) 관계를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qw > w (1)

미숙련노동자의 임금을 w라고 하고, q는 숙련노동자가 미숙련노동자에 더 많은 임

금을 받는다는 것을 나타내는 척도로서 그 값을 q> 1라고 하자. 이때 (1)식의 좌변은

숙련노동자의 생산성에 따른 임금으로 정의할 수 있다6). 모델을 간단히 하기 위해 어

떤 개인이 1 만을 생존하고 (asexual reproduction)을 한다고 하고7), 인구의

증가가 없는 경제로 가정한다8).

숙련노동자가 되기 위한 교육투자에는 일정액의 비용(c)이 든다고 하자. 교육투자를

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결정은 부모로부터 받은 유산액(Bt), 교육투자에의 비용(c),

자신의 능력 및 차입 이자율에 의존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교육투자를 할 경우에는

숙련노동자가 되고, 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숙련노동자가 된다. 그러므로 부모로부터

받은 유산이 적어 교육투자에의 유동성 제약이 존재하는 개인(주민)은, 차입을 하여

교육투자를 하고 숙련노동자가 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미숙련노동자로 남아 있을

것인가를 결정한다. 이때 자본시장이 불완전하여 차입 이자율이 대출 이자율보다 높

다고 하면 교육투자비용을 조달하기 위한 자금제약에 직면한 사람(유산을 적게 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자본시장에서의 조건이 다르게 된다9). 왜냐하면, 각 대표

개인 사이에 능력의 차이가 없다고 한다면 차입에 의해 교육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

우, 유산액(B t)이 교육투자 비용(c)보다 작은 사람은 유산액이 교육투자 비용보다 많

6) 또는 미숙련노동자의 임금을 1로 정규화(normalization)하면 q를 숙련노동자의 생산성이라
할 수 있다.

7) Banerjee and New man(1994), T ovik(1993) 및 Davis and Kuhn(1991) 등에서도 이러한 무성
생식을 상정하여 논의하고 있다. Banerjee and Newman(1994), T ovik(1993)은 거시적인 관
점에서 경제성장과 소득분포와의 관계에 관해서 논하고 있는 데 반하여, Davis and
Kuhn(1991)의 모델은 미시적인 관점에서 대표 개인이 생애기간 1 를 사는 무성생식의 모
델로서, 유산과 관련한 세대간의 소득이전 경로와 소득불평등 문제를 다루고 있다.

8) 따라서 숙련노동자와 미숙련노동자를 합한 인구가 노동자 전체의 인구가 된다.
9) Galor and Zeira(1993)와 T orvik(1993)의 모델에서도 대리인(agent)에의 감독비용 등으로 인
하여 차입 이자율이 대출 이자율보다 높다고 하는 가정을 두어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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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사람보다도 차입에 따른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어떤 개인(주민)의 효용극대화 문제를 생각하기로 한다. 여기서

는 유산동기에 대해서 이타적인 동기를 생각하기로 한다. 부모가 자신의 소비와 자녀

에게 줄 유산으로부터 효용을 얻는다고 한다면 부모세대의 효용함수는

U =U (Ct, B t) (2)

가 된다. (2)식에서 t는 부모 세대를 의미하며, Ct는 부모 자신의 소비를 나타낸다. 만

약에 효용함수가 동조적(homothetic)이라고 하면10), (2)식의 효용극대화의 1계 필요조

건으로 나타나는 결과는

Ct (1 )Y t (3)

B t Y t w here 0 1 (4)

이 된다11). 여기서 는 유산액의 비율이고, Yt는 부모의 소득액을 나타낸다. 따라서

식 (3)식과 (4)식은 (2)식과 같은 동조적인 효용함수를 가정하는 경우, 부모는 자신의

소득 중에서 일정의 비율을 자신이 소비하고 일정의 비율을 자녀에게 유산으로 남겨

주게 됨을 의미한다12).

10) 한편, 효용함수가 동조적인 경우와 더불어 유산이 소득의 함수인 경우로 나누어 분석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자식의 재능에 따라 부모가 교육을 위해 일정소득을
분배한다고 보는 것이 더욱 일반화된 모형이 될 것이다. 이는 유산의 동기를 어떻게 볼 것
인가에 따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유산의 동기를 이타적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능
력이 뛰어난 자녀에게 더 많이 물려주어 자신의 노후에 대비할 것인가의 선별적인 유산동

기 등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유산 그 자체에 대해서도 효용을 느끼는 이타적
인 모델로 되어 있다.

11) 이처럼 효용극대화의 결과의 수요함수가 예산제약의 일정비율로 나타나는 경우를 동조적인
효용함수라 한다. 예컨대 (2)식이 동조적 효용함수의 하나인 콥 더글라스형 효용함수이고
예산제약식이 Ct B t Y t 인 경우를 상정하여 효용극대화의 1계 조건을 구해 보면 (3)식과,
(4)식의 관계가 성립함을 쉽게 알 수 있다.

12) Davis and Kuhn(1991), Becker and T omes(1979)에서도 동조적인 효용함수를 가정하여, 세
대간의 소득분포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Davis and Kuhn(1991)의 모델에서는, 효용함수를
식 또는 Becker and T omes (1979)의 설정과 같이 부모 자신의 소비와 자녀에의 유산의
함수로 취급하지 않고, 부모 세대의 효용함수를 부모 자신의 소비액과 자녀의 소득액의 함
수로서 취급하고 있다. 그러나 효용함수가 동조적이라면, (3)식과 (4)식으로부터 알 수 있듯
이 유산액과 소득액과의 관계는 일정한 에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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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교육투자의 조건과 소득분포의 불평등화 현상

1. 교육투자의 조건

가. 숙련노동자와 미숙련노동자의 구분

교육투자의 조건을 살펴보기 전에 제2절과 같은 상황하에서 우선 숙련노동자와 미

숙련노동자의 소득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개인의 동학적인 소득경로를 이용하여 살펴

보기로 하자. 만일, 어느 대표 개인이 자신의 능력을 고려해서 미숙련노동자로서 남고

자 한다면, 그 미숙련 노동자의 소득Y u,t+1(income of unskilled labor)은,

Y u,t+1 w (1 r) B t (5)

이 된다. 즉, 미숙련노동자의 소득은, 자신의 임금 소득 w와 유산액 Bt 및 그것에 의한 자

산소득 rB t 로 이루어진다. 여기서 미숙련노동자의 임금액 w는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이에 반해 어떤 주민이 교육투자를 하여 숙련노동자가 되는 경우는 숙련노동자의

소득 Y s,t+1은 다음 두 가지의 형태가 된다. 하나는 만일 어떤 주민이 부모로부터 받은

유산액(B t)이 교육투자 비용(c)보다 작다고 하면13), 그는 교육투자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필요한 차입액에 대해 차입 이자율에 따른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때

차입 이자율 i는 크레디트 마켓의 불완전성에 의해 대출이자율 r보다 높다. 즉 i > r 이

다. 따라서 이 경우의 숙련노동자의 소득 Ys,t 1 (income of skilled labor)은

Y s,t+1 qw (1 i)(B t c) if B t < c (6)

이 된다. (6)식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는 숙련노동자로서 qw의 노동소득을 얻게 되지

만(q> 1), 차입액 및 그 이자비용(1 i)(B t- c)(< 0)을 지불해야 한다.

다음으로 만일 대표 개인이 부모로부터 받은 유산액이 교육투자 비용보다 많고, 또

13)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유산은 자산소득의 의미를 나타내는 유산임과 동시에 이를 이용하여

교육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상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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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유산액을 이용하여 교육투자를 하고 숙련노동자로서 일한다고 하면 그의 소득

Y s,t+1은

Y s,t+1 qw (1 r)(B t c) if B t c (7)

이 된다. 즉 그는 노동소득 qw에 더하여, 교육투자비용을 초과하는 유산액과 그것에

의한 수익 (1 r)(B t c) ( > 0)을 얻을 수 있다. 부연하면 자본의 한계생산성 또는

대출 이자율이 r로서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부모로부터 유산액을 받은 경우 그 유산

액 중에서 교육투자에 쓰여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자산의 운용에 따른 이자수익

(자산수익)을 얻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는 어떠한 조건하에

서 이루어질 것인지에 관해 보기로 하자.

나. 교육투자의 조건

교육투자에의 의사결정은 자신의 능력과 관련되어 있다. 자신의 능력을 고려하여

어떤 주민이 교육투자를 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선택은 교육투자를 하였

을 때의 소득과 투자하지 않았을 때의 소득을 비교해 어느 경우의 소득이 더 클 것인

지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교육투자를 하였을 때의 소득이 교육투자를 하지 않았을

때의 소득에 비해 더 많다고 한다면 그 주민은 교육투자를 행할 것이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행하지 않을 것이다.

우선 부모로부터의 유산액 B t이 교육투자 비용 c보다 작은 경우를 보기로 하자. 유

산액 B t가 교육투자비용 c보다 작은 경우의 교육투자 조건은, 교육투자를 하였을 때

의 숙련노동자로서의 소득이 교육투자를 하지 않았을 때의 미숙련노동자로서의 소득

보다 크다는 것이다. 이는 (6)식의 우변이 (5)식의 우변보다 크다는 것을 뜻한다. 그

결과를 q에 관하여 정리하면

q > [ ( r - i)B t + ( 1 + i)c ]/ w + 1 = [ rB t + c + i( c - B t) ]/ w + 1 (8)

의 관계가 도출된다. (8)식의 우변은 교육투자를 할 것인가를 결정짓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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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계수준(critical value)이다. 어떤 주민의 능력이 이 임계수준보다 높다면, 교육투자를 하

게 된다. (8)식의 부등호 우변의 첫번째 식을 보면 유산액이 많을수록 교육투자를 하는 임

계수준이 낮아지는 관계가 성립함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i > r이기 때문이다. 또 (8)식의

우변 두번째 식을 보면 차입 이자율이 높을수록, 즉 교육투자 비용이 높을수록 교육투자를

하게 하는 능력의 임계수준은 높아진다. 왜냐하면 Bt < c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부모로부터의 유산액이 교육투자 비용보다 많은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자.

이때는 교육투자에의 유동성 제약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인적투자를 할 것인가

의 조건은 앞에서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인적투자를 하였을 때의 숙련노동자로서의

소득수준이 투자하지 않았을 때의 미숙련노동자로서의 소득수준보다 높게 되는 경우

이다. 이는 (7)식의 우변이 (5)식의 우변보다 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마찬가

지로 q에 관하여 정리하면

q > ( 1 + )c/ w + 1 = q 0 (9)

와 같이 된다. (9)식으로부터 B t > c인 경우에는 (8)식의 경우(즉 B t < c인 경우)와는

달리 유산액에 관계없이 능력이 일정수준 이상일 때는 교육투자를 하게 됨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자본시장의 불완전성의 가정, 즉 차입 이자율과 대출 이자율과의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가정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이다. 만일 자본시장이 완전하여 r i라면 유

산액에 관계없이 능력이 일정수준 이상이 되면 교육투자를 하게 된다. 이처럼 자본시

장의 불완전성이 있는 경우는 교육투자를 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에도 중요한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

2. 의 불평등화

이제 제1항에서의 논의와 관련하여 소득분포의 불평등화(양극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효용함수가 동조적이라고 가정하고 있으므로

최적화의 1계 조건으로부터 부모의 소득과 자식에의 유산과의 관계는 (4)식 B t = Y t

과 같이 선형관계에 있다. 이 관계를 위의 (5)식으로부터 (7)식까지의 식에 대입해서

정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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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u , t + 1 = w + ( 1 + ) Y t (10)

Y s, t + 1 = q w + ( 1+ i ) ( Y t - c ) if B t < c. (11)

Y s, t + 1 = q w + ( 1+ ) ( Y t - c ) if B t c. (12)

이 된다. (10)식에서 (12)식까지는 숙련노동자와 비숙련노동자 소득의 동학경로가 된

다. 이들 (10)식부터 (12)식을 이용하면, 소득분포에 관한 이 가능하다. 여기

서 소득계층 양극화의 가능성을 보이기 위해 차입이자율과 대출이자율과의 차이

(spread)가 크고, ( 1+ ) <1 , ( 1 + i ) >1의 관계가 성립한다고 가정하자14). 이러한

크레디트마켓의 불완전성이 있는 상황에서 (10)식에서 (12)식을 이용해서 [그림 b- 1]

과 같은 숙련노동자와 미숙련노동자의 소득에 대한 동학경로를 그릴 수 있다.

[그림 b- 1]에서 fg의 구간은, 유산액이 적고 미숙련노동자로서 일하는 경우를 나타

낸 것으로 (10)식에 대응한다. 또 gh의 구간은 유산액(B t)이 교육투자비용(c)보다 적은

경우에 교육투자를 위해 차입하여 투자한 (11)식을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hi의 구간

은 교육투자비용보다 유산액이 많고 교육투자에 의한 숙련노동자로서의 소득만이 아

닌, 교육투자를 하고 남은 유산액을 대출하여 얻은 자산소득도 존재하는 구간으로

(14)식에 대응한다.

[그림 b- 1]을 이용하여 개인의 교육투자에의 자금제약과 시장여건이 불완전할 때

(즉, 여기서 차입 이자율과 대출 이자율의 차이가 큰 경우) 소득분포의 불평등화(양극

화) 현상의 발생을 설명할 수 있다. [그림 b- 1]을 보면 정상상태에서의 균형점이 3개

존재한다15). E 0, E 2 및 E 4가 균형점인데, 그 중에서 E 0와 E 4는 안정적인 균형점이며,

E 2은 불안정적인 균형점이다. 그 결과 시간이 지나면서 균형점 E 2의 왼쪽에서는 균

형점 E0에 수렴하게 되고, E 2의 오른쪽에서는 E 4에 수렴하게 된다16). 다시 말해 장기

14) 이러한 가정이 의미하고 있는 바는 궁극적으로 소득계층 불평등화(양극화)현상을 보이기
위한 것이다. Galor and Zeira(1993)나 T ovik(1993)의 연구에서도 본문과 같은 가정에서 논
의를 전개하고 있다.

15) 동학적인 운동이 끝난 상태를 정상상태라 한다.
16) 이에 대해 설명을 덧붙이면 Y t 1 a bY t의 동학방정식에서 0< b< 1이면 안정적인 균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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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b- 1] 소득분포의 ( )

주: E2는 불안정적인 균형점이고, E0, E4는 안정적인 균형점이 된다. 그
결과 시간이 지남에 따라 E0와 E4로 소득계층이 양극화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적으로 빈곤한 소득수준(계층)에 달하는 균형점(즉 E 0 또는 Y 0)과 부유한 소득수준(계

층)에 달하는 균형점(즉, E 4 또는 Y 4)으로 수렴하여 소득분포의 불평등화(양극화) 현

상이 발생하는 것이다17).

이러한 소득분포의 불평등화 현상은 궁극적으로 교육투자에의 비용을 조달하기 위

한 자금제약과 자본시장의 불완전성의 차이에 의해 존재한다. 따라서 정책당국으로서

취할 수 있는 정책은 교육비용의 자금제약과 자본시장의 불완전을 해소하는 정책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의 통합에 따른 교육비용의 감소에 초

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여기에서의 논의도 양재정의 통합에 따른 자금제약의 완화에

초점을 두고 분석을 진행하기로 한다.

갖게되고, b> 1이면 불안정적인 균형을 갖게 된다. 이에 대해 알기 쉬운 설명을 한 것으로

Chiang(1984)가 있다.
17) 만약에 r i인 경우에도 소득의 양극화가 발생하여 E 0, E 4의 균형점이 생기게 되지만 이 경
우는 불연속적인 균형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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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통합에 따른 소득분포 평등화 가능성과 그 효과

1. 통합에 따른 소득분포의 평등화 가능성

이제 교육재정과 지방재정의 통합에 따라 경제주체가 그 만큼 교육비용의 감소로

이어지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 위에서 논한 소득분포의 불평등화를 해소하는데 일조를

할 수 있다는 것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18). 예컨대 양재정의 통합에 따라 감소된

비용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숙련교육을 위한 투자비용을 감소시켜 주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유산액이 교육투자비용보다 많은가 적은가에 따라 숙련노동자로

될 것인가 비숙련노동자로 될 것인가의 여건이 다르게 된다. 양재정의 통합에 의해

교육투자의 비용을 감소시켜 주는 정책을 실시할 경우, 유산액이 교육투자의 비용보

다 적은 소득계층의 일부는 교육투자에의 유동성 제약이 해소되어 차입하지 않아도

교육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만큼 소득수준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또한

유산액이 교육투자에의 비용보다 많았던 고소득층도 정부가 교육비용을 감소시킨 정

책으로 인하여 소득 증가를 가져오는 효과가 있다.

이를 제3절에서의 모델을 이용하여 설명하기로 하자. 양재정의 통합이 교육비용의

감소로 이어져 그에 따라 c에서 c1로 교육비용의 감소가 있다고 하자. 통합에 따른 교

육비용의 감소가 있게 되면 교육투자를 하는 모든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교육비용 c의 감소가 있게 되면 (11), (12)식에서 알 수 있듯이 그래프를 위쪽

으로 이동시키는 효과가 있다.

우선 (11)식에서 교육투자비용의 인하에 따라 교육투자에의 자금제약에 직면하고

있던 저소득계층의 그래프는

Y ' s, t + 1 = q w + ( 1+ i )( Y t - c 1)

= q w + ( 1+ i )( Y t - c ) + ( 1 + i )( c - c 1 )
(13)

18) 그러나 양재정의 통합시에 비용증가의 요인도 함께 도사리고 있다. 따라서 실제로 비용의

감소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제6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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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된다. (13)식을 보면 그래프를 위쪽으로 ( 1 + i) ( c - c 1 ) 만큼 이동시킴을 알 수

있다. 한편 고소득층의 경우에도 교육비용인하에 따른 소득증가의 효과가 있게 된다.

c에서 c 1으로 교육비용을 인하한 후 고소득층의 소득경로는

Y ' s, t + 1 = q w + ( 1+ r )( Y t - c ) + (1+ r )( c - c 1) (14)

이 된다. 즉, 고소득계층의 경우에도 그래프를 위쪽으로 이동시켜 소득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그 효과가 나타나는 정도는 ( 1 + r )( c - c 1)로서 저소득층의 경우와는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다음의 [그림 b- 2]를 이용하여 보다 직관

적으로 설명해 보기로 하자.

[그림 b- 2] 교육비용의 감소에 따른 소득분포의 평등화

주: 교육재정과 지방재정의 통합에 따라 교육비용의 감소가 있다고 하는 경우에 그래
프를 위쪽으로 이동시켜 소득분포의 불평등화가 해소될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위의 [그림 b- 2]에서 알 수 있듯이 교육투자에 관한 자금제약에 직면해 있던 소득

계층은 교육재정과 지방재정의 통합에 따른 교육비용의 인하가 있게 되는 경우 gh에

서 g ' h'으로 이동하게 된다19). 또한 고소득층의 소득경로는 hi으로부터 h' i'으로 이동

하게 된다. 그 결과 통합전의 E0와 E4로 소득계층의 불평등화(양극화)가 발생하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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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E4로 위치시켜 소득분포의 불평등화가 해소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러나 앞

서 언급하였듯이 이들 두 그래프의 이동의 정도는 서로 다르게 된다. 즉 저소득층의

이동의 폭이 고소득층의 그것보다 더 많은 이동을 가져오게 된다. 이것은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교육투자에의 자금제약으로 인해 고소득층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했

던 것을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양재정의 통합에 따른 비용감소효과에

대해서는 다음 항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2. 통합에 따른 이중의 소득증가효과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의 통합에 따른 교육투자비용의 인하 효과가 있게 된다고 하면

그 효과는 교육투자를 하는 모든 소득계층이 향유한다. 이 때 위에서 보았듯이 교육

투자비용 인하에 따른 효과의 정도는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더 많은 효과를 얻게

된다. 이것이 소득분포의 평등화를 가져오게 하는 핵심요인이 된다. 이제 그 이유에

관하여 살펴보자. 통합 전에 교육투자를 하기 위한 자금제약에 직면하고 있던 저소득

계층은 교육투자를 하기 위해 자금차입을 해야 하는 위치에 있었다. 양재정의 통합에

따라 교육비용의 인하가 있게 되는 경우, 자금차입의 완화가 있게 되면 교육투자비용

의 완화에 따른 소득증가에 더하여 이러한 자금차입의 완화에 따른 소득증가도 아울

러 발생하게 된다. 요컨대 저소득층으로서는 교육비용인하에 따른 직접적인 소득증가

효과와 자금차입의 완화에 따른 소득증가효과20)라는 2중의 소득증가효과가 있다. 이

를 제1항에서의 소득관계식을 이용하여 보다 엄격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통합에

따른 교육투자 비용의 인하에 의한 저소득계층의 소득증가효과는 (1 i)(c c1)였다.

이 증가효과는 다음과 같이 분해할 수 있다.

( 1+ i )( c - c 1) = ( 1+ r )( c - c 1) + ( i - r )( c - c 1) (16)

우변의 첫번째항은 교육투자를 하는 모든 소득계층이 직접적으로 소득이 증가하는

19) 이때 이동의 정도가 E0보다 위쪽까지 이동하지 않으면 소득분포의 불평등화를 해소할 수

없게 된다.
20) 이는 후술하듯이 차입이자율과 대출이자율의 차이(스프레드)에 의해 발생하므로 스프레드

효과다 부르고 있다.

- 113 -



직접 교육비 인하 효과이며, 우변 제2항은 교육투자에의 유동성 제약이 완화되어 소

득이 증가하는 유동성 완화 효과이다. 후자는 자본시장의 불완전성으로 인한 차입 이

자율과 대출 이자율의 차이인 스프레드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스프레드 효

과(spread effect)라고 할 수 있다. 이 스프레드의 차이가 클수록 교육비 인하의 효과

는 더욱 커지게 된다. 저소득층은 고소득층보다 이 스프레드 효과만큼 더 많은 소득

증가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제5절 발에 의한 투표와 소득분포 평등화의 한계

위의 논의는 지역내에 있어서의 소득분포의 평등화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지적해 두고 싶은 것은 지방정부차원에서의 형평성의 달성, 즉 여기에서 논하는 소득

분포불평등화의 해소에는 한계가 있다고 하는 점이다. 그것은 지역주민의 이동가능성

으로 인해 야기되는 것이다. 즉 어느 지역(X)이 다른 지역(Y)보다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면 주민들은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으로 이동하는 소위 ‘발에

의한 투표(voting by feet)’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그렇게 이동하게 하는 것은

지역에서의 세금부담이 적은 경우도 포함하고 있다. 즉 보다 적은 비용으로 보다 양

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으로 이동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특히 교육서비

스와 관련하여 지역간의 이동이 두드러 진다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로서도 이러

한 주민의 선호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지역에 보다 좋은 대

학 등의 (고등)교육기관을 유치하거나 세우려는 경쟁을 하게 될 것이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이러한 문제는 이미 가시화되어 나타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지역

간의 공공서비스의 경쟁에 의한 서비스의 공급은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선택의 다양

성을 제공하고 이동(발에 의한 투표)의 코스트를 줄여준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지역간의 경쟁에 따른 주민의 이동문제(즉, 발에 의한 투표)는 지

방정부가 제어할 수 있는 한계를 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소득분포의 평등화

문제를 다루고 있는 여기서의 논의도 이와 같은 주민의 발에 의한 투표를 제어하면서

까지 소득분포의 평등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님을 지적하여 두고자 한

다.

비록 이러한 지역간의 이동성을 전제로 한다고 하더라고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의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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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에 따라 지역주민의 교육비용의 감소 또는 실질소득의 증가로 이어진다고 하면 해

당 지역내에서의 소득분포의 평등화를 달성하는데 일조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여기에

서의 논의의 요체이다. 그 이유는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양재정의 통합에 따라 지역주

민의 교육비용의 감소 또는 실질소득의 증가로 인해 저소득층의 교육비용에 대한 제

약을 해소시켜 주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실질소득의 증가를 가져오게 되고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득분포의 평등화로 연

결되는 것이다.

교육재정의 경우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정도가 지방재정의 경우보다 높기 때문에 양

재정의 통합이 있게 되면 지방재정으로서는 통합전보다 의존수입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의존수입 또는 국가부담수입의 경제적 역할로서 가장 대표적으

로 들 수 있는 것이 지역간의 형평성이라고 할 수 있다. 중앙정부로서는 통합이 된

후에도 이러한 형평성의 역할을 계속해서 담당해야 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와 같은 지역간의 (소득)불평등

이 심한 곳에서는 그 역할의 중요성이 더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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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의 통합방안

우리나라는 교육재정과 지방재정이 거의 연관성을 갖지 않으면서 상호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분리운영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며 양재정의 통합이 있게 되면 효율성제고가 가능하다는 것을 밝

히고 있다. 첫째는 교육서비스와 다른 지방공공서비스와의 독립적인 공급이 자원배분

의 선택에 왜곡을 가져오므로 교육서비스와 다른 지방공공서비스가 연계되어 공급될

때가 보다 높은 후생증가를 가져온다고 하는 점이다. 둘째는 교육 및 다른 지방공공

서비스의 분리된 공급이 교육서비스의 공급자나 수요자의 입장에서 그 교육서비스의

부담구조에 대한 인식부족을 가져오고 이로 인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

다고 하는 점이다. 양재정의 통합이 있게되면 교육서비스에 대한 편익과 그 부담과의

대응관계를 제고함으로써 도덕적 해이에 따른 후생손실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로 양재정의 별도 운영에 따른 행정비용의 중복이나 책임소재의 불분명화에 의한

교육비용의 증대가 나타나고 있다. 양재정의 통합은 교육비용의 감소를 가져오게 하

여 주민의 교육비부담의 제약을 완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근거하에서 본 보고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통합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것

은 지방교부금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교육세 국세분을 통합하는 방안, 지방교육양

여금(교육세)의 폐지, 교육세 지방세분의 지방세본세로의 통합, 지방교육비부담의 지

방재정세입에 첨가, 그리고 교육국고보조금의 지방국고보조금으로의 통합 등이다. 물

론 통합이 있게 되면 통합전에 지방재정으로부터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입되던 법정

비법정전입금항목은 자연적으로 필요없게 된다. 한편 세출에서는 그 동안에 교육비특

별회계로 관리되어오던 것은 일반 지방세출의 교육관련비 세출항목으로 내재화시켜

다른 공공서비스와 연계시켜 공급하면 된다.

교육세(즉 교육재정교부금)를 폐지하고 국세분에 해당하는 것을 교육교부금의 교부

율조정으로 반영하면 평균 4.01%p의 교부율인상효과가 있다. 그 결과 통합후의 지방

교부세 교부율은 내국세의 29.08%까지 상승하게 되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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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지방세분을 지방세 본세에 통합하게 되면 지방세수입의 증가(평균 15.8% 증

가(1997년), 기존의 세외수입, 그리고 위에서 제시한 교부율의 인상에 따른 일반재원

의 증가가 두드러지게 된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교육서비스를 포함

한 지방공공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재량권이 많아지게 된다. 그 결과 다른 서비스

의 공급과 연계하여 교육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이 넓어지고 교육서비스를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것에 비하여 주민의 후생을 증

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장점이 있다.

지방자치단체별로는 통합후의 세입구성을 계산해 보면, 특별 광역시가 상대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나 교육세 국세분의 지방교부금으로의 통합에 의해 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존재원의 비율이 상승하게 되나 여전히 도에 비해 높은 비율을 차지한

다. 지방세의 경우는 교육세 지방세분의 지방세본세에의 통합에 의해 특별시, 광역시,

도의 일반재원이 증가하나 비율적으로는 약간 내려가고 있다.

우리 나라의 세출에서 차지하는 공교육비 지출은 다른 주요선진국에 비해 낮은 비

율은 아니다. 그러나 GDP대비 교육비지출비중이 낮고 사부담 공교육비부담이 높다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통합후의 지방세출구성(1997년)을 보면 통합후에도 교육지출

에 대한 비중을 변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산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5.8%에

달하고 있다.

세출의 성질별 분류를 보면 통합에 따라 가장 변화가 큰 항목은 인건비이다. 그 이

유는 교육재정이 인건비에 가장 높은 비중을 두고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 결과 통

합전의 평균 10.1%에서 통합 후의 21.6%까지 두배 이상 상승하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별 세출구성을 보면 통합 후에 광역시가 특별시나 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교육비

지출을 하게 되어 초 중등교육이 광역시에서 보다 많은 비중을 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교육재정과 지방재정의 통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서비스를 다

른 지방공급서비스의 공급과 연계하여 교육관련비를 조절하게 될 것이다.

한편 양 재정의 통합에 따라 사회전체의 후생증대를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개인 또

는 해당 부처의 입장에서 소득 감소를 초래하게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 통합의 어려움

이 발생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양재정의 통합과 함께 이루어져야 할 작업으로서 교

육행정과 지방행정과의 조정, 부처간의 이견조정 및 관계법령의 개정 등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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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A Study on the Consolidation of Education Finance

into Local Finance in Korea

Kook, Joong- Ho

Local educational finance is separate from general local public finance in Korea,

and this separation causes inefficiency. Local educational finance is operated as a

special account of the local education budget. We show that it is pos sible, on the

ground of efficiency, to increase social w elfare by consolidating local educational

finance into general local finance. Firs t , the independent supply of education

regardles s of other local public serv ices dis torts the choice of consumption of

those services by the residents . T he supply of educational services in connection

w ith other local public serv ices w ould improve the social w elfare level by

enlarging the selection of public services . Second, the separate supply of serv ices

is apt to generate a moral hazard problem by the lack of perception about the

close relationship betw een the benefit and burden of educational serv ices .

Consolidation could reduce the level of moral hazard by familiarizing the perception

betw een the benefit and burden of educational services . Finally, the independent

systems of local and educational finance give rise to double expenditures in

relation to education, s ince local governments also supply services in relation to

education or culture. Consolidation of educational into local finance removes such

double expenditures , and as a result w e can expect a reduction of the burden of

res idents .

We propose the follow ing methods for consolidation ; 1) consolidation of the

financial subsidy of education and the national tax share of the education tax into

the law share taxes (general grants) of local finance ; 2) abolishment of the

- 124 -



education tax in the form of surtaxes of national and local taxes, and the

augmentation of the main taxes to the same level of the abolished surtaxes ; 3)

annexation of the educational burden(e.g. tuition fees etc.) into the local finance

accounts by residents ; and 4) consolidation of the national treasury (subsidy) of

education into local subs idies . Of course, the legal and illegal trans fers that local

governments have made to local education budgets w ill be abolished by the

consolidation of education into local finance.

Our calculations show s that the rate of local grants could be increased from

14.27% to 29.08% of the national tax revenue by consolidation using method

number 1. Method number 2 could have increased local tax revenue by 15.8% in

1997.

T he methods w e propose here have the merit of increasing the amount of, not

the specific revenue, but the general revenue of local governments , w hich can

enlarge the degree of dis cretion of the local governments about the supply of

public services .

As to expenditure by local governments , after consolidation of educational into

local finance, the educational expenditure w ould become a kind of local expenditure

account like other items, such as general administration expenditure, etc.. We

calculated the revenues and expenditures in each local government before and after

consolidation to show the effects of consolidation.

Since w e focused on the finance of local governments and education, w e did

not treat the problem of the adjustment of educational and local adminis tration in

detail. I hope that research about the administrative problem w ill be pursued.

Although, as w e mentioned, consolidation has the effect of increasing social

w elfare, w e should note that there may be a tendency for individuals or groups

w hose income w ould be decreased by consolidation to object to it. Coordination

of consolidation is the role of policy make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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